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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공익신고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보호 체계의 실효성 강화를 중심으로–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행 정 학 과

행 정 학 전 공

이 상 진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익신고제도가 법률적·제도적 보호장치를 갖추고 

있음에도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한계를 실증적으

로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에 접수된 공익신고 사례 161건과 

공익신고 관련 판결·결정문 12건을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161건의 사

례는 신고자가 지원을 요청하며 제출한 사실 기반 자료로서 통계적 대표성에

는 한계가 있으나, 신고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절차 지연, 조직 내부 

대응, 보호조치 부재 등 제도 운영상의 병목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경험적 근

거를 제공한다. 12건의 판결·결정문은 신고의 적법성, 불이익 조치와의 인과

관계, 보호·구제 조치의 판단 기준이 어떠한 법리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보여 

주는 규범적 자료로, 사례가 제도적 판단으로 귀결되는 과정을 검증하는 기준

점 역할을 한다. 한편 호루라기재단 심층면담 자료는 신고 이후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피해 양상과 제도 체감도를 보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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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공식 분석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분석 결과, 현행 공익신고제도는 공익침해행위의 범위가 협소하고 보호 요

건의 해석이 경직적이며, 신고자의 신분·신변 보호조치가 실효적으로 집행되

지 않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었다. 또한 보상·구조금 제도는 법적 근거가 마련

되어 있음에도 실제 보상금 지급률이 평균 5.7%에 불과하여, 신고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에는 제도가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신고 이후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심리·사회적 피해는 정확한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공적 지원 체계도 부재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아울러 신고 절차 전반을 점검하거나 단계 간 연계를 통합적으로 관

리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공익신고제도의 기능을 “기준–보호–

보상–회복–통제”의 다섯 축으로 재구조화한 통합거버넌스 프레임을 제시하

였다. 기준 영역에서는 신고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신고자 인정, 보호 

대상, 신고 절차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며, 내부–외부–공개 신고의 3단계 

구조를 법률상 명문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보호 영역에서는 입증책임의 

실질적 전환, 신속한 보호명령의 집행, 독립된 신고 채널 구축, 신분 유출자 

제재 강화, 수사 및 재판 단계까지 연계되는 신변 보호 협력체계 마련을 제시

하였다. 보상 영역에서는 장기간 소요되는 절차와 낮은 지급률 문제를 개선하

기 위해 보상금 지급의 신속한 집행 체계를 확립하고, 법정 상한(30%)에 근

접한 실질적 보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정비하며, 안정적 재

원을 마련하기 위한 ‘(가칭)공익신고자 보호 기금’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회복 

영역에서는 상담·치료·법률·재취업 지원을 포함한 통합 회복 지원 프로그램의 

도입, 사회적 낙인 완화를 위한 인식 개선 및 홍보, 장기적 사후 관리 체계 

확립을 제시하였다. 통제 영역에서는 단계별 처리 절차의 통합 점검·감독 기

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독립성 구조를 준용한 독립적 공익

신고위원회 설립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경험 자료와 법적 판단자료를 결합하여 공익신고제도의 작동 

현실을 입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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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명하고, 제도의 신뢰 회복과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체계적

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문적·정책적 의의를 가진다.

【주요어】공익신고, 공익신고자 보호, 보상, 회복 지원, 제도 개선, 통합거

버넌스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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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2020년 7월 17일 기준 총 6,817명의 피해 신고자

와 1,553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초유의 생활환경 재난이었다(사회적참사특별

조사위원회, 2022). 최소 1,553명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이 참사는, 조직 

내부에서 위험을 인지한 구성원이 존재했음에도 이를 외부로 안전하게 알릴 

수 있는 신고·보호 체계가 부재할 경우 사회적 피해가 얼마나 심각하게 확대

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역학조사에서 원인이 확인되기 

전까지 피해가 영유아·임산부·주부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다는 점

은 공익신고제도의 제도적 필요성을 더욱 분명하게 한다.

   공익신고제도는 공공과 민간 부문의 부패를 방지하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

하기 위해 도입된 핵심 제도로, 그 개념적 기원은 내부고발에 있다. 내부고발

은 일반적으로 이전 또는 현재 조직의 구성원이 고용주의 불법·부패·부도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가능한 개인 또는 기관에 알리는 행

위로 정의된다(Miceli et al., 2008).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초반 “노태우 비자금 사건”1), “한보철강 사

건”2), “대우그룹 비자금 사건”3)등 고위 공직자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대형 

부패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회 전반에 공공성·투명성·윤리적 책임에 대

한 문제의식이 고조되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내부에서 이미 문제를 인지했음

1) KBS 뉴스, 「노태우 비자금 사건 전말」, 2017.11.24.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3765327(검색일: 2025.02.22).

2) KBS 뉴스, 「한보철강 사건 재조명」, 2017.01.15.
https://mn.kbs.co.kr/news/pc/view/view.do?ncd=3796631(검색일: 2025.02.22).

3) 동아일보, 「대우그룹 비자금 사건 정리」, 2006.07.15.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060715/8329832/1(검색일: 20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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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이를 안전하게 제보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부재했다는 점

을 드러내며, 공익신고제도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부각시켰다.

   IMF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의 구조 개편과 반부패 개혁이 국가적 과제

로 제기되면서, 2001년「부패방지법」제정과 부패방지위원회 출범,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 출범과 2011년「공익신고자 보호법」제정을 통해 공익신고제

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졌음에도, 제도의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는 비판은 지속되어 왔다. 신고는 존재하지

만 보호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보복 조치·절차 지연·집행력 부족 등 구

조적 문제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박대규, 2023).

   특히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집행 강도에 따라 제도의 작동 여부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은 실제 운영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2013년 정부가 “불량식품

과의 전쟁”4)을 선언하고 신고포상금제도를 대폭 강화5)했을 때 신고 건수가 

즉각적으로 증가한 사례는, 제도의 운영 성패가 법 조항의 유무보다 정부와 

담당 부처의 정책 의지에 더 크게 좌우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국민권익위원

회, 2025). 이러한 현상은 공익신고제도가 단순한 법적 장치가 아니라 정부 

정책의 방향성 및 집행 강도와 밀접하게 연결된 제도임을 시사한다. 최근 이

지문(2025)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해 고위험·폐쇄적 조직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가 신고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다시 부각

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포괄적 적용을 주장했다. 

   영국의 「공익신고법(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 PIDA)」, EU의 「공

익신고자보호지침 Directive 2019/1937 on the Protection of Whistleblowers

(EU, 2019)」,독일의 「내부고발자보호법(Hinweisgeberschutzgesetz, HinSch

G)」이 도입한 개별 법률이 아닌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포괄적 적용 기준’과 

공익신고자의 판단 여부를 ‘합리적 신념’을 기준으로 하는 원칙은 이러한 한

계를 보완하는 중요한 제도 설계 방향을 제시한다. 국제사회에서도 공익신고

는 반부패 정책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13년 미국 국가안보국(NSA)

4) 국민일보, 「식약청, 불량식품과의 전쟁... 범정부 차원 ‘근절추진단’ 4월 출범」, 2013.03.21.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7009875 (검색일: 2025.10.30).

5) 조선일보, 「불법 보조금 신고하세요···‘폰파라치(폰+파파라치)’ 포상금 최대 1000만 원」, 
2015.02.25.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2/25/2015022500279.html   

   (검색일: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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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감시 시스템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 사건은 공익신고가 단순한 내부 

문제 제기를 넘어 민주주의·인권·투명성의 핵심 가치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전 세계적으로 각인시켰다. 유럽인권재판소와 각국 인권 기구 또한 공익신고

를 표현의 자유·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의 실현으로 보고 그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기존 연구가 주로 해외 제도와의 비교, 법률적 

보호 규정, 보상제도 설계 등에 초점을 맞추어 온 반면, 제도가 현장에서 작

동하는 실질적 양상, 즉 신고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목과 왜곡 등에 대한 

분석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는 공익신고제도의 법적 존치와 실제 작동 간의 

괴리가 심화될 위험을 내포한다. 

   따라서 공익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률의 존재 

여부나 조문의 정비 수준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공익신고의 제기 단계부터 

보호, 보상, 회복, 사후 통제에 이르는 전 과정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

는지를 다층적으로 분석하는 실증 연구가 필수적이다. 특히 제도 설계와 운영 

사이의 괴리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사례 자료와 국가기

관의 공식 통계를 결합한 구조적 분석이 요구된다. 이러한 실증적 검토를 토

대로 제도 운영의 병목을 규명하고, 공익신고제도를 실질적 보호 체계이자 공

공성 확보 장치로 재정립하는 것은 향후 공익신고제도 연구와 정책 설계 모

두에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2. 연구의 목적

   

   공익신고제도는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발생하는 위법·부패 행위를 시민의 

참여와 감시를 통해 드러내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며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

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갖추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보호의 지연, 

기준의 모호성, 절차적 복잡성, 불이익 조치의 누적 등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법제 설계 수준과 

현장 작동 간의 괴리를 구조적으로 규명할 필요성을 분명히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제도의 운영 실태, 법적 판단 구조, 그리고 신고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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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경험을 반영하는 다층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시민

사회단체가 축적한 공익신고 사례, 법원의 판결문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

문, 신고자의 심층 면담 기록을 통해 제도의 구조적 병목과 반복적 경향을 도

출하며,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통계자료를 교차적으로 활용하여 제도의 공

식 운영 현황과 실증자료 간의 일치·불일치를 확인한다.

   본 연구는 공익신고제도가 법률적 장치의 존재 여부를 넘어 실제 현장에

서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제도의 실효성

을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공익신고의 

접수, 조사, 보호, 보상, 사후 관리 등 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제도

적·운영적 한계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그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궁

극적으로 본 연구는 공익신고제도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신고자의 권리

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한 학문적·정책적 기반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2011년) 이후 약 14년간 제도적 

기반이 확립되어 왔음에도, 공익신고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충분한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신고자의 신분 노출, 불이익 

조치의 반복, 보상·구조금 제도의 미작동, 회복 지원의 부재 등은 단순한 법

령 미비가 아니라 제도 설계의 구조적 한계, 행정 집행 역량의 부족, 사회적 

인식의 제약이 중첩된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익신고제도

의 설계와 실제 운영 간의 괴리를 실증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조적 대안을 도출하는 데 그 범위를 설정하였다.

   첫째, 시간적 범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2011

년~2025년)를 대상으로 한다. 이 시기는 제도 도입, 보완·개정, 현장 정착의 

과정이 연속적으로 진행된 시기로서, 제도의 성숙도와 실제 작동성을 종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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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분석 단위로 적절하다.

   둘째, 내용적 범위는 공익신고제도의 전 과정, 즉 신고 접수, 조사·처리, 

보호조치 심사, 보상·구조금 지급, 신고 이후 회복 지원을 포괄한다. 특히 

161건의 참여연대 사례, 12건의 판결·결정문,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식 

통계자료를 교차 분석하여 제도의 실제 운영 현황을 다층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법률상 보호 규정과 행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괴리, 불이익 조

치의 누적 구조, 보상·구조금의 집행력 부족, 사후 회복 체계의 부재 등 제도 

운영 전반의 병목 요인을 분석하였다.

   셋째, 공간적 범위는 우리나라의 공익신고제도를 중심으로 하되, 비교 기

준의 설정을 위해 해외 제도를 참조하였다. 다만 해외사례는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지 않고, 선행연구 검토 과정에서 제도 설계의 핵심 요소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통합적으로 활용하였다. 주요 비교 대상은 미국의 「공익신고자 보

호법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WPA」, 영국의 「공익신고법(PIDA)」, 

독일의 「내부고발자보호법(HinSchG)」등이고, 국제기구로는 EU의 「공익신

고자보호지침 EU, 2019」, OECD, UN,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

national, TI)의 권고 기준이다. 

   넷째, 분석적 범위는 공익신고제도를 단일 규범 체계가 아니라 제도의 도

입, 운영, 집행, 사후 관리의 전 단계가 상호작용하는 복합적 체계로 바라보는 

데에 있다. 본 연구는 법률 조문 존재 여부가 아닌, 제도가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초점을 두어 구조적 병목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

히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를 활용하여 신고 및 보상·구조금 지급 실태, 신변 보

호 인용률 등 제도 운영의 핵심 지표를 확인함으로써, 사례·면담 자료 중심의 

편향 위험을 보완하였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의 범위는 공익신고제도의 이론적 구성과 실제 작동성 

사이의 괴리를 다층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조적·운영적 대안

을 제시할 수 있는 분석적 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설정되었다(<표 

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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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공익신고제도의 실효성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가능한 한 

신고자의 실제 경험과 제도의 작동 과정을 직접 확인하는 것을 연구의 출발

점으로 삼았다. 초기 연구 설계 단계에서 연구자는 공익신고자 본인 면담과 

대리신고 경험이 있는 변호사 면담을 통해 제도의 현실적 작동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

사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하고 면담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그러나 

공익신고는 고위험·고갈 등의 상황에서 이루어지며, 신분 노출 시 2차 피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실제 면담은 ‘사생활 보호, 신분 노출 위험, 사건

의 민감성’ 등을 이유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연구 방법을 조정하여 면담 방식 대신 신뢰 가능한 외부 기관이 축적한 1차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자료 접근 경로를 안내받았

으며, 동시에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와 호루라기재단이 장기간 공개적으

로 축적해 온 사례 자료를 확인하였다. 두 기관의 자료는 신고자들이 실제 경

험한 신고 과정, 불이익 조치, 조사·법적 절차, 결과 등에 관한 사실관계가 연

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어 직접 면담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례 기반 질적 분석

을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유일하고 적합한 1차 자료로 판단하였다. 

항목 내용

시간적 범위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 2025년까지

내용적 범위
공익신고의 전 과정(신고 → 조사·처리 → 보호 → 보상·구조금 
→ 회복 → 운영·통제)

자료 범위
국민권익위원회 백서, 문헌(선행연구), 해외 제도(미국·영국·EU·독
일 등), 참여연대 161건 사례, 판결·결정문 12건

공간적 범위
우리나라 공익신고제도의 운영 구조 중심 + 해외 제도 비교는 
보완적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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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가 활용한 참여연대의 161건 사례, 12건의 판결·결정문, 그리고 국

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공익신고 통계자료는 각각 상이한 성격을 지니며 서

로 다른 층위에서 공익신고제도의 작동 구조를 보여 준다. 참여연대의 161건 

사례는 신고자가 실제로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어떤 문제와 불이익을 경험했

는지를 사건 중심으로 구조화하여 기록한 자료로서, 신고 과정의 실질적 절차

와 제도 운영의 문제를 파악하는 데 적합하다. 호루라기재단의 심층면담 자료

는 신고 이후 발생한 심리적·사회적 영향과 장기적 생활 변화 등 제도적 절차

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신고자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 적합한 질적 자료이다. 

12건의 판결·결정문은 공익신고자 보호 요건, 불이익 조치의 인과관계, 보상 

및 구제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법적으로 해석·판단되는지를 보여 주는 규범적 

자료이며, 국민권익위원회 통계는 공익신고 접수·보호·보상 등 제도 운영의 전

체적 현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료이다.

   이러한 자료들은 지원을 요청한 신고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통계적 

일반화를 위한 대표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연구자는 이러한 한계를 분

명히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은 전체 신고자의 평균적 경험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신고제도가 실제로 어떤 절차적·조직적 맥락에서 

작동하며 어떤 구조적 병목과 실효성의 결함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지를 파

악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에서 볼 때 세 자료는 모두 사실에 근거한 기록

이며, 서로 다른 차원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제도의 구조적 특성과 한계를 

분석할 수 있는 충분한 실증적 타당성을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표성을 

주장하기보다 각 자료가 가진 성격과 기능을 중심으로 공익신고제도의 작동 

실태를 다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의 분석 접근은 공익신고제도

의 작동을 법제, 행정 집행, 현장 경험이라는 서로 다른 층위에서 파악하는 

일정한 ‘다층적 구조’를 반영하도록 설계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준–보호–보상–회복–통제”의 다섯 축은 연구자

가 사전에 설정한 연역적 분석틀이 아니라, 제2장의 이론 검토와 제3장의 사

례분석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기능적 병목과 제도 작동 패턴이 귀납적으로 

수렴된 결과틀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프레임은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의 귀

납적 산출물이지만, 제4장에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과정에서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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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와 운영을 체계화할 수 있는 ‘다층적·연계적 거버넌스 구조’의 분석틀로 

활용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접근 가능한 1차 자료를 기반으로 문헌분석과 사례

분석을 결합한 질적 다층 분석 접근법을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신고자의 실

제 경험과 법적 판단, 제도 운영 현황을 교차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공익신고제

도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 방향을 종합적으로 도출하고자 하였다.

   1) 연구 접근의 기본 틀

   공익신고제도는 법률, 행정 집행, 조직 문화, 사회적 인식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단일한 연구 방법만으로는 그 실효성을 충분히 설

명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분석과 사례분석을 결합한 다층적 분석 

전략을 채택하였다. 문헌분석을 통해 공익신고제도의 개념적 기초, 제도적 형

성 과정, 법제 구조, 국제 기준을 검토하여 제도의 규범적 기반을 정립하였다. 

이어 사례분석을 통해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운영 과정에

서 어떤 병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

합적 접근은 제도의 ‘규범적 이상’과 ‘현실적 작동’ 간 괴리를 드러내고, 법률

상 구조와 실제 운영 사이의 간극을 분석하는 데 효과적이다. 아울러 공익신

고는 비공개성과 사건의 민감성, 신고자 신변 보호의 필요성이 결합된 영역으

로, 동일 집단을 장기간 추적하는 시계열 분석이나 표본화된 정형 자료를 활

용한 횡단면 분석을 적용하기에는 자료 확보 측면에서 여러 제약이 존재한다.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접근 가능한 사례 자료를 중심으

로 질적 사례분석 방식을 활용하였다. 

   2) 문헌분석

   문헌분석은 공익신고제도의 개념, 기능, 제도적 정당성, 국제 기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제도의 구조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기초 

단계로 수행되었다. 국내 문헌 검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통계 및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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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실적 자료, 관련 법령집, 공익신고와 부패 방지 제도를 다룬 학위논문과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의 보상·구조금 지급 

현황, 신변 보호 인용률, 신고 처리 실적 등은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판단하

기 위한 핵심 자료로 활용되었다. 해외 제도와 국제 기준의 검토는 각국의 세

부 절차나 행정 운영 방식에 대한 기술적 비교가 아니라, 공익신고자 보호의 

기본 원칙, 보호·보상 체계의 범위, 내부·외부 신고 경로의 구조, 독립적 감독

기구의 기능 등 핵심 제도 요소에 초점을 둔 실질적 제도 비교분석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3) 사례분석

   사례분석은 공익신고제도의 실제 작동 과정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핵심 절차이다. 본 연구는 시민사회가 축적한 1차 경험 자료를 중심으로 제도

의 운영 실태와 신고자의 체감 경험을 교차 검토하였다. 분석 대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연대의 161건 공익신고 사례는 사건의 발생, 신고 경위, 기관의 

처리 결과, 불이익 조치 및 사후 경과를 포함한 전수 자료로서, 제도 운영 과

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병목과 경향을 파악하는 데 활용하였다.

   둘째, 판결문·결정문 12건은 161건 사례 중 법원의 판결이나 국민권익위

원회의 보호 결정이 이루어진 사건을 선별한 것으로, 공익신고제도의 법리적 

작동과 사법 판단의 일관성을 검토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분석은 신고

의 적법성, 불이익 추정의 적용 여부, 보호 결정의 집행력, 보상 및 책임 감

면 기준,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원 간 해석 차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셋째, 호루라기재단의 62명 심층면담 자료는 본 연구의 공식 분석 대상은 

아니며, 신고 이후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심리적·경제적·사회적 손상 등 제도적 

절차만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경험적 측면을 보조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였다. 해당 자료는 신고자의 장기 피해 양상을 이해하는 데 도

움을 주지만, 표본 구성과 조사 목적이 161건 사례 및 판결문 자료와 상이하

므로 본 연구의 비교 분석틀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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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세 자료는 각각 다른 층위(제도·법리·경험)를 반영하지만, 상호보완적

으로 결합되어 공익신고제도의 작동 실태를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구

성되었다. 각 사례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논리적으로 비교·대조

하는 방식을 통해 사례 간 공통된 패턴과 반복적 경향을 식별하고, 제도의 실

효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을 유형화하였다.

   4) 분석 절차 및 신뢰성 확보

   사례분석은 공익신고제도의 구조적 병목을 유형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사

례의 주요 변수를 중심으로 분류·통계화하는 절차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였다. 

우선 참여연대의 161건 사례는 사건별 기본 정보를 정리한 뒤, ‘신고 대상 조

직 유형’, ‘위반행위 유형’, ‘신고자 소속’, ‘처리 결과’, ‘불이익 조치 유형’ 등 

다섯 범주로 재분류하였다. 각 범주는 사례기록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근거로 

코딩하였으며, 이후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범주별 반복 패턴과 차

이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공익신고 처리 과정에서 일정하게 재현되는 병목 

지점, 기관 간 처리 편차, 불이익 조치 구조의 누적성 등이 실증적으로 확인

되었다.

   판결문·결정문 12건은 법원의 판결 이유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 결정 

내용을 중심으로 공익신고제도의 법리적 작동을 검토하였다. 분석은 신고의 

적법성 판단 기준, 불이익 조치와 신고 간 인과관계 추정의 적용 여부, 보호

명령의 실제 집행력, 보상 및 책임감면 기준의 해석,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원 

간 판단의 일관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수행하였다. 이러한 법리 분석은 신고

자 진술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의 한계를 보완하며, 사례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는 객관적 근거로 기능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시민사회 자료는 모두 공개 열람이 가능한 1차 기록

이며, 161건 중 약 85%(137건)는 실명 공개, 나머지는 기관 또는 제보자의 

요청에 따라 익명·비식별 처리된 준 1차 자료이다. 이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2020)」에서 규정한 비인간대상 연구 기준에 부합하며, 신

분 보호의 한계를 고려한 분석 설계이다. 분석의 신뢰성과 타당성은 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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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과 한계를 명시적으로 전제하고, 여러 자료원(시민사회단체 사례, 판결·결

정문, 국민권익위원회 통계, 기존 연구)을 상호 참조하는 방식으로 확보하고

자 하였다. 자료 대표성의 한계와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제약은 제5장에서 연

구의 한계로서 별도로 논의한다.

   5) 방법론적 의의

   기존 연구들이 주로 법률 조문 해석이나 개별 보호 사례의 기술에 머물러 

제도의 일부 측면만을 조망한 데 비해, 본 연구는 법제(규범), 운영(행정 집

행), 경험(신고자 체감)을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공익신고제도의 실효성 한

계를 구조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해외 제도 비교 또한 신고 절차나 행정 

운영 방식의 기술적 요소를 단순히 대조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제의 내용, 보

호·보상 체계의 구조, 운영 거버넌스라는 핵심 제도 축에 초점을 둔 실질적 

제도 비교분석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공익신고제도가 국

제 기준 속에서 어떠한 제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어떤 영역에서 구조적 

취약성이 나타나는지를 상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는 문헌분석, 시민사회단체 사례 자료, 판결·결정문, 국민권익

위원회 통계, 심층면담 자료를 교차적으로 활용한 다층적 분석을 통해, 공익

신고제도가 형식적으로는 존재하더라도 실제 운영 과정에서 어떻게 지연되거

나 왜곡되는지를 단계별로 추적하였다. 이러한 방법론적 접근은 제도 개선을 

단순한 법률 조항 보완의 문제가 아니라, 신고 기준, 보호 체계, 보상 및 회

복 절차, 운영 통제 구조를 함께 재설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

한다.

   요컨대 본 연구는 다양한 성격의 자료를 결합하여 공익신고제도의 구조적 

병목과 실효성 한계를 입체적으로 드러냈으며, 이후 제3장의 사례분석과 제4

장의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논리적·방법론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표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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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연구의 방법

항목 내용

연구 접근 
기본 틀

문헌분석 + 사례분석을 결합한 질적 다층 분석(Qualitative 
Multi-Layered Approach)

문헌분석
국민권익위원회 백서, 법령·제도 자료, 국내 학술논문, 해외 제도
(WPA, PIDA, EU Directive, HinSchG 등)를 검토하여 제도 구조·
국제 기준·운영상 한계 도출

사례분석
참여연대 161건 전수 분석(신고 대상 조직 유형, 위반행위 유형, 
신고자 소속, 신고 대상 처리 결과, 신고 후 불이익 유형), 판결·결
정문 12건(법리·사법 판단·보호·보상 기준 검토) 

분석 절차
사례 코딩 → 범주화 → 빈도 및 패턴 분석 → 제도적 병목·구조
적 문제 도출

방법론적 
의의

제도(설계)–법리(판단)–경험(피해·회복)을 교차 검토하여 공익신
고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구조적으로 규명한 다층 분석. 기존 ‘법조
문 중심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도 개선의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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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공익신고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 1 절  공익 및 공익신고

   공익신고제도를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익’이라는 가치와 ‘공익신고’라는 

행위의 개념적 토대가 명확히 정리될 필요가 있다. 공익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 모두가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이자, 공적 권력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규

범적 기반이다. 공익신고는 단순히 위법행위를 알리는 행위를 넘어, 공익의 

실현과 사회적 신뢰 유지라는 헌법적 가치와 긴밀히 연결된다. 실제로 공익신

고는 부패와 위법을 억제하는 동시에, 사회적 투명성 제고와 공동체적 윤리 

확립이라는 목적을 갖는다. 이러한 점에서 공익과 공익신고의 개념은 제도적·

법리적 논의의 출발점일 뿐 아니라, 이후 연구 전반을 관통하는 분석틀을 제

공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공익 및 공익신고의 개념을 정리하고, 그 기능과 정당

성을 논의함으로써 공익신고제도의 개념적 기반과 제도적 정당성을 체계적으

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는 후속 장에서 다루게 될 국내 제도의 현황, 해외 입

법례, 그리고 사례를 연구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와 분석의 기준점을 마

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1. 공익 및 공익신고의 개념

   1) 공익의 개념

   공익은 일반적으로 사회 전체 구성원의 복리와 공동체의 이익을 의미하며,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사익(私益)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허영, 

2022). 또 공익의 개념을 절대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가변적인 것으

로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형성되는 특성으로 정의하기도 한다(박균성, 2017). 

또한 Bentham(1789)은 그의 저서 「도덕과 입법의 원리」에서 "최대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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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행복(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을 공익의 기준으

로 제시하였다. 이는 공익을 개인들의 행복과 만족의 총합으로 파악하는 결과

주의적 관점이다. 즉, 다수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면 그것이 곧 공익이라

는 공리주의적 입장을 강조했다. 반면 Rawls(1921~2002)는 그의 저서 「정

의론(A Theory of Justice, 1971)」에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진정한 공익이라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특정 정책 내용(결과)을 규정하기보다는 민주적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헌법의 역할로 보고, 모든 사람이 정책 결정 과정

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면, 그 결과는 공익에 부합한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추세이다(Ely, 1980). 2000년대 

이후 Denhardt & Denhardt(2003)는 그들의 저서「신공공서비스론(NPS)」에

서 공익을 “시민 참여와 협력 과정에서 형성되는 공동체적 가치”로 정의하고 

있다.

   2) 공익신고의 개념

   공익신고(Public Interest Reporting or Disclosure)6)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 법규 위반이나 사회적 위험 정보의 제공 행위로, 법규 위반은 범죄를 구성

하는 행동이며, 위험은 적법하나 미래 공익 침해 발생의 높은 가능성으로 정

의된다(박흥식, 2014). 장수연(2021)은 공익신고를 "공익침해행위로 정의되는 

부정·부패 행위를 폭로하여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행위"로 보았다. 2011

년 제정된 우리나라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서는 “공익신고란 제6

조7)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6) “공익신고”, “공익제보자”, “내부고발”, “내부신고자” “Public interest reporting or disclosure or 
whistleblowing” 등 선행연구에서는 연구자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7) 제6조(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3. 수사기관 
  4. 위원회
  5.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



- 15 -

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미국은 1989년 「공익신고자 보호법(WPA)」을 제정하여, 공익신고를 ‘연

방정부 내에서 발생한 불법·부패·비윤리적 행위를 내부자가 신고하는 행위’로 

규정하였다. 이 법은 오늘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원형으로 평가되며, 이후 

2012년 개정법을 통해 민간 부문으로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특히 미국

은 2010년 제정된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을 통해 증권거래위

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가 금융기관 및 기업 내부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 활성화를 위한 

경제적 유인을 제도화하였다(Callahan & Dworkin, 1992; Moberly, 2007).

   영국의 「공익신고법(PIDA)」은 공익신고를 “근로자가 직무 수행 중 인지

한 범죄, 법령 위반, 사법의 오용, 환경오염, 공중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위

험 등 공익을 침해하는 사실을 선의로 공개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PIDA는 

이러한 공익신고 행위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주가 신고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

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부당해고로 간주하여 구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공익신고를 단순한 내부고발이 아닌 근

로자의 정당한 권리이자 사회적 책임으로 제도화한 것으로 평가된다(Lewis, 

2001).

   일본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2004」 제2조 제1항은 ‘공익신고’를 ‘용역수

급자의 고용인, 대리인 또는 그 밖에 용역수급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용

역수급자 또는 용역수급자가 미리 지정한 자(이하 "용역수급자 또는 그 밖의 

지정한 자"라 한다)에게 부당이득을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등 

부정한 목적 없이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8)

   OECD는 공익신고를 ‘직원이나 근로자가 부패, 사기, 부당 경영, 기타 불

법 행위와 같이 공익 또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법·부당 

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그 문제를 시정할 수 있다고 믿는 개인이나 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정의했다(OECD, 2016).

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일본 법무성 Japanese Law Translation(일본 법령 영문 번역 서비스). 
https://www.japaneselawtranslation.go.jp/ja/laws/view/4220 (검색일,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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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2018, 이하 “TI”)는 「공익신

고자 보호 입법을 위한 모범지침(A Best Practice Guide for Whistleblowing 

Legislation)」에서 공익신고를 “공공 또는 민간에서 발생한 부패, 불법, 사기 

또는 위해(危害)와 관련된 내용이 공익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거나 위협을 

가하는 경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개인이나 기관에 알리는 

것”으로 정의했다.

   

   3) 공익신고와 내부고발의 비교

   공익신고와 내부고발은 모두 부패나 불법 행위 등 부정한 행위를 드러내

고 시정하기 위한 행위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그 범위와 목적, 

보호 체계, 사회적 인식측면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인다.

   공익신고는 조직 내부 구성원뿐 아니라 외부인이 공공의 안전·건강·환경·

소비자 권익 등 공익적 가치를 침해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제보하는 행

위까지 포괄한다. 이러한 공익신고는 사회적 정의의 실현과 공공의 이익 보호

를 목적으로 하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 체계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

어 있다. 반면 내부고발은 특정 조직의 구성원이 내부에서 발생한 비리나 불

법 행위를 외부에 알리는 행위를 의미하며, 주로 조직 내부의 문제 해결에 초

점을 두며, 이 경우 법적 보호 체계는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사회적으로도 ‘조

직에 해를 끼치는 행위’라는 부정적 인식이 여전히 공존한다.

   따라서 공익신고는 개인적 차원의 내부 제보를 넘어 사회적 책임과 공공

성에 기반한 제도적 행위로 발전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단순

한 용어상의 차이를 넘어, 제도 설계와 법적 대응의 범위를 결정짓는 핵심적 

기준이 된다.

   첫째, 개념적인 면에서 보면, 공익신고와 혼용되는 용어로 ‘내부고발’이 있

다. 내부고발이란 조직의 구성원이 조직 내의 법률 등의 위반, 불법적, 비도덕

적, 비합법적인 행위를 조직 내부 또는 외부에 알리는 행위로 정의했다(장용

진 외. 2013). 그리고 이러한 내부고발을 한 사람을 ‘내부고발자’라고 한다. 

또한 ‘내부고발자’가 밀고자, 변절자 등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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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신고자, 공익 제보자, 공익신고자 등으로 사용하기도 한다(권수진·윤성

현. 2016). Miceli, Near & Dworkin(2008)은 공익신고를 공공의 이익에 반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행동으로 정의하며, 내부고발을 조직 내부

의 규정 위반이나 윤리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제한적 행동으로 구분하였다. 

이들은 공익신고가 조직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기관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

으며,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광범위한 개념임을 강조하였다. 

   둘째, 그 목적을 비교해 보면, 공익신고는 사회적 부패 근절과 공공의 안

전 및 건강 보호를 주요 목적으로 하며, 공공기관이나 정부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박종훈, 2020). 예를 들어, 환경오염, 공공안전 위협, 소비자 보호와 관

련된 사안들은 사회 전체의 이익과 연관되므로 공익신고의 대상이 된다. 공익

신고자는 조직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기관(정부, 사법기관, 언론 등)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문제 해결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반면 

내부고발은 조직 내부에서 발생한 비리나 불공정 행위를 문제 제기함으로써 

조직의 윤리적 운영과 내부 개선을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주로 조

직 내부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고 지속 가능성과 윤리성을 강화하는 데 목

적이 있으며, 공공의 이익보다는 조직 차원의 문제 해결에 우선적 초점을 둔

다. Lewis(2001)는 내부고발이 조직 내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개선 행동

으로 출발하며,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경우 공익신고로 

확장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점에서 내부고발은 조직 내부 개선을 우

선시한다는 특성을 가지며, 사회 전체의 공익 실현을 직접적 목표로 하는 공

익신고와 구별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공익신고와 내부고발은 보호 체계에서도 중요한 차이를 가진다. 공

익신고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범위가 넓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분 보장과 보복 금지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장수연, 2021). 공익신고자

는 신고 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보상 및 구조

금 지급 제도를 통해 경제적인 보상이 가능하다. 반면 내부고발은 조직 내 절

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내부에서만 처리될 경우 법적 보호의 한계가 있다

(Park & Blenkinsopp, 2009). 내부고발자의 경우 조직의 정책이나 문화에 따

라 보호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적 보호가 미비해 보복성 인사조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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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직장 내 따돌림 등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내부고발자의 

경우 공익신고자와 비교하여 법적·제도적 보호가 미흡하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인식 측면에서도 공익신고와 내부고발은 차이를 보인

다. 이호용(2013)은 공익신고가 일반적으로 사회적 정의를 위한 긍정적 행동

으로 간주 되지만, 내부고발은 조직 내부의 문제가 외부로 폭로될 경우 부정

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 공익신고는 외부 기관을 통해 이

루어지는 경우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내부고발은 조직 내부의 충성심 부족

으로 간주되어 부정적 인식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도 있다(Dworkin 

& Baucus, 1998). <표 2-1> 참조. 

<표 2-1> 공익신고와 내부고발의 비교

구분 공익신고 내부고발

개념
정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하여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등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행위

조직 내부자가 비윤리적·불법적 행
위를 내부 또는 외부 기관이나 대
중에게 폭로하는 행위

법적
근거

「공익신고자 보호법」(2011)
법률상 직접 규정 없음(간접적으로 
부패방지법·형법·노동법 등 개별법 
적용)

신고
범위

공공·민간 부문 전체의 ‘공익침해
행위’ (예: 부정부패, 환경오염, 식
품위생, 안전사고 등)

주로 조직 내부의 부패·비리, 비윤
리 행위 (예: 회계부정, 직권남용 
등)

신고
주체

공익침해행위를 인지한 국민 누구
나 가능

조직 내부 구성원(직원, 계약자, 협
력업체 관계자 등)

신고
경로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내부감
사 등 다양한 공식 채널

내부감사, 감독기관, 언론 또는 직
접 공개 등 선택적 경로

보호
범위

법률에 의한 보호(신분보호, 비밀
보장, 불이익조치 금지 등)

제도적 보호 미비, 사회적 낙인 위
험 존재

사회적 
인식

공공익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점차 
긍정 인식 확산

조직 배신·충성 위반으로 인식되는 
경향 여전

핵심
목적

공공의 이익 보호, 사회정의 실현 조직의 부패 방지,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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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익신고와 부패 신고의 비교

   공익신고와 부패 신고는 모두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밝히고 시

정하기 위한 행위이지만, 그 개념과 신고 대상, 보호 체계, 사회적 인식 등에

서 차이가 존재한다. 공익신고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보호, 공

정한 경쟁 등 사회 전체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것으로 정의되

며(국민권익위원회, 2023), 법적으로 포괄적인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다. 반

면, 부패 신고는 공직사회 및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부패행위를 내부자 또는 

외부자가 공익을 위해 신고하는 것으로 주로 공직자 비리, 불법 예산 사용, 

공공재산 부당 취득 및 관리 등을 대상으로 한다.

   첫째, 신고 범위를 보면, 공익신고는 조직 내부 또는 외부의 개인이 공공

의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공익신고자 보

호법에 의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공익신고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불법 행위도 포함하며, 조직 내부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간주된다(Rose-Ackerman, 1999). 예를 들어, 식품 안전 

문제, 환경오염, 소비자 기만행위,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등이 공익신고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반면, 부패 신고는 공공부문의 부패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주로 공직자의 직무 관련 비리,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 및 불법적인 계

약 체결 등의 행위를 신고하는 것이다(TI, 2020). 부패 신고는 공공부문의 투

명성을 강화하고, 부패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재산의 손실을 방지하는 데 초점

을 둔다. 따라서 공익신고보다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로 공직사회 내부의 부정

과 비리를 척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

   둘째, 신고 대상을 보면, 공익신고는 국민의 건강, 환경 보호, 공정한 경

쟁, 소비자 권익 보호 등 공공의 이익과 직결된 법령 위반행위를 포함, 공공 

및 민간기업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 모두를 신고 대상으로 한다. 반면, 부패 

신고는 공직사회 내부의 부정부패 행위를 주요 대상으로 하며, 공공기관 및 

공직자들의 직무 관련 위법행위 신고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공익신고자는 

대기업이 허위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환경 법규를 위반하여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공공기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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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부패 행위가 아니라면 이는 부패 신고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공직자가 특정 기업과 유착하여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거나 공공 예산을 

부정하게 집행하는 경우, 이는 부패 신고의 대상이 된다(국민권익위원회, 

2023).

   마지막으로, 적용 법률이 서로 다르다.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

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불이익 조치를 당할 경우 국민권익위원

회에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공익신고는 신고자의 신분 보장, 불이익 금지, 

보상 및 구조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신고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체계

를 갖추고 있다. 공익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될 경우 관련 기관은 신속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신고 이후 불이익이 발생하면 복직, 원상회복 등의 조치

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부패 신고자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으

며, 공공기관 내부의 신고자 보호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부패 신고 역시 

익명성이 보장되며,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 그

러나 부패 신고는 공직사회 내부 문제를 다루는 특성상, 공익신고보다 보호 

체계가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표 2-2> 참조). 

  <표 2-2> 공익신고와 부패 신고의 비교

구분 공익신고 부패 신고

관련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권익위법」

신고
대상

국민의 건강·안전, 환경, 소비자 이
익, 공정 경쟁을 침해하는 ‘공익침
해행위’

공공부문의 부패행위(뇌물수수, 예
산 낭비 등) 

신고처

공익침해행위 발생 기관‧기업(자기
시정기회), 소관 행정‧감독기관, 수
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대상 
법률의 집행 관련 공공단체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감사원, 
피신고자 소속 공공기관 및 그 감
독기관에 신고

화해
권고

직권․신청에 따른 화해 권고 규정 
있음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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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익신고의 기능

   공익신고는 단순히 위법행위를 고발하는 절차적 행위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한다. 즉, 공익신고는 

부패 및 불법 행위의 예방·적발, 공공의 안전 및 건강 보호, 행정의 투명성 

제고, 공공 재정의 보호, 조직윤리 확립, 시민 참여 확대, 민주적 거버넌스 강

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다차원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기능들은 상호 독

립적이라기보다, 하나의 제도 안에서 ‘사전 예방–사후 적발–구조적 개선–

사회적 신뢰 구축’으로 이어지는 순환적 구조를 형성한다. 다시 말해, 공익신

고는 사회의 자정능력을 높이는 동시에, 행정과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

민의 감시 기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기제로 작동한다(Miceli & 

Near, 1992; OECD, 2016). 

   1) 부패 및 불법 행위 예방 및 적발 기능

  

   공익신고는 조직 내부에서 발생하는 부패 및 불법 행위를 예방하거나, 발

생한 위법행위를 조기에 적발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특히 기업이나 공공기관

구분 공익신고 부패 신고

보상금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지자체에 수
입회복 등을 가져온 경우 보상금 
지급(4~30%) 
※ 상한액: 지급한도 금액을 정하
지 않음, 최저 한도액: 30만 원

부패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수
입 회복 등을 가져온 경우 보상금 
지급(4~30%)
※ 상한액: 30억, 최저 한도액: 30
만 원

포상금 규정 없음
부패 신고로 인해 공익증진을 가져
온 경우 포상금(최고 5억원) 지급

구조금

공익신고로 인한 치료‧이사‧쟁송 비
용 지출 및 임금 손실 시 구조금 
지급→구조금 지급 범위에서 손해
배상 청구권 대위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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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외부 감시가 제한적인 폐쇄적 조직에서는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고서

는 부당한 관행이나 비리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국민권익위원회, 

2023). 이러한 상황에서 공익신고는 숨겨진 부정행위를 밝히고, 유사한 행위

의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권수진·윤성현, 2016). 예를 들어, 공공

기관에서의 부당한 계약 체결, 기업 내 자금 횡령, 안전기준 미준수 등은 외

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내부자의 공익신고를 

통해, 비리나 불법 행위가 드러나고 처벌 사례가 축적되면, 다른 구성원들에

게도 ‘불법 행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경각심을 주게 된다(Miceli et al., 

2008). 이는 결과적으로 조직 내 법과 규정 준수 문화를 정착시키고, 유사한 

부패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효과를 강화한다(TI, 2020). 국제적으로도 

공익신고는 부패 방지의 핵심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유엔부패방지협약

(UNCAC)에서도 내부고발자 보호와 신고 활성화를 국가 차원에서의 반부패 

정책의 필수 요소로 규정하고 있다(UN, 2004).

   우리나라에서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제정을 통해 부패 방지 및 공익 

증진을 위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공익신고는 기

업, 공공기관,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부패 및 불법 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또 조직 내부자의 신고를 통해 외부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은폐된 위법행위를 밝혀냄으로써 부패 및 불법 행위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국민권익위원회, 2022).

   2) 공공의 안전 및 건강 보호 기능

 

   공익신고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차단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안전망 구축에 기여한다. 

현대사회에서 식품 안전, 환경오염, 의료 서비스, 건설 현장 안전 등 여러 분

야에서 법규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는 다수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협할 수 있다(OECD, 2016). 이러한 문제들은 외부에서는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내부자의 신고가 특히 중요하다(Miceli 

& Near, 1992). 공익신고를 통해 위해 요소가 신속히 밝혀지면, 피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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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전 조치가 가능해지고, 이미 발생한 후에도 확산 방지 및 재발 방지 대

책이 마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유통기한이 지난 닭고기 재가공 유

통사건, 2017년 건설 현장 안전 수칙 미준수로 인한 붕괴 사고는 초기 단계

에서 공익신고가 이루어졌다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사태를 예방

할 수 있었을 것이다(참여연대, 2023). 

   공익신고를 통한 위해 요소 적발은 단순한 위법행위 처벌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건강한 사회환경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

다. 특히 위험사회(Risikogesellschaft)를 논의한 울리히 벡(Ulrich Beck, 

1992)은 현대사회에서 잠재적 위험 요인의 관리와 조기 발견이 핵심 과제임

을 강조하며, 시민 참여를 통한 감시 체계 강화가 필수적임을 지적하였다. 결

국 공익신고는 식품, 환경, 보건, 건설 등 국민의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된 분

야의 위험 요소를 신속히 알리고 시정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강화하

는 핵심 장치로 기능한다.

   3) 사회정의 및 공정성 확보 기능 

   공익신고는 사회정의와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권력이

나 자본을 가진 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특혜를 누리고, 경제적 약자나 사

회적 소외계층이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내부자의 신고는 불법·부정행위를 밝혀내고, 권력과 자본에 의해 은폐된 부조

리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Miceli et al., 2008). 예를 들어, 입찰 담합이나 

불공정 거래 관행이 지속되면 중소기업이나 소비자,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

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공익신고를 통해 적발함으로써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

하고 약자 보호가 가능해진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 인권 침해 

사건에서도 내부자의 용기 있는 신고는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 처벌로 이어져 

조직 내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된다(국민권익위원회, 2024). 공익신고는 

결국 법과 원칙이 공평하게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법치주의의 실현과 사회 전

반의 정의 감각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한다(이지문, 2015).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높여 사회정의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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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 된다.

   4) 공공 재정 보호 기능

   공익신고는 공공자금의 부정 사용과 재정 낭비를 예방·차단함으로써 국가 

재정의 건전성과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으로 기능한다. 공

공기관의 예산 낭비, 보조금 부정수급, 허위 계약 체결 등은 국민의 세금이 

부당하게 사용되는 대표적 사례로, 이는 재정 건전성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에

도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다(국민권익위원회, 2022). 이러한 행위는 외부 감사

나 행정 점검만으로는 발견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부자의 공익신고

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허위 인건비 지급, 유령 업체를 통한 계약 

대금 유출, 복지급여 부정수급 등은 내부 제보를 통해 적발되는 비율이 압도

적으로 높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한 해 동안 공익신고를 통해 

약 700억 원 규모의 예산 낭비를 예방·회수한 것으로 보고하였다(국민권익위

원회, 2022). 

   해외에서도 공익신고는 재정 손실 방지의 실질적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 

미국의 「부정청구방지법(False Claims Act, FCA)」은 공공재정에 손해를 끼

친 부정행위에 대해 내부자가 제보하면, 회수된 금액의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

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1986년 이후 약 700억 달러 이상의 

공공자금이 환수되었으며, 의료보험(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부정 청구 사건에

서 내부자 신고의 기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Callahan, 2004; U.S. 

Department of Justice, 2021).

   우리나라에서도 복지급여 및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가 꾸준히 증가

하고 있으며, 신고를 통해 환수된 금액이 2015년 약 54억 원에서 2022년 약 

190억 원으로 확대되었다(국민권익위원회, 2022). 이는 공익신고가 단순히 위

법행위의 시정을 넘어 국가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국민의 세금 보호라는 구

조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공익신고는 공공기관 내부의 

비리를 적발하는 수단을 넘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자원 관리의 책임성

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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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직 내부 개선 및 경영 투명성 제고 기능

  

   공익신고는 단순히 조직 내 개별적인 비리를 밝혀내는 것을 넘어, 조직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이를 개선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내부자가 제보한 비

위 사실은 조직이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묵인해 온 부정·부패를 드러나게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조직은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점검하게 되고, 내부

통제 시스템 및 감시 체계를 강화하게 된다(국민권익위원회, 2023). 공익신고

를 계기로 조직 내 불법 행위가 시정되면, 구성원들은 조직이 법규와 윤리를 

중시한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 이는 조직문화 전반에 걸쳐 준법·윤리경영 의

식을 확산시키는 효과를 낳는다(국민권익위원회, 2022). 특히 관리자들은 내

부고발 사례를 접하면서 내부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경영 

시스템 정비에 힘쓰게 된다. 결과적으로 조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지며, 

장기적으로 조직 신뢰와 경쟁력을 강화하는 토대가 마련된다(박병석, 2017). 

게다가 최근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강조되면서, 내부 신고제도

의 강화와 신고자 보호는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기업들은 자율적으로 부패 리스크를 점검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공익신고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육태우, 2021). 이처

럼 공익신고는 조직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도 내부통제 및 

경영 개선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TI, 2021). 

   6) 국민의 권익 보호 및 증진 기능

  

   공익신고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환경 등 공공의 안전과 직결되는 불

법 행위를 밝혀냄으로써, 국민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특히 식품 안전, 환경오염, 의료 비리, 안전 규정 위반 등 국민의 건강과 생

활 안전에 직결된 분야에서 공익신고는 잠재적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

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공익신고를 통해 제기된 위법행

위는 즉각적인 시정조치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국민 전체의 권

익 증진으로 귀결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가습기 살균제 사건, 폐기유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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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제조 사건 등에서 내부 신고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계기가 된 

바 있다(국민권익위원회, 2022). 또한 공익신고는 국민이 공공서비스를 공정

하게 제공받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공직자의 부패, 공공사업 

비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의 피해는 공익신고를 통해 밝혀지고, 불합리

한 행정관행이 개선되면서 국민의 권리가 보다 두텁게 보장된다(박병석, 

2017). 불법과 부패를 방치하지 않고 바로잡는 사회적 메커니즘의 작동을 통

해, 국민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이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갖

게 된다(TI, 2023).

   

   7) 공익 증진과 참여민주주의 구현 기능

   공익신고는 시민 누구나 사회적 감시자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적극적인 공익 실현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든다. 

과거에는 불법·부정행위의 적발과 시정이 주로 국가기관의 전유물로 여겨졌으

나, 공익신고 제도를 통해 시민이 직접 사회적 문제 해결 과정에 개입하면서 

민주적 통제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은 단순히 행정기관의 보호

와 서비스만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

하는 데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능동적 시민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권수진·윤

성현, 2016). 공익신고는 이러한 시민 참여를 확대로 참여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한다. 참여민주주의란 국민이 선거와 같은 외형적 절차뿐 아니라, 정책 

형성과 집행 과정에도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공동체 문제 해결에 관여하는 것

을 의미한다(Pateman, 1970). 공익신고는 바로 이러한 참여민주주의의 구체

적 실현 수단 중 하나다. 예컨대, 시민이 불법 하도급 공사나 폐수 불법 방류 

등을 신고하거나, 건설 현장의 안전성 미흡 적발 후 신고를 통해 행정당국이 

조치한 사례는, 시민이 정책 집행 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공익 증진에 기여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국민권익위원회, 2022). 이러한 공익신고를 통한 

국민 참여는 신고에서부터 사후 처리까지 그 전 과정에서 국가와 공공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강화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과 정부 간 신뢰 관계를 구축하게 되고, 더 나아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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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 투명성과 민주적 거버넌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진다(국민권익위원회, 

2022). 결국, 공익신고는 공익 증진과 함께 국민이 주체적으로 사회문제 해결

에 참여하는 민주주의적 가치 실현에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3. 공익신고자 보호의 필요성

   공익신고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신고자의 신원이 보호되고 

불이익의 예방 및 사회적 인식의 변화 등 신고자가 보호되는 안전한 제도 환

경이 전제되어야 한다. 아무리 법률상 보호 규정이 정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신고자가 보복·불이익·사회적 낙인 등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면 제도의 

실효성은 확보되기 어렵다(Miceli & Near, 1992; OECD, 2016 ). 신고자는 

종종 조직 내부의 권력 구조나 이해관계를 정면으로 마주하기 때문에 개인적 

윤리의 문제를 넘어 제도적 신뢰와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 이어진다. 따라서 

공익신고자 보호는 단순한 ‘개인 권익 보호’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의 투명

성과 공공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 인프라로 기능한다

(Vandekerckhove, 2021). 

   1) 신고자가 직면하는 위험과 불이익 현실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소속 조직이나 업무와 관련된 비리를 폭로하는 경우

가 많기 때문에 신고 이후 신분이 노출되면 개인이나 조직으로부터 보복성 

조치를 당할 위험이 상존한다. 대표적으로 해고, 정직, 강등, 승진 배제, 부서 

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이 흔하게 발생한다(국민권익위원회, 2023). 실제로 국

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당했다며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례가 1,000건을 넘었다

는 점은 이러한 위험이 결코 기우가 아님을 보여 준다(국민권익위원회, 

2022). 신고자는 보복성 조치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수입이 감소하는 등 경

제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고,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아

울러 직장에서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하거나, 동료들 사이에서 ‘밀고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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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라는 낙인이 찍혀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심

지어 우울증, 불안장애, 자살 충동 등 심리적 후유증을 호소하는 예도 보고되

고 있다(Miceli, et al., 2008). 또한, 신고자는 회사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영

업비밀 유출, 무고 등 혐의로 역고소 같은 법적 위험에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

하여, 신고자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가중 시킬 수 있다. 더 나아가, 특정 산

업(건설, 운송 등)이나 범죄 조직과 연계된 비리 폭로 경우에는 물리적 신변 

위협에 노출되기도 한다(OECD, 2016). 대표적인 사례로, 공익신고자였던 한

전 비리 제보자가 집단 폭행을 당한 사건은 신고자 신변 보호가 절실히 필요

함을 보여 준다(에너지데일리, 2006.07.23).9) 더불어,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 

해도 ‘문제 제기자’라는 이미지가 따라다니며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어 결국 사회에서 소외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TI, 2021). 이처럼 공익신고 

이후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력 유지가 어려워지는 현실은, 신고자들이 침묵

하게 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TI, 2021).

   2)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보장 필요

   공익신고는 개인의 윤리적 동기만으로 지속되기 어렵고, 제도적 보호와 사

회적 인정이 뒷받침되어야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는 신고자의 보호 

체계가 곧 제도의 신뢰 기반임을 의미한다. 신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신분상 

불이익, 경제적 손실, 정신적 고통, 신변 위협 등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

에서, 개인이 국가나 조직의 불법·부패를 스스로 폭로하기란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 따른다(Miceli et al., 2008). 따라서 국가가 신고자 보호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공익신고 제도 자체가 유명

무실해질 우려가 크다(국민권익위원회, 2023). 이를 위해 국가가 보장해야 할 

핵심적 보호·지원 조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고, 해고·징계·전보 

등 보복성 인사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법적 장치가 필수적이다(OECD, 

9) 에너지데일리, “한국전력의 비리사실과 한전감사실의 파렴치한 행위”, 2006.07.23.
   https://www.energydaily.co.kr/bbs/view.html?table=bbs_16&idxno=4 
   (검색일: 20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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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우리나라의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는 신고자의 동의 없

이 그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15조는 불이

익 조치를 한 자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및 징계 권고 등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신변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 신고자가 물리적 위해나 협박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경찰과의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신고자의 신변보호 조치를 강

화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변 보호가 필요할 경우 경찰청에 긴급 보호 

요청을 할 수 있으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있어 보호 범위나 강도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 2022). 따라서 신변 정보의 노출이

나 암시 행위를 원천에 차단 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경제적 보상 및 구조금 지원이다. 신고로 인해 해고되거나 소득이 

줄 경우 생계 곤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구조금 및 임시생활비를 

지원하고, 신고 내용이 공익에 크게 기여했을 경우 충분한 보상금 지급을 통

해 경제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TI, 2021).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는 신고자에게 최대 보상 대상 가액의 30%까지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조금 지급 근거(제29조)'도 마련되어 있다. 

   넷째, 법률 지원 및 심리상담 지원이 필요하다. 신고자가 명예훼손, 무고 

등으로 법적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사 선임 지원 등 법률 구

조 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이다. 또한, 신고 이후 겪는 심리적 스트레스나 우울

증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서비스를 보장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2023).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만 해도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분 노출 및 불이익 조치와 관련해 118건의 보호조치 신청이 접수되었다(국

민권익위원회, 2022). 이는 현행의 법과 제도가 신고자의 두려움 해소에 충분

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 준다. 공익신고자의 신분 노출은 형식적으로는 제도적 

보호 장치가 있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내부고

발자의 신고 내용이 수사기관이나 언론에 알려지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원

이 유추되거나 암묵적으로 공개되는 사례가 빈번하다(TI, 2021). 한편, 불이

익 조치 금지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신고자 본인이 직접 불이익을 입증해

야 하는 어려움이 지적되고 있다(OECD,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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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 점검 및 피해 구제에도 한계가 있다. 신고자가 불이익 조치를 받은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해도 심사 및 결정 과정이 상당한 시간

이 소요된다. 이 과정에서 이미 경제적·심리적 피해 및 해고·전보 등 인사조

치가 원상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잃어버린 시간과 정신적 고통은 회복되기 어

려운 경우가 많다(국민권익위원회, 2023). 따라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가적 

점검과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보호조치 절차의 신속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신고자가 불이익 조치를 당했을 때 국민권익위원회 보호

조치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적 임시 조치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국민권익위원회, 2024). 둘째, 신

분 노출 방지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신고자 정보를 유출한 기관이나 담당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신고자 보호조치를 의무화

하여 신고자의 신원이 추측조차 되지 않도록 비밀보장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

가 있다(박병석, 2017). 셋째, 보호조치 이행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호조치를 결정한 이후, 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정기적으

로 점검하고, 이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그 이상의 제도적 강제력을 높여야 한다(EU, 2019; OECD, 2016; TI, 

2021). <표 2-3> 참조. 

 

<표 2-3> 공익신고자 보호의 필요성 

항목 내용

신고자가 직면하는 
위험과 불이익

해고·전보·징계 등 공식적 불이익, 따돌림·낙인·고립 등 
비공식적 보복, 역고소·법적 위험 (명예훼손·무고·영업비
밀), 심리적 손상(우울·불안·자살충동), 물리적 신변 위협 
사례 존재, 재취업 어려움·경력 단절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보장 

필요

공익신고는 개인의 윤리만으로 지속 불가, 보호 체계가 
제도 신뢰의 핵심 기반, 국가의 책임: 신변 보호, 불이익 
금지, 경제·법률·심리지원 및 보호 부재 → 신고 위축 → 
부패 은폐 구조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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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우리나라의 공익신고제도  

   우리나라 공익신고제도는 국제적 반부패 흐름과 국내 정치·사회적 요구 속

에서 제도화되었다. 앞 절에서 살펴본 공익신고의 일반적 개념과 기능이 공공

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보편적 원리를 제시한다면, 본 절에서는 이러한 원

리가 한국의 행정·법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제도화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

펴보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공익신고제도는 2001년 「부패방지법」 제

정을 통한 부패방지위원회의 설치,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출범,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제정 등 일련의 법적·제도적 변화를 거쳐 현재의 체

계를 확립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발전은 단순한 입법 조치의 결과가 아니라, 

대형 부패 사건의 반복, 사회적 공분의 누적, 그리고 OECD·UN 등 국제사회

의 반부패 권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제도의 도입 배경과 법적 근거를 검토하고, 운영 현황과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공익신고제도의 구조적 특징과 향후 개선 필

요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이후 장(章)들에서 전개될 사례

분석과 제도 개선 논의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1. 제도의 도입 배경

   우리나라의 공익신고제도는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패와 비리 문제를 예방

하고,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적발·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

다. 특히 1990년대 이후 경제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부패 사건과 기업 

비리사건들이 사회적 신뢰를 저하 시키면서, 부패 근절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국민권익위원회, 2016). 특히, 1990

년대 말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는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 및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윤리경영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이 시기, 국민

은 국가와 기업이 부패를 근절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를 

강하게 표출하였다. 특히 2002년 국내 대기업의 분식회계 사건(일명 대우그

룹 회계 부정 사건)과 2005년 군납 비리와 같은 사건들은 사회적 충격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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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는 내부자의 양심적 제보가 부패와 비리를 적발하는 데 핵심적 역할

을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김병섭, 2019). 이 과정에서 공익신고자가 제보

한 이후 해고, 징계, 불이익 처우를 받는 사례도 알려지면서, 신고자를 보호해

야 한다는 여론도 형성되었다.

   구체적인 사례인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은 2002년에 발생하여 당시 약 

41조 원 규모의 분식회계가 적발되었고, 이는 우리나라 기업 회계의 투명성

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서 내부자의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제보자는 회사로부터 보복성 조치로 해고를 당해 사회적으

로 큰 논란이 되었다. 이 사건은 기업 내부에서 부정을 폭로한 사람이 적절하

게 보호받지 못한다는 현실을 드러냈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도입의 필요성

을 국민에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국제적으로도 반부패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2004

년 유엔 부패 방지협약(UNCAC)이 채택되어 각국의 반부패 법률 정비가 권

고되었고, 2009년 OECD가 공공부문 공익신고자 보호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를 도입하거나 강화하도록 촉구하였다. 미국에서는 이미 

1989년 「공익신고자 보호법(WPA)」이 시행 중이었고, 영국은 1998년 「공

익신고법(PIDA)」을 제정하여 신고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었다. 반면, 우

리나라의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는 상당히 늦은 편에 속했으며, 제도 도입의 

시급성이 제기되었다(OECD, 2009). 이러한 국내외 환경을 배경으로 우리나

라는 2011년 3월 29일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같은 해 9월 30

일부터 시행하였다. 동 법은 보건,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경쟁 등 공

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며, 신고자에게 보상 및 구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

다. 또한 공익신고자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를 주관 기관으로 지정하였다(국민권익위원회, 2013). 우리나라의 공익신고제

도는 도입 초기에는 주로 공공부문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최근에는 민간 부문

까지 확대되고 있다. 2020년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되어, 공익신고 대

상 법률이 467개로 확대되고, 개인사업자 및 법인도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가 

부과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졌다. 또한 2022년부터는 공공기관과 상시 



- 33 -

근로자 50명 이상인 민간기업에 내부 신고 창구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기업 

내부에서도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국민권익위원회, 

2023).

   

  2. 공익신고제도의 법적 기반

   1) 공익신고자 보호법

     (1) 법 제정 배경과 목적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공기관이나 기업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

와 부조리를 내부자가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외국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 되었고, 우

리나라에서도 2001년 「부패 방지법」이 제정되었지만, 공직자 비리 중심이

었고 민간 영역에 대한 보호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민간 영역까지 포함하여 공익신고

자를 포괄적으로 보호하게 되었다(국민권익위원회, 2024).

     (2) 연혁 및 주요 내용

   <표 2-4>는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이후 이루어진 주요 개

정의 흐름을 시기별로 정리한 것이다. 각 개정의 시행일, 주요 개정 조항, 그

리고 해당 개정이 이루어진 사회적·정책적 배경을 제시함으로써,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어떻게 보완·확장되어 왔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

였다. 2025년 1월 21일 기준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침해행위 대

상 법률은 495개에 이른다. 이는 그전보다 20개의 법률이 늘어난 수치로서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처럼 국가 예산의 

관리를 위한 보완 분야로 더욱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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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연혁

   

   

시행일시
(대상법률의 수)

주요 법률 제정·개정 사유 등

2011. 9. 30.
(169개)

「건강검진기본법」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
한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공익침해행위 적발의 행정
적 한계를 보완하고, 공익
신고자 및 협조자 보호를 
통해 공익신고 활성화를 
도모

2016. 1. 25.
(279개)

「개인정보 보호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국민건강보험법」
「근로복지기본법」 
「금융지주회사법」 
「소비자기본법」
「식품위생법」 
「아동복지법」
「정신보건법」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 법률 확대,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책
임감면 확대 및 이행강제
금 제도 도입

2020. 11. 20.
(467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추가 및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2021. 4. 20.
(471개)

「근로기준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교육 분야 법률 추가 및 
공익신고 관련 재판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의견 제출 
제도 도입

2025. 1. 21.
(495개)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률」

재정·보조금 관련 법률 등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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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익침해행위의 범위이다. 법에서는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

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495개 법령에서 금지하거나 의무를 부과한 사항을 위반하여 공

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포함된다.10) 예를 들어 식품위생법 위반, 환경

오염, 가짜 의약품 제조, 불공정 거래 등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해당된다.

   둘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이다.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

호조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먼저는 비밀보장이다. 공익신고자의 신분, 신고 내

용, 신고와 관련된 일체 사항은 비밀로 보호된다. 이를 위반하여 신고자의 신

분을 누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1) 다

음은 신분 보장이다. 공익신고를 이유로 해고, 정직, 전보, 감봉, 차별 등 불

이익 조치를 금지한다. 불이익 조치가 발생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원상회복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

할 수 있다.12) 세 번째는 책임 감면이다.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위법행위가 일

부 포함되었더라도 신고 과정에서 밝혀졌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13)

   셋째, 공익신고자 보상 및 구조금 지급이다. 공익신고자가 국가나 지자체

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 상한액을 없애고, 그 비율만 보상 대상 가액의 4~30%로 정하고 있

다. 또한, 신고로 인해 신고자나 가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나 과정에서의 법

률적 구조 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적 부담, 이사 등 필요 경비가 발생했을 경우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14)

   마지막으로, 공익신고 처리 절차이다. 공익침해행위를 인지한 자는 국민권

익위원회, 수사기관, 감독기관, 관련 공공기관 등 법에서 정한 신고기관에 신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일: 2025.02.16).

1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제30조.

1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34조.

13)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14)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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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사실 조사와 시정조치를 취하고, 신고자는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를 통보받을 권리가 있다.15)

   그러나,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의의와 한계도 존재한다. 이 법은 민간 분야

까지 포함해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나 신고 이후

에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우려가 존재하고, 법 적용 과정에서 신고자와 사

용자 간 입증책임 문제,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 부족 등이 한계로 지적된다. 

또한, ‘공익침해행위’의 범위가 법령에 열거된 경우로 한정되어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부패 신고자의 보상금에 비해 그 비율이 낮

은 문제, 불이익 추정 기간의 문제, 불이익에 대한 입증 주체의 문제, 신고처

의 확대 문제 등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2) 부패방지권익위법

     (1) 법 제정 배경과 목적

   1990년대 후반, 우리나라는 아시아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가 경제 전반이 

위기를 맞이하였다. 특히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공직사회의 부패와 

비리가 경제위기의 구조적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부패 척결과 공직사회

의 청렴성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졌다. 당시 공직자들이 연루된 각

종 비리 사건이 언론을 통해 연이어 보도되면서 국민적 불신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부패 방지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2001년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2008년 「부패방지권익위법」으

로 통합·개정되면서, 부패 방지와 공직자 행동강령, 국민 권익 보호 기능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반부패·청렴 체계가 구축되었다(국민권익위원회, 2024).

   이 법은 공공기관 및 공직자의 부패 행위를 예방하고 규제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부패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보호·지원 조치

를 강화하여 내부고발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공직사회와 국가 전반의 청렴

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부패 방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체계적

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패를 근절하고,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의 신뢰

15)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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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회복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2) 주요 내용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직자 및 공공기관의 부패 행위를 규율하기 위

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첫째, 부패 행위의 정의이다. 법 제2조에 따르면, 부패 행위란 다음의 세 

가지 유형을 포함한다.16) ①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는 행위, ② 공직자가 직권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인

에게 부당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③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재산관

리, 계약 체결 등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이에 해

당한다.

   둘째, 부패 신고자 보호 및 보상이다. 신고자의 신분 노출 및 불이익을 방

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가 마련되어 있다. ① 신분보장: 신고를 이

유로 해고, 전보, 감봉, 차별 등 불이익 조치를 금지한다. ② 비밀보장: 신고

자의 신분 및 신고 내용은 비밀로 유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③ 책임 감면: 신고자가 자신의 관련 비위 사실도 함께 신고한 경우, 

형사처벌 및 징계 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④ 보상금 지급: 신고

로 인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17)

   셋째,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역할이다. 2008년 법 개정을 통해 부패 방

지 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가 출범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방지 정책 수립 및 추진, 부패행위 신

고 접수 및 조사, 신고자 보호 및 보상금 지급, 공공기관 청렴도 및 부패 방

지 시책평가 등을 담당한다(국민권익위원회, 2018). 부패행위를 인지한 사람

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내용은 신

고기관에서 접수 후, 신고자가 제공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조사

16)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17)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



- 38 -

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공공기관에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한다. 조사 결과 부패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공공기관에 

징계, 시정명령,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한다. 만약 신고자가 불이익 조치를 당했거나 신변 보호가 필요한 경우, 국민

권익위원회는 관련 기관에 원상회복, 신변 보호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18)

   「부패방지권익위법」은 ① 공직사회 부패 근절의 법적 기반 마련: 부패 

신고자 보호와 보상을 명문화하여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 ②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통합적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 부패 방지, 고충 처리, 행정심판 기능을 통합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중심

의 반부패 시스템을 정립. ③ 부패 방지 시책평가 및 청렴도 평가 도입: 공공

기관의 청렴 수준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기관의 자율

적인 부패 예방 노력을 유도(국민권익위원회, 2024)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

다. 반면, ①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 부족: 신분보장 및 비밀보장 규정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와 보복이 여전히 지속적으로 발

생. ② 조사 권한의 한계: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사권이 없기에 강제 조사가 어

렵고, 조사 결과에 대한 구속력도 약하다. ③ 민간 부문 적용 미흡: 부패 방

지법은 주로 공공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민간 부문에서 발생하는 부패행

위에 대한 규율과 신고자 보호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김성돈, 2018).

   3)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상담 및 지원제도

     (1) 제도 도입의 배경과 목적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 「부패방지권익위법」으로의 개정으로 출범한 

이후, 공익신고자 보호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11년 「공

익신고자 보호법」 제정·시행을 계기로 공익신고자 보호와 지원이 위원회의 

핵심 기능으로 자리 잡았다(국민권익위원회, 2024). 공익신고 상담 및 지원제

18)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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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신고하려는 사람이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하도록 돕고, 신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나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 제공

을 목적으로 한다(국민권익위원회, 2025).

     (2) 주요 내용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주요 지원 및 처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첫째, 사전 상담 서비스이다. 공익신고를 고려하는 사람들은 신고 과정이

나 보호조치 등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국민

권익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사전 상담 서비스를 운영

하고 있다. 전화 상담(1398) 및 온라인 상담(청렴 포털)을 통해 신고자가 신

고 절차, 보호 및 보상제도, 증거자료 준비 방법 등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5).

   둘째, 비실명 대리 신고 제도이다. 신고자가 신분 노출을 우려해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자는 변

호사와 상담한 후 신고 내용을 제공하면, 변호사가 대리인이 되어 국민권익위

원회에 신고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은 변호사 외에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으므로 신분 보호가 강화된다. 대리 신고 변호사 수임

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담하기 때문에 신고자는 비용 부담 없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다(국민권익위원회, 2025).

   셋째,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지원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를 접

수한 후, 해당 신고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

하는지 검토한다. 접수된 신고는 조사 권한이 있는 감독기관, 수사기관 등에 

이첩되며, 신고자는 처리 결과를 통보받는다. 또한, 신고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이나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가 신고자를 지원한다(국민

권익위원회, 2025).

   넷째, 신고자 보호조치 지원이다. 공익신고 이후 신고자가 해고, 징계, 전

보 등 불이익 조치를 당한 경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

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해당 공공기관이나 사업주에게 원상회복, 징계 취소,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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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 복귀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다. 신고자가 위협을 느끼거나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경찰청과 협조해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다(국민권익위원

회, 2025).

   마지막으로, 경제적 지원(보상금·포상금·구조금)이다. 공익신고로 인해 국

가·지자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신고자는 보상금

을 받을 수 있고, 신고자가 정신적·경제적 피해의 경우, 생계유지 등을 위한 

구조금이 지급된다. 또한, 공익신고의 공로가 인정되면 부패 신고의 경우 포

상금도 받을 수 있다(국민권익위원회, 2025).

     (3) 운영 성과와 과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상담 및 지원제도는 공익신고 활성화와 신고

자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비실명 대리 신고 도입 후 신분 노출 우려가 

감소해 신고 건수가 증가했으며, 보호조치와 구조금 지급 등 실질적인 지원이 

강화되었다. 이 제도는 내부고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공익침해행

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 2024). 그러나 여

전히 신고자의 신분이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사업주 등

이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법 집행과 실효성있는 신고

자 보호 대책이 요구된다.

   4) 형법과의 연계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변을 위협하거나 신고 내용을 은폐하려

는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할 경우, 「형법」의 일반 규정을 통해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 주요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협박죄(형법 제283조)이다. 공익신고자나 그 가족에게 해를 가할 것

처럼 위협하거나, 신고를 막기 위해 폭언·위협을 가한 경우에는 협박죄가 적

용된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둘째, 강요죄(형법 제324조)이다. 신고자에게 신고 철회 등을 강요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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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경우, 강요죄가 적용된다. 강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셋째, 증거인멸죄(형법 제155조)이다. 공익신고와 관련해 불법 행위 증거

를 인멸하거나 위조·변조하는 경우, 증거인멸죄로 처벌된다. 특히 회사 내부자

가 관련 서류나 전자기록을 파기해 증거를 없앤 경우도 포함된다. 증거인멸죄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이다. 공익신고로 

인해 수사나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나 거짓 자료 제출 등

으로 조사기관을 속여 업무를 방해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

용된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처럼 공익신고 과정에서 신고자를 위협하거나, 신고와 관련된 증거를 없애거

나, 수사·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형법의 일반 규정을 통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의 연계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성 범죄가 발생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된다.

   첫째, 보복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이다. 공익신고자가 신고한 사실에 대해 

앙심을 품고 신체적 위해를 가하거나, 생명에 위협을 주는 폭력행위를 저질렀

을 경우, 특가법이 적용되어 형이 가중된다.19)

   둘째, 신고자 가족에 대한 보복 행위 포함이다. 신고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등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도 동일한 가중

처벌 대상이 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신고자의 신분보장, 불이익 조치 금지 등 '행정

적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형법」과 「특가법」은 신고자를 대상으

1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 가중처벌)
   ① 보복살인: 신고자나 그 가족을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② 보복상해·폭행: 신고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보복협박: 신고자를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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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적 보호'를 제공한다. 특히, 신고자

에 대한 보복 범죄를 일반 범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특가법 규정은 공

익신고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자

에 대한 보복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거나, 협박·회유 등 심리적 압박 형태로 발

생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제한적이라는 지

적이 있다. 또한, 신고자 본인이 협박이나 보복을 당하고도 두려움 때문에 신

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이러한 법적 보호장치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3. 운영 현황

   우리나라 공익신고제도는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국민권익

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하여 공익신고의 접수, 신고자 보호 

및 보상, 상담 지원 등을 총괄하고 있다. 또한, 각 부처·지방자치단체·감독기

관 등도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수사기관이나 감

사기관 등도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그러나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업무는 국

민권익위원회가 전담한다(국민권익위원회, 2024).

   1)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2018년부터 시행된 비실명 대리 신고제도는 변호사가 공익신고자의 신원

을 밝히지 않고 대신 신고해 주는 제도로, 신고자의 신분 노출 우려를 줄여줬

다.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변호사 수임료를 전액 지원하기 때문에 신고자 부담

이 없다. 이 제도 도입 후 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국민권익위원회, 

2024).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조치 결정을 받은 신고자가 사업주 등으로

부터 이행 거부를 당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제도를 운영

하고 있다. 보호조치 불이행 시 이행될 때까지 최대 3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신고자와 가족의 심리적 불안 

해소 및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심리상담 및 법률 지원 서비스도 운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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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 공익신고자를 '공익신고자 명예의 전당'에 등재하는 등 사회적 명예 

회복 및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국민권익위

원회, 2025).

   2)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

   <표 2-5>을 보면 2011년 9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공익신고 

접수 건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2024년 말 현재 54,326건의 공익신고가 

있었다. 특히 2018년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이후에는 신고자 신분 노출

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면서 신고 건수가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24년 

기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 건수는 4,526건으로, 제도 시행 초기

인 2012년(1,153건) 대비 약 4배 증가하였다.

   한편 2014년에는 공익신고 건수가 9,130건으로 전년 대비 세 배 이상 급

증하였다. 이는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출범 이후 ‘불량식품 근절’을 국정과제

로 제시하고 이른바 ‘불량식품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 대대적인 단속과 홍보를 실시했으며, 소비자 신고센터 

확대, 학교급식 점검 강화, 식품위생 합동단속, 24시간 신고 창구 운영 등을 

통해 신고 접근성을 크게 높였기 때문이다(국민권익위원회, 2025). 이러한 흐

름은 공익신고 건수와 신고 유형이 제도 설계뿐 아니라 정부 정책의 우선순

위, 홍보 강도, 단속 의지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정부가 특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과 신고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신고가 단기간에 급증하는 정책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제도적 홍보가 감소하거나 단속력이 약화될 경우, 동일한 위반행위가 존재하

더라도 신고 건수는 감소하거나 일정 수준에서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

다. 또, 2020년 이후 감소하거나 정체되는 것은 신고처를 다양한 공공기관으

로 확대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된 건수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양상이

다(국민권익위원회,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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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연도별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접수 현황

                                                                  (단위: 건)

 ※ 출처 : 2024 국민백서(국민권익위원회, 2025) 

   

   〈표 2-6〉은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2024년까지 국

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침해행위 54,326건의 분야별 현황을 보여 준다. 

신고 건수는 제도 시행 초기인 2011~2013년에는 연평균 3천 건 미만에 머

물렀으나, 2014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9,130건에 달하는 등 제도가 본격적

구분 건수 월평균

합계 54,326 328

2011년 292 97

2012년 1,153 96

2013년 2,887 241

2014년 9,130 761

2015년 5,771 481

2016년 2,611 218

2017년 2,521 210

2018년 3,923 327

2019년 5,164 430

2020년 5,546 462

2021년 4,531 378

2022년 3,266 272

2023년 3,005 250

2024년 4,526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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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착된 모습을 보였다. 전체 신고 중에서는 건강(33.3%), 안전(15.8%), 

환경(7.8%), 소비자이익(7.7%) 분야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는 국민

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생활밀착형 공익침해행위가 신고의 중심 축을 이루

고 있음을 보여 준다(국민권익위원회, 2025). 한편 2020년 이후 국민권익위

원회 접수 건수가 다소 감소세를 보이는 현상은 제도의 후퇴가 아니라,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신고 창구가 분산된 결과로 해석된다. 국민권

익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각 기관이 자체

적으로 공익신고를 접수·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국민권익위원회 직접 접수는 

줄었지만 전체 공익신고 총량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한다. 그러나 여전히 공

정경쟁, 재정·세무, 개인정보보호 등 민간·경제 관련 분야의 신고 비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향후 제도 개선은 환경·보건 중심의 기존 신고 구조를 

넘어, 경제, 노동, 디지털 데이터, 소비자권익 등의 영역으로의 확대를 병행해

야 한다. 이러한 확장은 공익신고제도가 실질적인 사회적 감시 체계로 기능

하기 위한 핵심적 조건이라 할 수 있다.

<표 2-6> 공익침해행위 분야별 접수 현황

                                                                          (단위: 건)  

 분야
연도

합계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
경쟁

이에 
준하는 
공익

일반
신고

합 계
(구성비 %)

54,326 
(100.0)

18,068 
(33.3)

8,601 
(15.8)

4,236 
(7.8)

4,164 
(7.7)

1,328 
(2.4)

433 
(0.8)

17,496 
(32.2)

2011 292 169 8 10 46 18 41

2012 1,153 389 167 201 118 29 249

2013 2,887 1,208 298 165 191 87 938

2014 9,130 5,570 1,936 312 345 94 873

2015 5,771 1,931 595 1,151 174 39 1,881

2016 2,611 937 377 232 149 69 847

2017 2,521 543 524 191 190 121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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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용 : 2024 국민백서(국민권익위원회, 2025)  

  

  4. 주요 성과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부패 및 공익 침해 신고와 관련된 처리 현황과 보

상 사례를 정리하여 보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2 부패·공익 침해 신고 

및 보상 사례집」은 공직사회 및 민간 영역에서 발생한 부패 행위와 공익침

해행위, 그리고 이를 신고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 및 보상 사례를 수록하고 있

다. 이러한 사례집 발간은 공익신고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공익신고제도의 효과성과 중요성을 알리는 데 기여해 왔다(국민권익위원회, 

2024).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신변 보호, 구조금 지원 등의 제도

적 조치를 통해 잠재적인 신고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신고로 부패 

방지와 공익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익신고제도는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제정을 계기로 체계적인 법적 기반을 갖추면서 본

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 법은 공공의 안전, 환경, 보건, 소비자 이익, 

공정경쟁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495개 법률 위반행위를 공익침

해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법 시행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신고 접수, 

조사, 보호 및 보상 업무가 일원화되었고,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

 분야
연도

합계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
경쟁

이에 
준하는 
공익

일반
신고

2018 3,923 821 706 179 202 161 1 1,853

2019 5,164 1,129 822 535 609 130 10 1,929

2020 5,546 1,867 1,276 358 536 92 29 1,388

2021 4,531 1,637 413 155 391 252 83 1,600

2022 3,266 657 215 334 452 84 63 1,461

2023 3,005 561 202 99 326 75 83 1,659

2024 4,526 649 1,062 314 435 77 16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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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부패와 비리를 억제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1) 법적·제도적 성과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은 우리나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 법은 공익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신분상 

불이익이나 경제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안전

하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구체적으로, 신고자

의 신분보장(신고자의 신분 공개 및 암시 금지), 신원 비밀 유지(신고자의 동

의 없는 인적 사항 공개 금지), 불이익 조치 금지(해고, 징계, 전보, 차별, 계

약 해지 등 불이익 처분 금지)와 같은 세부 규정을 통해 신고자의 권익을 보

호하고 있다.20) 이러한 보호조치의 요구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원상회복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적극

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국민권익위원회, 2022). 또한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함으로써 국가나 공공기관이 재정상 이익을 얻게 되면, 신고자에

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보상금은 신고로 인해 회복되거나 

절감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최대 30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21) 아울

러, 신고자가 신고 과정에서 경제적인 피해를 입거나 긴급하게 생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금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익신고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다.22)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

고 접수, 조사, 보호 및 보상 업무를 원스톱(One-Stop) 체계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감사원, 국세

청,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이 다양해 졌다. 이러한 체계

적 운영은 신고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신속한 보호조치가 가능하게 했다(국민

20)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신변보호 등), 제12조(불이익조치의 금지), 제14조(비밀 유지)

2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보상금 지급),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보상금 지급한도)

2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구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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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원회, 2024).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반부패 교육 및 홍보도 지속적으로 보호제도의 취지를 알리고 있다. 한편, 공

익신고자에 대한 차별이나 보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이나 기업 담당

자를 대상으로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공익신고 관련 사례

집, 보호제도 안내 책자 등을 발간하여 공익신고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

도록 지원하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 2023). 공익신고 대상 범위 또한 법 시

행 초기 169개 법률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495개 법률로 확대되었다.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회

적 중요성이 큰 분야가 모두 포함되었다. 이는 부패행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익침해행위까지 포괄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고, 우리 사회 전

반의 안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했다(국민권익위원회, 2025).

   

   2) 사회적 성과

   공익신고제도는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 전반에 걸쳐 부패와 비리를 방지하

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공익신고를 통해 은

폐되었던 대형 비리 사건들이 폭로되고 시정되면서, 국민의 공공기관과 기업

에 대한 불신을 회복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속적

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과거 내부고발자에 대한 ‘배신자’ 혹은 ‘밀고자’라는 

부정적 인식이 사회적 정의와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필수적인 행위라는 긍정

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주력해 왔다(국민권익위원회, 2023). 과거에는 내

부고발자가 조직 내에서 고립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빈번했지만, 「공

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공익신고자에 대한 법적 보호와 보상 체계가 

정착되면서, 신고에 대한 심리적 부담과 두려움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익신고자는 사회적 약자가 아닌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양심적 시민’

으로 인정받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국민권익위원회, 2022). 또한, 공익신고는 

환경오염, 식품 안전, 소비자 피해, 의료 부정, 안전 규정 위반 등 국민 생활

과 밀접한 사회적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데 실

질적인 역할을 해왔다. 예를 들어, 특정 기업의 폐기물 불법 투기 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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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거나(국민권익위원회, 2024),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례 신고가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는 등, 각종 안전 규정 위반 

신고로 산업재해를 예방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국민권익위원회, 2024). 이

처럼 부패 및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 기능 강화로 법과 원칙이 지

켜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국민의 생명·건강·안전·환경 등 공공의 이

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3) 경제적 성과

   공익신고제도는 공공 재정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부패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공익

신고 보상금 제도를 통해 공익신고자는 공공기관이나 국가 재정 누수를 막거

나 환수에 기여한 경우, 일정 금액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보상금 지

급 제도는 공익신고 활성화를 유도하는 경제적 유인책이 되었다. 실제로 국민

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4년까지 부패 신고에 의한 국가나 공공

기관이 환수하거나 절감한 금액은 약 3,409억 원에 달하며, 이에 대한 보상금

액은 약 310억 원에 달한다. 

   〈표 2-7〉은 2012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급한 부패 신

고 보상금의 연도별 현황을 보여 준다. 이 기간 동안 총 2,737건의 부패 신

고가 보상 대상으로 인정되었으며, 보상대상가액은 약 3,409억 원, 보상금 총

액은 약 310억 원, 평균 보상금은 약 1,133만 원으로 집계되었다(국민권익위

원회, 2024). 연도별 추세를 보면, 2012~2015년 초기에는 연평균 30~40건 

수준으로 제한적이었으나, 2016년 이후 제도 인식 확산과 신고 활성화에 따

라 보상 건수와 지급액이 모두 증가하였다. 특히 2021~2023년 기간에는 연

평균 500건 이상으로 급증하며 제도가 안정기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전체 보상금 지급비율은 평균 10.9%로, 법정 상한인 30%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2015년 이후 보상 건수는 증가했음에도 평

균 보상금액이 4,919만 원(2015년)에서 700만 원 수준(2021년)으로 급감한 

통계에서도 확인된다(국민권익위원회, 2024). 이러한 수치는 제도상으로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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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30%까지 지급이 가능함에도 실제 운영에서는 그 법적 취지가 충분히 구

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다시 말해, 공익신고 보상 제도는 법과 실

제, 형식과 실질 간의 괴리를 여전히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한계의 단면을 보여 준다.

<표 2-7> 부패 신고 보상금 지급 현황                                         

                                                                (단위: 건, 천원) 

   ※ 출처 : 2024 국민백서(국민권익위원회, 2025)

구 분 지급 보상대상가액 보상금액
평균

보상금액
지급비율

합계 2,737 340,938,315 31,032,725 11,338 10.9%

2012년 40 11,131,731 1,400,444 35,011 12.5%

2013년 37 8,393,38 951,210 25,708 11.3%

2014년 30 6,878,647 619,347 20,644 8.9%

2015년 29 28,770,531 1,426,658 49,195 4.9%

2016년 90 23,997,537 2,275,033 25,278 9.4%

2017년 113 26,539,641 2,108,374 18,658 7.9%

2018년 166 36,836,590 3,114,994 18,765 8.4%

2019년 197 28,364,346 2,312,974 11,740 8.1%

2020년 238 46,003,611 3,842,099 16,143 8.3%

2021년 485 40,862,696 3,397,868 7,005 8.3%

2022년 480 17,922,028 2,863,390 5,965 15.9%

2023년 601 40,482,944 4,055,806 6,747 10.0%

2024년 231 24,704,633 2,664,528 11,534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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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2012년부터 2024년까지 공익신고로 인한 국가나 공공기관이 환수하거

나 절감한 금액은 약 2,600억 원에 달하며, 같은 기간 신고자들에게 지급된 

보상금 총액은 약 149억 원에 이른다(국민권익위원회, 2025). 

   〈표 2-8〉은 2012년부터 2024년까지의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현황을 

보여 준다. 해당 기간 동안 총 6,779건의 공익신고가 보상 대상으로 인정되었

으며, 보상대상가액은 약 2,604억 원, 보상금 총액은 약 149억 원, 평균 보상

금은 약 220만 원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 2025). 연도별 추세를 보면, 

2012년 제도 초기에는 건수가 32건, 지급비율 19.2%로 높게 나타났으나, 이

후 신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급비율은 점차 하락하였다.

   특히 2018년 이후 보상대상가액이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비

율은 평균 5% 내외로 하락하여, 제도 운용이 양적으로 확대된 반면 실질적인 

보상 효과는 오히려 약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2024년에는 보상대상가액이 약 

477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나, 실제 보상금액은 11억 원 수준(지급비율 2.4%)

에 불과하였다. 이는 법정 상한 3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제도의 

형식적 존재와 실제 집행 간 괴리를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또 

부패 신고 보상금(평균 10.9%)과 비교할 때 공익신고 보상금의 평균 지급비

율은 약 5.7%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이는 공익신고의 공공적 성격에도 불

구하고 제도적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공익신

고 보상제도는 제도적 기반은 확보되었으나, 실질적인 경제적 유인과 보호 효

과는 여전히 제한적이며, 신고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상금 

지급 기준의 현실화 및 차등적 보상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

<표 2-8>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현황                                          
          

                                                              (단위: 건, 천원)

구 분 지급 보상대상가액 보상금액
평균

보상금액
지급비율

합계 6,779 260,446,322 14,953,399 2,205 5.7%

2012년 32 147,860 28,472 890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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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2024 국민백서(국민권익위원회, 2025)

   

   그럼에도 공익신고는 단순한 도덕적 의무 수행에 그치지 않고, 국가 재정

의 건전성 확보와 국민 세금의 보호라는 실질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공익

신고를 통해 부패 행위가 적발되고 시정됨으로써, 단순한 금전 환수 효과를 

넘어 행정 및 경제 전반의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기여하고 있다. 부패와 비리

가 만연한 사회에서는 행정과 기업의 운영이 비효율화되고, 시장 신뢰가 약화 

되어 장기적으로 경제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이 저해된다(Rose-Ackerman, 

1999). 공익신고제도는 이러한 비효율을 사전에 억제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신속한 시정을 유도함으로써 공공·민간 부문의 신뢰 회복과 효율성 향상에 긍

정적 영향을 미쳤다.

구 분 지급 보상대상가액 보상금액
평균

보상금액
지급비율

2013년 319 1,230,929 227,708 714 18.4%

2014년 657 2,239,585 397,340 605 17.7%

2015년 511 1,988,446 379,997 744 19.1%

2016년 2,476 8,344,742 1,603,578 648 19.2%

2017년 1,710 11,198,923 1,976,511 1,156 17.6%

2018년 277 66,077,269 2,213,658 7,992 3.3%

2019년 211 22,254,652 1,534,593 7,293 6.8%

2020년 249 25,258,924 1,560,901 6,269 6.1%

2021년 138 10,312,828 811,290 5,873 7.8%

2022년 99 48,536,415 2,255,828 22,786 4.6%

2023년 45 15,080,041 813,790 17,814 5.3%

2024년 55 47,775,708 1,149,733 20,90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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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제도 정착 이후 기업의 법 준수 의식과 윤리경영 수준이 향상되었으

며, 공익신고의 증가에 따라 다수의 기업들이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자

율적 준법경영 체계를 도입하였다(국민권익위원회, 2023). 

제 3 절 선행연구 고찰 

   공익신고제도에 관한 기존 연구는 개념적 논의에서 제도적 필요성, 신고자 

보호와 보상 체계, 나아가 제도 개선 방안에 이르기까지 다층적으로 축적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의 폭넓은 전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선

행연구를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첫째, 제도의 이론적 기반과 개념적 특

성을 다룬 ‘이론적 동향’, 둘째, 공익신고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분석한 ‘제도

의 필요성 연구’, 셋째, 제도의 실효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 신고자 보호 

및 보상 체계를 다룬 연구, 넷째, 제도적 한계와 개선 방향을 제시한 연구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공익신고제도 연구가 개념적 논의에서 제도적 기

능 검토와 개선 요구로 확장되어 온 흐름을 반영하며, 각 범주가 서로 연속성

을 가지면서도 연구 대상과 분석 관점에 있어 구별되는 특징을 갖기 때문이

다. 

  1. 공익신고제도 연구의 이론적 동향

   공익신고제도에 관한 학문적 논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2011년)

을 기점으로 본격화되었다. 초기 연구들은 주로 제도의 도입 배경과 필요성

(김기선, 2014; 김기현, 2012), 그리고 법제화 과정의 정당성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후에는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보호·보상 체계 

및 제도 운영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박호연·김명대

(2018)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제정을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의 법적 근

거가 확립되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권익위

원회를 중심으로 한 행정 운영체계의 정비와 법적 절차의 명문화가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이 시기의 연구들은 전반적으로 공익신고제도의 법적 기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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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도적 안정화를 핵심 과제로 다루었다.

   최근에는 연구들은 공익신고를 단순한 행정절차나 반부패 정책의 수단으

로 한정하지 않고, 헌법상 기본권의 실현 행위로 재해석하려는 경향으로 확장

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신고 행위를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권리의 구체적 실현으로 이해하고, 국가의 보호 의무를 인권적 책무로 

확대하는 논의로 이어졌다(박대규, 2023). 즉, 공익신고제도를 ‘부패 방지 장

치’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체계’로까지 확장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임현섭(2023)은 형법적 관점에서 공익신고자의 법적 지위를 검토하며, 공

익신고 행위가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 처벌 조항과 충돌할 가능

성을 지적했다. 그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형사상 면

책조항을 신설하고, 불이익조치 입증책임의 전환 및 자수자 감면 규정의 도입

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공익신고의 정당성을 형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을 제시함으로써, 신고자의 법적 지위 명확화와 제도적 신뢰성 

확보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제도의 운영과 보호·보상 체계의 효율성을 분석한 연구들도 축적되

었다. 박호연·김명대(2018)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드러난 한계

를 실증적으로 검토하며, 공익침해행위의 범위를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

환하고, 비실명 대리신고의 도입 및 불이익조치 입증책임의 전환 등을 구체적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권수진·윤성현(2016)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중복 기능을 해소할 것을 제안했다.

   제도의 행정적 운영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들도 등장했다. 정환필

(2023)은 공직사회의 청렴윤리와 조직문화를 중심으로 소방공무원 집단의 부

패 실태를 조사하여, 공직윤리 수준이 신고제도의 실효적 작동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그는 실질적 보호는 법적 장치뿐 아니라 조직문화 

개선과 청렴윤리교육 강화를 통해 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희갑(2020)

은 신고자 보상 체계의 이원화 문제를 지적하며,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

이기 위해 보상지원기금의 조성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해외 비교연구 역시 제도적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이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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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은 EU의「공익신고자보호지침 EU, 2019」을 중심으로 EU 회원국의 

제도적 표준을 분석했다. 그는 이 지침이 단순한 신고자 보호를 넘어 전·현직 

직원, 협력업체 관계자, 언론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까지 보호 대상을 확장

하였음을 지적하며, 독립된 신고 채널 설치, 보복행위 제재, 내부·외부 신고 

절차의 병행, 법률상 상담 및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종합하면, 공익신고제도에 관한 국내 연구는 제도 도입기의 법제적 기반 

확립에서 출발하여, 제도 운영의 행정적·실증적 검토, 그리고 최근의 기본권 

중심의 인권적 접근으로 단계적으로 확장되어 왔다.

  2.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공익신고제도는 부패를 방지하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 장

치로서, 국가의 청렴성과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

다. 공익신고는 조직 내부의 부정행위나 불법 행위를 외부에 알림으로써 사회

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지만, 보호장치가 미흡할 경우 신분 

노출에 따른 보복의 위험으로 인해 신고가 위축될 수 있다(권수진·윤성현, 

2016). 따라서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 확립과 강력한 집행이 수

반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공익신고제도의 도입 및 보호의 필요성에 관한 초기 연구들은 공익

신고가 부패 방지와 투명성 확보의 기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권수진·윤성현

(2016)은 공익신고가 조직 내 부패를 예방하고, 정부와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

하는 사회적 감시 기능을 수행한다고 분석했다. 김기현(2012)은 부패와 같은 

공익침해행위는 고도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직 내부자의 신고가 

필요하며, 이러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법의 필요성과 신고자 보호의 필요성

을 주장했다. OECD(2016)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국가 반부패 체계의 

핵심 요소(Core element of anti-corruption system)”로 규정하면서, 제도적 

보호가 확보되지 않은 국가는 부패통제 기능이 약화된다고 경고했다.

   둘째, 공익신고자 보호의 법적·제도적 한계를 지적한 연구들은 신고자의 

신분 노출과 불이익 조치 위험에 초점을 맞추었다. 박호연·김명대(2018)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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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 보호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조직 내부에서의 신고가 보복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신고자 신분이 노출될 경우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낙인이 동반되며, 보호가 

미흡할 경우 신고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까지 주장했다. 국제투명성기

구(TI, 2021) 또한 법적 보호가 불충분한 국가에서 신고율이 현저히 낮아지는 

현상을 확인하고, 법적 보호장치와 문화적 수용성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했

다. 장수연(2021)은 우리나라의 보호제도가 여전히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

으며, 신고자 지원과 사후 보호가 제한적이어서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한다고 

평가했다. 성중탁·박상준(2023)은 공익신고자의 법적 보호가 강화되지 않으면 

내부신고 활성화가 어렵고, 박대규(2023)는 장기적으로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셋째, 공익신고를 헌법적 기본권의 실현 행위로 규정한 연구들도 등장했

다. 박대규(2023)는 공익신고를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실현하는 시민

적 행위로 해석하였고, 이는 신고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헌법적 권리 행사

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CHR)는 공익신고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공개한 경우, 그 

행위를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ECHR, Guja v. 

Moldova, 2008).23) 이러한 관점은 공익신고를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시

민의 자유와 책임을 실현하는 헌법적 가치로 확장 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 영국, EU의 공익신고제도는 서로 다른 법체계와 정치·

사회적 맥락 속에서 발전해 왔으나,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장치라는 점에서 공통된 구조적 특징을 보인다.

   첫 번째, 미국의 금전적 보상 중심의 실효적 집행 모델이다. 미국은 「부

정청구방지법(FCA)」을 통해 공익신고자에게 정부를 대신한 소송(Qui Tam)

을 제기할 권한을 부여하고, 회수액의 15~30%를 보상금으로 지급한다(장수

23) Guja v. Moldova 사건은 2008년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CtHR)의 
판결로,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제10조에 따라 내부고발자
(whistleblower)의 보호 기준을 확립한 선례다.

   재판소는 형사절차에 대한 정치적 개입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공무원   
  이아코브 구야(Iacob Guja)의 표현의 자유를 몰도바 정부가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국가의 비밀 유지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한 여섯 가지 판  
   단 기준(six criteria)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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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21). 적용 범위도 군수·의료·방위산업·건설 등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모

든 분야로 확대되어 광범위한 부정청구 행위에 대응할 수 있다(Kim, 2018). 

또한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은 공익신고자 프로그램을 통해 

제재금의 10~30%를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Kang & 

Rubin, 2022). 신고자는 익명신고가 가능하며, 사용자의 보복은 법으로 금지

된다. 미국의 특징은 공익신고를 금전적 인센티브 기반의 규제 집행 장치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둘째, 영국의 보호 중심의 시민적 의무 모델(PIDA)이다. 영국의 「공익신

고법(PIDA)」은 신고 대상을 범죄, 법적 의무 위반, 사법의 오판, 생명·건강·

안전 위협, 환경파괴, 은폐 행위 등 폭넓게 인정한다(국민권익위원회, 2020). 

이는 한국의 ‘열거식 신고 대상’과 달리 포괄적 신고 대상 구조를 채택한 것

이다(박대규, 2023). 보복을 당한 신고자는 고용법원에 제소할 수 있으며, 복

직·재고용·손해배상 등 다양한 구제명령이 가능하다. 특히 배상금 상한이 없어 

실질적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이흔재, 2015). 또한 PIDA는 해고 

후 7일 이내 신청할 수 있는 임시 구제 절차를 명시하여 신고자의 생계와 지

위를 신속히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박대규, 2023). 보상금 제도는 두지 않으

며, 공익신고를 ‘시민적 책무(Public Duty)’로 보는 법철학이 반영된다. 즉, 보

상금이 아닌 보호·권리구제 중심의 제도적 설계가 특징이다(장수연, 2021).

   셋째, EU의 기본권 중심의 포괄적 보호 체계이다. EU의 「공익신고자 보

호지침 EU, 2019」은 신고를 노동관계 문제를 넘어 시민의 기본권 실현 행

위로 규정한다(박대규, 2023). 보호 대상도 근로자 외에 자영업자, 인턴, 퇴직

자, 구직자, 가족 및 조사 협조자까지 확대하여 사회적 관계망 전체를 포괄한

다(이우진, 2022). 불이익이 발생하면 사용자가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입증

책임 전환 원칙과 조사 중 지위를 보장하는 임시 구제 절차가 도입되어 권리

구제의 실효성이 크게 강화되었다. EU의 「공익신고자 보호지침 EU, 2019」

은 금전적 보상금을 두지 않고, 공익신고를 시민적·윤리적 책임의 문제로 본

다는 점에서 미국과 차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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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연구

   공익신고제도의 핵심은 신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으로부터 신고자

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공익 실현에 기여한 행위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제

공하는 데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수의 연구들은 법률적 보호장치의 미비와 

보상 체계의 한계를 제도 실효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했다. 특히 

공익신고자의 법적 지위, 불이익조치에 대한 구제 절차, 금전적·비금전적 지원 

체계는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평가된다( 

OECD, 2016; 박호연·김명대, 2018; 임현섭, 2023).

   임현섭(2023)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형법적 관점에서 분석하며, 신고행

위가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나 ‘업무상 비밀누설죄’와 충돌할 가능성

을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법적 모순이 신고자의 위축을 초래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형사상 면책조항을 명시하여 공익신고가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이익조

치 입증책임의 전환(제23조 강화)과 자수자 감면 규정의 확대를 제안하면서, 

신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호연·

김명대(2018)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적용 한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며, 

현행 제도의 보호 및 보상 체계가 여전히 불완전하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2017년 당시 국회에 발의된 노회찬·민병욱·소병훈 의원 등의 개정안을 중심으

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공익침해행위의 범위를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하여 신고 대상을 확대할 것. 둘째, 불이익조치의 입증책임을 

피신고자에게 전환하여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것. 셋째, 익명신고 및 대

리신고제 도입을 통해 신분 노출 위험을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공익신

고자의 신상정보를 고의로 공개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국민권익

위원회가 불이익조치 사건을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제기구 차원에서도 보호 및 보상의 강화는 주요 과제로 제시되어 왔다. 

OECD(2016)는 공익신고자 보호를 부패방지 정책의 핵심 요소로 규정하며, 

명확한 법적 정의의 도입, 보복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 독립적 신고·조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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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설치, 신고자의 법적 구제 수단 보장을 각국의 입법기준으로 제시했다. 특

히 “신고자 보호가 확보되지 않은 부패방지제도는 실질적 효력을 갖기 어렵

다”고 지적하면서, 법적 보장과 사회적 수용의 병행을 강조했다.

   이영우·장수연(2020)은 내부신고자와 외부신고자 간의 법적 지위 차이에 

주목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4호는 보상금 신청 자격을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하고 있어, 외부신고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동일한 공익신고임에도 보상 여부가 신고자의 소속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보상자격은 신고자의 

신분이 아니라 공익적 효과와 정당한 동기를 기준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

장했다. 이는 공익신고의 법적 효과를 개인의 지위가 아니라 사회적 공익 실

현에 대한 기여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입법적 함의를 제공한다.

   해외 비교연구 또한 보호 및 보상제도의 발전 방향을 구체화했다. 미국의 

「부정청구방지법(FCA)」은 신고자에게 최대 30%의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

며, 「공익신고자 보호법(WPA)」은 연방공무원의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복

직 및 구제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Callahan & Dworkin, 1992). 영국의 「공

익신고법(PIDA)」은 보복 조치를 금지하고, 부당해고 시 손해배상 및 복직을 

보장한다(Lewis, 2001; 박대규, 2023). 이러한 해외 입법례는 공익신고제도의 

실효성이 단순한 신고 절차의 완비가 아니라, 신고자 보호와 보상의 실질적 

제도화에 달려 있음을 보여 준다.

   종합하면, 기존 연구들은 공익신고자 보호와 보상제도의 실질적 강화를 제

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입증책임의 

전환, 보상 대상의 확대, 독립적 조사기구의 설치 등은 학계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주요 개선 과제이다. 

  

  4. 공익신고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공익신고제도의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이 논의 되어 왔다. 선행연구들은 공익신고자의 보호 

강화, 경제적 지원 확대, 법적 보호 범위 확장, 사후 관리 체계 구축 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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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측면에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공익신고자 보호 체계의 강화이다. 국내 연구들은 공익신고자가 보

복이나 불이익의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제도의 핵심 과제로 

지적했다. 김기선(2014)은 신원 보호와 비밀보장이 제도의 근간임에도 수사·

행정 단계에서 신분이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성중탁·박상준

(2023)은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불이익 조치 금지 규정을 두고 있음

에도 실질적 집행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연구들은 미국

의 「공익신고자 보호법(WPA)」이나 영국의 「공익신고법(PIDA)」처럼 익명

신고 제도와 불이익 방지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Callahan & 

Dworkin, 1992; Lewis, 2001; 박대규, 2023). OECD(2016) 또한 각국에 입

증책임의 전환과 신속한 보호명령 제도를 제도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둘째, 경제적 보상 및 지원 확대이다. 공익신고 이후 생계 곤란, 실직, 법

률 비용 부담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에서, 경제적·법률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기선(2014)은 보상금 제도가 존재하더

라도 실지급률이 낮고 지급 절차가 장기화되는 점을 문제로 제시했다. 

OECD(2016)와 TI(2021)는 금전적 보상 외에도 법률 지원, 직업 재교육, 심

리 상담 등 실질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부정청구방

지법(FCA)」은 제재금의 30%까지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점은 대표적인 

국제 사례로 평가된다.

   셋째, 법적 보호 범위의 확대이다. 공익신고의 보호 대상을 공공부문에 국

한하지 않고 민간 부문으로 확장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성중탁·박상준

(2023)은 현행 법률이 특정 위반행위만을 공익 침해로 규정하고 있어 노동권 

침해, 환경오염, 소비자 피해 등 현대적 위험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고 지

적했다. 이범석(2018)은 일본의 「공익통보자보호법」이 2022년 개정을 통해 

환경·노동·소비자 영역까지 보호 대상을 확대한 점을 들며, 우리나라 역시 포

괄적 법률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U의 「공익신고자 보호지침 

EU, 2019」 또한 민간 부문을 포함한 다층적 신고 경로를 규정하며, 선택 가

능한 다중채널 시스템을 제시했다(이우진, 2022).

   넷째, 사후 관리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이다. 신고 이후의 보호조치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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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복귀 지원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장기적 사후 관리 체계의 필요성이 강조

되었다. 권수진·윤성현(2016)은 신고자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사회적 고립을 

주요 문제로 지적하며 상담, 치료, 재취업 지원 등 종합적 보호 조치의 필요

성을 제기했다. 이우진(2022)은 EU의 「공익신고자 보호지침 EU, 2019」이 

법적 보호뿐 아니라 심리·경제적 지원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분석하며, 종합지

원 체계 구축을 우리나라에 제안했다. TI(2021)는 공익신고에 대한 사회적 낙

인을 해소하고, 신고를 시민적 책임으로 인식시키는 문화적 변화의 병행을 강

조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수의 연구는 제도 개선을 법률적·제도적 차원

을 넘어 구조적·문화적 차원으로 확장했다. 박대규(2023), 이우진(2021), 이희

갑(2020), 정환필(2023) 등의 연구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 개

선 방향을 제시했다. 박대규(2023)는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헌법상 기본권 

실현 장치로 재해석하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근본적 목적을 단순한 반부

패 수단이 아닌 국가의 적극적 의무로 규정했다. 그는 델파이 기법을 활용해 

법조인과 행정전문가 등 31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독립된 신고·조사기구

의 설치, 익명성 보장, 보복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 강화, 실질적 복직 및 

보상제도 확립, 신고자 법적 지위의 명문화 등을 공통된 개선 방향으로 도출

했다.

   이희갑(2020)은 부패 신고자 및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미흡하

다고 지적하고, ‘(가칭)공익신고자 보호 기금’의 도입을 주장했다. 이는 이재

일(2015), 심준섭 외(2017)의 제안과 연계되어, 신고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과 

심리·생활 지원을 통합 관리하는 기금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환필

(2023)은 공직사회의 청렴윤리와 부패 통제 메커니즘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면

서, 공익신고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적 장치뿐 아니라 공직문화의 변화

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내부신고 활성화가 미흡한 원인을 조직 내 신뢰 부족과 제도 불신에

서 찾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부패방지 전담기구의 권한 강화, 신고자 익명

성 보장 시스템 구축, 청렴윤리교육 확대, 신고자 명예회복 프로그램 도입 등

을 제시했다. 이우진(2021)은 EU의 「공익신고자 보호지침 EU, 2019」을 분



- 62 -

석하며, 제도의 개선 방향을 국제 규범과 정합적으로 설계할 필요성을 제기했

다. 그는 내부·외부 병행 신고 절차, 보호대상의 포괄적 확장, 독립된 기구의 

설치 등 EU의 통합프레임을 한국적 맥락에 맞게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5. 선행연구의 시사점

   지금까지의 공익신고제도 관련 연구는 제도의 필요성과 보호장치의 법제

화를 중심으로 꾸준히 발전해 왔으나, 그 논의의 초점은 주로 제도의 존재에

서 ‘확장 또는 강화’에 머물러 있었고, 실제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에 대한 실증적 검토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예를 들어 연구의 다수는 공익

신고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집중하였지만, 그 근거가 

현장에서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는 

것이다. 또 신고자의 심리적 피해, 조직이나 사회로부터의 배척이나 고립과 

같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된 경우는 매우 드물어 보인다.

   그동안의 연구는 첫째, 다수의 연구가 공익신고자 보호의 필요성과 법적 

정당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으나, 그 결과 제도 논의가 ‘보호의 선언’ 단계

에 머무르고 ‘실질적 보호’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고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를 갖지만, 신고 이후 사회적 고립, 경제적 

불이익, 심리적 손상 등의 현실적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구조는 여전히 지속

되고 있다. 기존 연구는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을 인식하고도 법조문 개선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신고자의 삶과 제도의 실제 작동 간의 간극을 충분히 해

소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기존 연구의 상당수는 공익신고를 행정적 절차로 접근하였으나, 본

질적으로 공익신고는 시민의 양심과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행위적 차원을 

지닌다. 따라서 신고자 보호는 단순한 법적 행정절차를 넘어, 국가가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의 도덕적 신뢰를 유지해야 하는 헌법적·윤리적 의무로 

확장되어야 한다. 박대규(2023)의 연구는 이러한 인권적 관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여전히 제도 담론의 중심은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대

상’으로서의 신고자에 머물러 있으며,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공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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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로서의 신고자를 충분히 조명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기존의 공익신고제도 연구는 주로 법적 정비와 규범 개선에 집중되

었으나, 실제 제도의 작동은 행정 처리, 사법 판단, 조직의 대응, 사회적 여론 

등 여러 요인이 상호작용하는 복합적 구조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기존 

연구는 개별 법률 조항이나 기관별 역할 분석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어, ‘공익

신고제도가 왜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에는 충분히 접근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참여연대의 161건 공익신고 사례

와 12건의 판결·결정문을 통합 분석하여 법적 구조와 실제 운영 간의 괴리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사례는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여 주

는 경험적 자료이고, 판결문은 그 과정에 대한 국가의 법적 판단을 제시하는 

근거이다. 두 층위의 연계 분석을 통해 공익신고제도의 문제를 개인적 피해나 

법제 미비를 넘어 법·행정·사회문화가 교차하는 구조적 문제로 접근하고자 한

다. 요컨대, 기존 연구가 주로 ‘제도의 필요성과 법적 정당성’을 논의하였다

면, 본 연구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작동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둔

다.

<표 2-9> 선행연구 고찰

구분 주요 내용

이론적 동향

공공익신고제도는 기본권 보호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핵
심 제도이며, 선행연구는 신고자 보호의 미흡이 제도의 신
뢰성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EU  
등은 독립적 신고 채널과 보호장치 강화를 제도 운영의 
핵심 요소로 삼고 있다(권수진·윤성현, 2016; 박대규, 
2023; 이우진, 2022).

제도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공익신고제도는 기본권 보호와 부패 통제를 위한 핵심 제
도이며, 선행연구는 신고자 보호의 미흡이 신고 위축과 제
도의 신뢰성 약화로 이어진다고 지적한다(권수진·윤성현, 
2016; 성중탁·박상준, 2023).

신고자의 보호와 
보상에 관한 연구

공익신고자 보호와 보상이 제도의 실효성을 결정하는 핵
심 요소임을 지적하며, 해외 사례 역시 법적 보호와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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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적 보상 체계가 신고자의 안정성과 제도 신뢰를 높인다는 
점을 보여 준다(Lewis, 2001; 박대규, 2023; 박호연·김명
대, 2018; 임현섭, 2023).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선행연구는 보호·보상 강화와 사후 관리체계 구축이 공익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한다고 지적하며, 해외 사례 역
시 입증책임 전환과 독립적 보호·보상 장치가 제도의 신뢰
성 제고의 핵심 요소임을 보여 준다(김기선, 2014; 성중
탁·박상준, 2023; 이우진, 2022; 정환필, 2023).

시사점

선행연구는 공익신고제도의 필요성과 법적 정당성, 보호·
보상 장치의 중요성, 제도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해 왔으
나, 제도가 실제 운영 과정에서 어떻게 작동하며 신고 이
후 어떤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참여연대 161
건 사례와 12건의 판결문 분석을 통해 공익신고제도의 법
제와 실제 운영 간 괴리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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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장  공익신고 사례분석

  

제 1 절  사례분석의 개요 및 방법   

  1. 목적 및 분석 대상 선정

   본 장의 목적은 공익신고제도의 실제 운영이 법률상 보호 규정과 어느 정

도 일치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가 축적한 

사례 자료를 중심으로, 공익신고의 전개 과정과 그 이후 제도의 대응 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는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가 1990년대 중반부터 

2023년까지 수집·정리한 161건의 사례와 공익신고 관련 판결·결정문 12건이

다. 이 자료들은 공익신고 이후 제도적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불이익과 갈등이 발생한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제보자의 동의를 

받아 사건의 경과와 결과를 기록하였으며, 전체 사례 중 약 85%는 실명 공

개에 동의하였다. 해당 자료는 단체의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어, 누구

나 열람 가능한 1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개자료를 통해, 공익신

고 과정에서 제도적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체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사례의 정리 및 분석 절차

   각 사례는 ‘신고 대상 기관, 위반행위 유형, 신고자 소속, 사건 처리결과, 

불이익조치 여부’의 다섯 가지 공통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항목화는 

신고의 배경과 제도적 대응 양상을 비교·분석하기 위한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또 원문에서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새로운 해석을 덧붙

이지 않고 ‘확인 불가’로 표기하여 분석의 객관성을 유지하였다.

   첫째, 사례별 세부 내용은 참여연대가 공개한 원문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

하였으며, 각 항목별 빈도와 비율을 산출하여 전체 경향을 파악하였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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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공익신고가 주로 어느 영역에서 발생하고, 어떠한 불이익이나 제도적 대

응이 반복되는지를 확인하였다.

   둘째, 사례의 서술 내용 중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을 중심으로 분석하

였다. 이를 통해 단순 빈도 통계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제도 운영상의 공백, 

신고자 보호의 미흡, 불이익 조치의 구조적 경향 등을 식별하였다.

   셋째, 분석 결과는 기초 통계분석으로 확인된 전반적 경향을 통해 도출된 

사례 간 공통 특성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공익신고제도의 실효성을 구성하

는 주요 요인을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판결‧결정문 12건을 비교 대상으로 

활용하여, 법적 판단과 시민사회 사례 간의 차이를 함께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는 수치화된 경향과 서술적 해석을 병행하되, 통계

적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료 간 비교와 반복된 

경험을 통해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개선 방향을 탐색하는 데 있다.

제 2 절  참여연대 사례분석

   본 절에서는 참여연대가 축적한 161건의 공익신고 사례를 중심으로, 공익

신고와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해 왔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다섯 가지 주

요 기준에 따라 사례를 유형화하고 기초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

은 제도의 실효성을 단순히 법적 규정 차원에서가 아니라, 실제 신고자의 경

험과 조직의 대응 양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사례의 분

류 기준은 앞 장에서 제시한 항목에 따라 신고 대상 조직 유형, 위반행위별 

유형, 신고자 소속별 유형, 사건의 처리 결과별 유형, 불이익 조치별 유형으로 

구성했다. 각 기준은 신고의 대상이 된 조직과 행위, 신고자의 소속과 그 처

리결과, 그리고 신고자에게 발생한 불이익 등을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틀

로 기능하며, 사례별로 이러한 기준을 적용해 비교·분석함으로써 공익신고제

도의 작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복된 경향과 병목지점을 파악하고자 했다.

  1. 신고 대상 조직 유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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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가 이루어지는 조직의 유형을 살펴보는 일은 제도의 실효성을 분

석하는 출발점이 된다. 신고의 대상이 되는 조직의 성격과 구조는 제도의 작

동 양상과 한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공익침해

행위는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 부문, 비영리 민간단체 등 다양한 조직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신고 대상 조직을 유형별로 구분하는 것은 제도의 범위가 

실제로 어디까지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자, 공익신고의 실질적 

영향권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다. 더 나아가, 조직 유형에 따른 신고 

양상의 차이는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는 단서를 제공한다. 특정 유형의 

조직에서 신고가 집중되거나, 반대로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사건 수의 차이가 아니라, 내부 통제, 신고 접근성, 보호 체계의 작동 수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신고 대상 조직 유형 분석

은 단순한 통계 분류를 넘어, 공익신고제도의 실효성이 어느 단계에서 약화되

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첫 단추로서 의미를 가진다.

   <표 3-1>의 신고 대상 조직 유형을 보면, 161건의 사례 중 일부(13건)는 

두 개 이상의 기관이 동시에 신고의 대상이 된 사건으로, 최종적으로 분석된 

신고 대상 조직은 총 174건이다. 조직 유형별 분류 결과, 민간기업이 38건

(21.8%)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교육기관 37건(21.3%), 공공기관 

및 공기업 26건(14.9%), 중앙정부와 군·경찰이 각각 22건(12.6%)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복지시설 15건(8.6%), 지방자치단체 7건(4.0%), 비영리 민간단

체 7건(4.0%)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 같은 분포는 공익신고가 

더 이상 공공부문에 한정되지 않고, 민간 영역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특히 민간기업과 교육기관에서 전체 신고의 43% 이상이 

집중된 것은, 내부 감시 체계의 미비와 권력의 일방적 행사, 조직 내부의 폐

쇄성이 공익침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민간기

업에서는 회계 부정, 직장 내 갑질, 소비자 기만 사례가, 교육기관에서는 채용 

비리나 교비 유용, 연구비 부정이 빈번하게 나타났다.

   한편, 복지시설·지방자치단체·비영리단체 등에서 신고 건수가 낮은 것은 

위법행위가 적어서라기보다, 신고자 보호 장치의 부재와 불이익 우려로 인해 

신고 자체가 억제되는 구조적 요인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영역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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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각지대에 가까워, 공익신고제도의 실효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작동하는 

영역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두 개 이상의 기관이 동시에 관련된 13건의 복

수기관 연계 사례이다. 이들 사건은 하나의 공익침해행위가 두 기관의 공모에 

의한 것이든, 선의에 의한 것이든 그 과정을 불문하고, 책임과 권한이 얽힌 

구조 속에서 발생하고, 그 결과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예

컨대 원청과 하청 관계, 공공기관과 민간 위탁업체 간의 구조 등에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었다. 이러한 구조는 신고 단계부터 조사·처리·보호에 이르기까

지 책임이 분산되고 대응이 지연되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공익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별 기관의 문제 해결

을 넘어, 기관 간 협력과 정보 공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연계 구조가 필수

적임을 보여 준다. 이러한 결과는 공익신고가 단일한 절차가 아니라, 여러 주

체가 얽힌 복합 구조 속에서 단계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확인시켜주며, 이는 

다음 절에서 제시할 제도 작동 구조 분석의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표 3-1> 신고 대상 조직 유형

 ※ 출처 : 2024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참여연대, 2025)

유형 건수 비율(%)

합계 174 100

민간기업 38 21.8

교육기관 37 21.3

공공기관・공기업 26 14.9

중앙정부 22 12.6

군・경찰 22 12.6

복지시설 15 8.6

지방자치단체 7 4.0

비영리 민간단체 7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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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반행위 유형 분석

   공익신고의 내용을 위반행위 유형별로 분석하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을 평

가하는 핵심 과정이다. 위반행위의 양상은 단순히 법 위반의 종류를 구분하는 

수준을 넘어, 제도가 어느 지점에서 작동하지 못했는지를 보여 주는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신고가 집중되는 위반 유형은 제도의 통제력이 약

화된 영역을 의미하고, 신고가 드문 영역은 접근성이나 보호 장치가 부족한 

부분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위반행위 유형의 분포를 살펴보는 일은 공익신

고제도의 예방 기능과 내부 통제 구조를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데 중요한 의

미를 가진다.

   161건의 사례를 신고된 위반행위별 총 8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표 

3-2>를 보면, 가장 빈번한 유형은 복무규정 위반과 직권남용으로 38건(24%)

이었다. 이 범주에는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정해진 복무 의무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포함되며, 내부 감시와 징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한다.

   다음으로 회계 부정・예산 낭비가 28건(17%)으로 많았다. 공공기관이나 

관련 조직에서 예산을 불투명하게 처리하거나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사례가 주를 이루는데, 이는 공공 재정 관리의 허점을 보여주며 개선이 시급

한 분야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인권 침해도 25건(15%)에 이르렀다. 공공기관 내에서 

개인정보가 부적절하게 수집되거나 유출되는 문제, 그리고 기본적 인권이 침

해되는 사건들은 시민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개선 과제로 지목된다.

   보조금 및 국고지원금의 부당 수령 사례는 21건(13%)으로 집계됐다. 민간

단체나 기업이 국가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 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문제로, 관리 감독과 사후 회수 체계가 미흡함을 드러낸다.

   환경오염과 안전관리 부실 유형은 20건(12%)으로 산업현장이나 공공시설 

등에서 안전 규정을 위반하거나 불법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문제들이 

포함된다. 이는 재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감시와 규제가 강화되어야 하는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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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 및 계약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는 16건(10%)이었다. 입찰 담합, 특정 

업체 밀어주기 등 공정하지 않은 계약 관행이 부패 문제와 맞물려 있으며, 투

명한 절차 마련이 요구된다.

   채용 비리 및 인사 관련 문제도 10건(6%)으로 확인되었다. 친인척 특혜, 

면접 조작 등 인사 과정의 불공정은 조직 내 신뢰 훼손으로 이어져 제도 보

완이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조직 동원이나 선거 개입 사례는 3건(2%)으로 가장 

적었으나, 공공기관이 특정 정치 세력에 동원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공정성과 

중립성 훼손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한다.

   이처럼 신고된 위반행위의 다수에서 권한 남용, 재정 비리, 인권 침해, 안

전 관리 부실 등 다양한 형태의 공익침해가 장기간 반복되는 양상이 확인되

었다. 이러한 사실은 내부 통제 장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공익침해행위나 그 가능성에 대한 적절한 감시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

한다면, 위반행위를 적시에 적발하는 것은 물론 사전에 억제하고 사후 재발을 

방지하는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통제와 

감시 체계의 작동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은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 부족

과 실행 의지의 미비에서 비롯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공익신고의 활성화와 제

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현장에 적절하면서도 

실질적인 제도적 보완을 적용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감시

와 예방, 사후 관리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의미한다. 

<표 3-2> 위반행위 유형

유형 건수 비율(%)

합계 161 100

복무규정 위반・직권남용 38 23.6

회계부정・예산낭비 28 17.4

개인정보・인권침해 25 15.5

보조금・국고지원금 부당수령 21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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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2024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참여연대, 2025)

 

  3. 신고자 소속 유형 분석

   공익신고제도가 실제로 누구에 의해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본 절에

서는 신고자의 소속 유형별 분포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공익신고가 소속 조

직의 특성과 어느 정도 관련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각 조직의 폐쇄성 및 자

정능력을 가늠할 수 있다. 또한 신고자가 자신이 속한 조직 내부의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경우와, 외부인으로서 제보한 경우를 구분함으로써 신고의 개

방성과 제도의 접근성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공익신고가 주

로 내부자의 자율적 감시 체계에 의존하는 구조인지, 혹은 외부인의 감시와 

제보를 통해 촉발되는 구조인지 규명함으로써, 제도의 작동 방식과 한계를 보

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표 3-3>을 보면, 전체 161건의 사례 중 민간기업 종사자가 36건(22.4%)

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앞선 <표 3-1>에서 민간기업이 신고 대상 조

직으로서도 가장 높은 비율(21.8%)을 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 내부 구

성원이 조직 내 부정행위의 주요 발견자이자 제보자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

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회계 부정, 리베이트, 뇌물 공여, 제품 안

전 위반 등과 같이 조직 내부 접근이 가능해야만 파악할 수 있는 행위 유형

을 주로 신고하였으며, 이러한 점에서 민간기업 종사자는 제도 내에서 중요한 

내부 감시 주체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다음으로 교육기관 소속 교직원이 29건(18.0%), 공직자가 28건(17.4%)으

로 나타났다. 교육기관의 경우 사립학교 회계 부정, 교비 유용, 채용 비리 등 

유형 건수 비율(%)

환경오염・안전관리 부실 20 12.4

납품·계약 이권 개입 16 9.9

채용비리・인사전횡 10 6.2

정치적 조직 동원・선거개입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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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폐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공직자 신고는 중앙정부, 지

방자치단체, 군‧경찰 등에서 발생한 권한 남용, 예산 집행 부정 등 조직 내부 

통제 실패와 관련된 사안이 중심을 이루었다. 이 두 집단의 신고는 제도의 공

공성과 내부 정의 구현 기능을 동시에 드러내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공공기관 및 공기업 종사자의 신고는 20건(12.4%)으로 집계되었으며, 복

지시설 및 시민단체 종사자의 신고도 23건(14.3%)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복

지시설과 비영리 민간단체에서는 인권 침해, 회계 부정 등과 같은 내부 운영

의 불투명성이 주요 문제로 드러났다. 이 분야의 신고는 규모는 작지만 사회

복지 및 인권 분야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

미가 크다.

   한편, 일반 시민, 전직자, 계약직 근로자, 수급자 등 외부인의 신고는 25건

(15.5%)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직접적인 조직 소속은 아니지만 문제를 목격

하거나 피해를 경험한 후 외부에서 제보한 경우로, 공익신고 제도의 외연 확

대 가능성을 보여 준다. 이는 제도가 점차 내부 중심의 자율 통제에서 사회적 

감시 기능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공익신고의 다수는 여전히 조직 내부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제도가 내부 윤리의식과 자율적 감시에 의존하는 구조임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신고자의 신원 노출과 보복 위험을 상존하게 하

며, 신고 이후 직위 해제, 전보, 불이익 평가 등 다양한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제도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부신고자 보호장

치를 한층 강화해야 하며, 동시에 외부 신고의 접근성과 독립성을 높여 공익

신고의 다원성과 균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표 3-3> 신고자 소속 유형

유형 건수 비율(%)

합계 161 100

민간기업 종사자 36 22.4

교육기관 교직원 29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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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2024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참여연대, 2025)

 

  4. 신고 대상 처리 결과 유형 분석

   신고 대상 처리 결과 분석은 신고가 접수된 이후 실제로 국가나 관계 기

관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공익신고제도가 신고 이후 실

질적으로 작동하는 제도인지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법적·행정적 대

응 과정을 통해 제도의 집행력이 어느 수준까지 확보되어 있는지, 그리고 신

고가 공익침해의 시정과 예방으로 연결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 분석은 

단순히 조치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도의 형식적 작동과 

실질적 효과 간의 괴리를 규명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표 3-4>를 보면, 161건 중 사법 처리에 해당하는 사례가 71건(44.1%)으

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공익신고 내용의 상당 부분이 형법상 위법

행위로 인정되어 수사 및 재판 절차로 이어졌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행정처

분 또는 시정조치가 내려진 사례는 55건(34.2%)으로, 시정명령, 경고 등 비

사법적 조치를 포함한다. 이는 법적 처벌에는 이르지 않았더라도 신고 대상의 

책임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경우로 볼 수 있다. 두 범주를 합치면 총 126건

(78.3%)으로, 전체의 약 4분의 3이 일정한 조치로 귀결된 셈이다.

   반면 처리결과가 불명확하거나 비공개로 분류된 사례는 25건(15.5%)이었

으며,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는 10건(6.2%)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미상/확인 

불가’ 사례를 제외하고 실제 처리결과가 명확히 확인된 136건만을 기준으로 

보면, 사법 처리와 행정 처분이 전체의 92.6%를 차지한다. 이는 공익신고가 

단순한 의혹 제기나 개인적 불만 제기가 아니라, 다수가 법적 또는 행정적으

유형 건수 비율(%)

공직자 28 17.4

공공기관・공기업 종사자 20 12.4

복지시설・시민단체 종사자 23 14.3

기타 외부인 (전직자 등) 25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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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위법성이 인정된 사안이었음을 보여 준다. 다시 말해, 공익신고의 신빙성

과 실질성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실질적 집행력은 여전히 

한계를 드러냈다. 사법 처리된 사건 상당수가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경미한 

처벌에 그쳤으며,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경고·주의 등 형식적 징계에 머문 사

례가 많았다. 이는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실질적 

책임 추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공익신고제도는 형식상으로는 일정 부분 작동하고 있으나, 처벌의 강

도와 후속 관리의 부재가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제도 개선은 단순한 ‘조치율’의 제고보다는 조치의 

질적 수준과 집행의 실효성 강화를 목표로 해야 하며, 신고 이후 단계에서의 

감독 등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의 집행 구조를 재

설계할 필요가 있다.

  

<표 3-4> 신고 대상 처리 결과 유형

 ※ 출처 : 2024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참여연대, 2025)

  

  5. 불이익 유형 분석

   공익신고 이후 신고자가 어떠한 불이익을 경험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신고자 보호 기능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핵심 단계이다. 

공익신고는 제도적으로 보호와 보상을 약속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신고자의 

유형 건수 비율(%)

합계 161 100

사법 처리 (고발·재판) 71 44.1

행정 처분 또는 시정조치 55 34.2

미상/확인불가 25 15.5

무혐의 10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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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노출, 인사상 불이익, 직장 내 배제 등 다양한 형태의 보복이 반복되어 

왔다. 따라서 불이익의 유형과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일은 제도의 실효

성을 평가하고, 보호 장치의 취약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례별로 보고된 불이익 조치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단일 피해가 아

닌 복합적·연속적 피해 구조를 반영하기 위해 사례당 최대 두 가지 불이익을 

복수 집계했다(총 264건 기준). 이를 통해 공익신고 이후의 피해가 단일 사건

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 속에서 누적되고 확대되는 구조적 문제임을 구체적으

로 드러내고자 했다.

   <표 3-5>를 보면, 161건의 사례 중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권익위

의 사전 보호조치로 피해가 예방된 사례는 29건(18.0%)이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132건(82.0%)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불이익이 발생했으며, 그 피해는 

한두 가지에 그치지 않고 복수의 형태가 중첩되거나 2차·3차 피해로 연속 발

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실제로 일부 사례에서는 해임 이후 명예훼손, 신원 노

출, 역고소 등 여러 피해가 단계적으로 이어지는 복합적 양상이 확인되었다. 

본 분석은 이러한 복합 피해의 특성을 고려하되, 분석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사건에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최대 두 가지 불이익 유형

만을 복수 코딩하여 분석했다. 그 결과, 불이익이 확인된 132건에서 총 264

건의 불이익 사건이 도출되었다.

   첫째,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유형은 해임, 파면, 소송·고소 대응 등 조직으

로부터의 직접적 배제 및 압박 조치로, 총 102건(38.6%)을 차지했다. 이는 

공익신고 이후 신고자를 조직 내에서 제거하거나 법적 대응을 통해 압박하는 

보복적 대응 구조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둘째, 정신적·정서적 손상사례가 47건(17.8%)으로 확인되었다. 우울, 불안, 

공황 증상, 정신과 치료 이력 등으로 나타난 피해는 공익신고가 단순한 직업

적 불이익을 넘어 신고자의 일상과 심리적 안정까지 위협하는 문제임을 시사

한다.

   셋째, 전보, 직위해제, 인사평가 불이익, 사직 종용 등 인사상 불이익은 39

건(14.8%)이었다. 이는 제도적 보호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신고자에 대한 

조직 내부의 간접적 압박과 배제 메커니즘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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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넷째, 명예훼손이나 음해성 발언(15건, 5.7%)과 신원 노출·보호 미흡(15

건, 5.7%)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다. 특히 ‘신고자 비밀보장’을 규정한 「공익

신고자 보호법」 제12조의 취지와 달리, 실제로는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어 

2차 피해와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반복되었다.

   다섯째, 가족을 통한 간접 피해도 4건(1.5%)으로 나타났다. 배우자나 자녀

가 학교나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한 경우로, 공익신고가 개인을 넘어 가족 단

위의 사회적 압력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여섯째, 복직이나 명예 회복이 이루어진 사례는 총 42건(15.9%)으로 확인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단순히 ‘성공적 회복’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복직이나 명예 회복이 이루어진 사례의 상당수는 법원 판결이나 외부 결정에 

따른 형식적 수용 조치에 불과했다. 실제로 복직 이후에도 무관한 부서로의 

전보, 인사평가에서의 최하점 부여, 이를 근거로 한 재징계 등 지속적이고 은

밀한 2차 불이익 조치가 이어지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었다.

   특히 인사 평점에 대한 불이익이나, 인사 배치 등에서의 불이익은 그 입증

의 어려움이나 소송 대응 능력의 격차로 인해, 대부분의 재판에서 신고자에게 

불리한 판단으로 귀결되는 경향을 보였다(서울고등법원 2009누38963, 2010. 

6. 10). 이러한 사례들은 신고자가 장기간 조직을 상대로 소송을 지속하며 상

당한 시간적·정신적·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했다는 점에서, 제도의 보호 기능

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음을 보여 준다. 만약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제 기

능을 발휘했다면, 이들 사례는 ‘복직·명예 회복’이 아니라 ‘보호·구호 등 불이

익 없음’으로 분류되었을 것이다. 이는 현행 제도가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심

리적 치료와 회복, 그리고 조직과 가정, 사회로의 원활한 복귀를 지원하는 체

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없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보여 준다. 

   종합하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해임‧파면‧고소‧소송 등은 공익신고자에게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극도로 큰 조치로, 제도는 이러한 상황에서 신고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법률 대

리나 소송 과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법률 구조금의 현실화와 같은 실질

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극단적 대립의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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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대부분 신고자의 신원 유출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대리신고나 익명신고 

등 다양한 신고 경로(전자우편, 모바일 메신저, 전화 등)를 제도적으로 보장하

고, 신원을 유출한 자에 대해서는 징벌적 수준의 제재를 통해 제도의 보호 의

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계속되는 인사상 불이익과 심리적 손상 역시 근

본적으로는 신원 유출과 조직 내 낙인 효과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입증 책임을 실질적으로 기관

이나 사용자 측에 전환해야 한다. 또한 우울, 불안, 트라우마 등 심리적 손상

에 대해서는 심리‧사회적 치료 지원과 회복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신고자가 

조직과 사회로 원활히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러한 종합적 

보호 체계의 구축은 신고자 개인의 회복을 넘어, 공익신고제도 전반의 신뢰성

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5> 불이익 유형 

 ※ 출처 : 2024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참여연대, 2025)

유형 건수 비율(%)

합계 264 100

해임/파면/역고소/응소 102 38.6

심리적 손상(우울, 불안 등) 47 17.8

인사상 불이익(직위해제, 사표 종용 등) 39 14.7

명예훼손/음해 15 5.6

신원노출/보호미흡 15 5.6

2차 피해(자녀·배우자 직·간접 피해) 4 1.5

복직/명예회복 등 42 15.9

보호/구호 등 불이익 없음 29(161건 중)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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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분석 결과의 종합적 시사점 

   <표 3-6>은 참여연대의 161건 공익신고 사례를 “신고 대상 조직 유형, 

위반행위 유형, 신고자 소속, 신고 대상 처리 결과, 신고 후 불이익 유형”의 

다섯 가지 분석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 분석에서 도출된 주요 시사점을 요약

한 것이다. 

   첫째, 신고 대상 조직 유형에서는 공공부문 기관을 대상으로 한 신고가 여

전히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최근에는 민간 부문과 신규 법률 적용 영역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특히 공공과 민간이 연계된 구조 속에서 발생한 

복합적 위반행위가 다수 포착되어, 향후 제도 설계 시 공익침해의 발생 구조

를 다층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위반행위 유형은 내부 통제기능의 미비와 감시 체계의 부재로 인해 

권한 남용, 재정 비리, 인권 침해, 안전 관리 부실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단순한 사후 처벌 중심의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예방–감시–사후 관리’의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유기적 관리체계

의 구축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셋째, 신고자 소속 분석 결과, 신고자의 대다수가 조직 내부자였으며, 이

에 따라 신원 노출과 보복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부 신고 중

심의 구조는 제도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내부신고자 보호장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외부 신고 채널의 접근성을 높이고, 공익신고의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가 병행되어야 한다.

   넷째, 신고 대상 처리 결과에서는 제도가 형식적으로는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의 약함과 사후 관리의 부재로 실질적 개선 효과가 미흡하였

다. 이는 단순한 조치율 향상이 아니라, 집행의 질적 수준과 감독 기능의 강

화가 병행되어야 함을 보여 준다.

   마지막으로, 신고 후 불이익 유형에서는 해임·소송·전보 등 중대한 불이익

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으며, 그 원인의 상당 부분이 신원 유출로 인한 2차 피

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신원 보호를 강화하고, 대리신고·익

명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법률 및 심리적 지원 등 종합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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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공익신고제도는 제도적 기반이 일정 부분 마련되

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여전히 구조적인 한계를 드러내

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법령의 미비, 운영기관의 집행력 부족, 보호·보상 절

차의 전달체계 미흡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사

례분석에서 확인된 문제들은 신고자의 주관적 경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유사한 양상이 반복된다는 점에서 제도의 구조적 취약성을 반영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표 3-6> 참조).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법적 판단의 층위에서 검증하기 위

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과 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판결문·결정문에 대한 

심화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표 3-6> 분석 결과의 종합적 시사점

구분 시사점

신고 대상 
조직 유형

공공부문 기관에 대한 신고 비중이 높으나 신규포함 법률 및 민간 
부분으로 확대, 두 개 기관 연계 구조 확인

위반행위 
유형

내부 통제와 감시 체계의 부재로 권한 남용, 재정 비리, 인권 침해, 
안전관리 부실 등 공익침해가 반복됨.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예방·감시·사후 관리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이 필요함

신고자 소속

공익신고는 주로 조직 내부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신원 
노출과 보복 위험이 상존함.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내부 신고
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외부 신고 채널의 접근성 제고, 사회적 
홍보 필요

신고 대상 
처리결과

공익신고제도는 형식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나 처벌의 약함과 후속 
관리의 부재로 실효성이 저하됨. 향후 개선은 조치율 제고보다 집
행의 질과 사후 감독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제도 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신고 후 
불이익 유형

해임·소송 등 중대한 불이익은 신원 유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
으며, 이는 신고자에게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초래함. 신원 보호 강
화, 대리·익명신고 제도의 실효적 보장, 법률·심리 지원 확대, 입증
책임 전환 등 종합적 보호 체계 구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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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판결문·결정문 심화 분석

   앞 절의 161건 사례가 공익신고제도의 실제 운영 양상을 폭넓게 보여 준

다면, 본 절에서 다루는 12건의 판결문·결정문은 그 제도가 법적 절차를 거친 

결과가 어떤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사례이다. 이들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 결정과 그에 대한 행정소송, 그리고 법원의 최종 판단

으로 이어진 과정이 모두 명확히 남아 있어, 공익신고제도의 실질적 작동성과 

법리적 정당성을 함께 검증할 수 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대부분의 사건에서 법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

을 인용하거나 유지함으로써 공익신고제도가 법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틀 속

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단순한 행정적 조정 기

구를 넘어, 실질적으로 제도를 수호하는 법적 주체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 주

는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또한 불이익 조치에 대한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를 보이고, 내부 신고 뿐 아니라 언론 제보 등 외부 공표의 공

익성을 일정 부분 인정한 점은 우리나라 공익신고법제가 점차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판결문·결정문에 나타

난 사례들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제도화 이후 법원의 판단이 신고자에게 

보다 우호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긍정적 근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판결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도의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여전히 

여러 한계가 드러난다. 무엇보다 공익신고 후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상당한 기

간이 소요되는 경향이 확인되었으며, 보호결정과 보상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

어지지 않아 신고자가 그 과정에서 정신적 압박과 생계 불안을 겪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또한 다수 사건에서 피신청 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러한 반복적 소송 제기는 신

고자의 신원 노출 위험을 높이며 경우에 따라 역고소나 명예훼손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한다. 아울러 일부 판결에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

해 제재의 강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의 실효적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제도에 대한 신뢰 기반을 약화시킬 소지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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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KT의 제주 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 비용 부당이득 신고

   1) 개요

   이 사건은 2011년 「제주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전화투표 과정에

서 발생한 KT의 부당이득 문제를 내부 직원이 제보했다. 제보의 요지는 KT

가 ‘제주도 세계 7대 경관’ 선정을 위한 전화투표 및 문자투표를 국내전화 서

비스로 제공했음에도 국제전화요금을 부과(요금고지서에 착신국가를 영국으로 

명기하고, 국제문자투표요금은 1건당 100원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1건당 150

원을 부과함)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신고 내용을 

방송통신위원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 하였는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전

기통신사업법」 위반 사실을 인정해 KT에 과태료 350만 원을 부과한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KT의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참여연대, 2023).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관 기관에서 해당 사안에 대

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경우에도 공익신고로 인정될 수 있는가. 둘째, 제보자

가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이전에 언론과 인터뷰한 사실이 신고의 적법성을 훼

손하는 각하 사유가 되는가의 문제. 셋째, 신고 후 상당 기간(약 2년)이 지난 

시점에 발생한 인사 조치를 불이익조치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시간적 인과관

계의 인정 범위. 넷째, 이러한 불이익조치에 대해 불법 행위 책임의 시효가 

언제까지 미치는가 하는 법적 논점이 추가적으로 다루어졌다(참여연대, 

2023).

   3) 판결 및 결정 요지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보자의 행위를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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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고, KT가 제보자에게 취한 전보 및 인사 평가 조치가 불이익조치에 해

당한다고 판단하여 보호조치를 결정했다. 이에 KT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을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정당하다고 보았다. 법원은 우

선, 제보자가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이전에 언론과 인터뷰를 한 사실이 있더라

도, 그 행위의 목적이 공익적 성격을 갖는 이상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규

정한 신고의 적법성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즉, 언론 제보가 있었더

라도 그것이 사익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없을 경우, 공익신고의 효력이 유지된

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유관 기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는 사정만으로 공익신고의 성립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신고의 

적법성 판단은 위법행위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를 인

식하고 이를 공익적 목적에서 제보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불이익조치와 신고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법원은 폭넓은 해석을 적용

했다. 신고 이후 약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인사조치라 하더라도, 신

고와 관련된 보복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의 불이익 추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

했다. 따라서 시간적 간격이 일정 기간 존재하더라도, 조직 내부 사정과 인사 

조치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볼 때 보복의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보호의 범위 

내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참여연대, 2023).

   

   4) 의의 및 시사점

   이 사건은 공익신고제도의 해석과 적용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한 중요한 

선례로 평가된다.

   첫째, 법리적 측면에서 본 사건은 공익신고의 형식적 요건(신고 절차, 시

점, 경로)보다 신고 행위의 실질적 공익성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다. 이는 신고자가 신고 당시 선택한 절차나 기관보다, 그 행위가 결과적으

로 사회적 위해를 예방하고 공익을 실현하는 데 기여했는지를 기준으로 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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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는 신고 이후 장기간이 지난 시점에 발생한 인사상 

불이익도 불이익조치로 인정함으로써, ‘신고와 불이익조치 간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러한 판단은 불이익이 신고 직후

에 발생하지 않더라도, 조직 내에서 지속적인 압박이나 인사상 불이익이 누적

되는 현실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이는 제도 운용상 신고자 보호의 실질적 

범위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셋째, 정책적 측면에서는 언론 인터뷰나 대중 공개 행위가 공익신고의 요

건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공익신고의 경로를 다원화하고 신고

자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 사

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신고의 형식

적 통로에 구애받지 않고, 사회적 공익 달성이라는 본질적 목적을 기준으로 

보호 범위를 판단해야 함을 시사했다.

   결국 이 사건은 공익신고의 실질적 보호범위를 확립한 기점이자, 신고자의 

행위가 조직 내부의 통제나 절차적 제약 속에서도 사회적 책임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 상징적 판례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사건은 이후 공익신

고자 보호 관련 행정적 판단 및 법원 판례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 대표적 

선례로 자리 잡았다(참여연대, 2023).

    <표 3-7> KT의 제주 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 비용 부당이득 신고

구분 내용

사건명/죄명 부당전보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 취소청구 소송 등

사건유형
(제보연도)

행정소송, 민사소송. (2012)

원고/피고 주식회사 케이티/국민권익위원장

소송 결과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2352(원고승, 2013.05.16) 
→ 서울고등법원 2013누16908(항소기각, 2014.05.01) 
→ 대법원 2014두8476(심리불속행기각, 2014.08.28)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3723(원고패, 2015.05.14) 
→ 서울고등법원 2015누43324(항소기각,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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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엔진 결함 은폐 신고

   1) 개요

   

   이 사건은 현대자동차 직원이 회사의 엔진 결함 은폐 및 리콜 지연사실을 

구분 내용

→ 대법원 2015두55424(심리불속행기각, 2016.01.2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50895(원고패, 2020.02.14)
→ 서울고등법원(항소기각, 2020나41785)
→ 대법원 2021다204367
   (공익제보자의 일부 청구 인용, 3,000만 원 배상)

사건 개요

KT가 ‘제주 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를 국내 서비스로 제공하
면서 국제전화요금을 부과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내부 직
원이 제보.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과태
료 350만 원을 부과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
반 혐의를 무혐의 처리함

주요 쟁점

① 유관기관의 무혐의 결정이 있더라도 공익신고로 인정되는  
   지 여부
② 언론 인터뷰 등 사전 공개행위가 신고의 적법성을 훼손하  
   는지 여부
③ 신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인사조치도 불이익조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 및 결정 
요지

공익신고로 인정, 불이익조치 인정. 보호조치결정 정당. 일부 
손해배상 인정

의의 및 시사점

① 법리적 의의: 공익신고의 형식보다 행위의 실질적 공익성  
   을 판단 기준으로 삼고, 신고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더라  
   도 불이익조치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② 제도적 의의: 불이익 발생 시점과 인과관계를 폭넓게 해석  
   하여, 조직 내 지속적 압박이나 누적된 인사상 불이익도   
   보호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③ 정책적 시사점: 언론 공개나 외부 제보가 공익 목적에 부  
   합할 경우 적법한 신고로 인정하여, 신고 경로의 다원화와  
   접근성 제고의 필요성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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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문서와 시험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와 언론에 제보하면

서 시작되었다. 제보자는 2016년 ‘쎄타 II GDi 엔진’의 제작 결함을 은폐했다

는 의혹을 제기하였고, 이후 회사로부터 인사상 불이익, 직무배제, 근무평가 

하락 등의 조치를 받았다. 그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로서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언론 인터뷰나 기자회

견을 통한 제보 행위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로 인정될 수 있

는가의 문제. 둘째, 회사 내부 규정상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가 공익신고로서

의 보호를 배제할 수 있는 사유인지 여부. 셋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외부

로 유출한 행위가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이다.

   3) 판결 및 결정 요지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제보자의 언론 제보로 인해 회사에 일정한 경제적 

손실이나 명예훼손이 발생했더라도, 그로 인한 사익의 침해가 국민의 생명·안

전과 직결된 공익의 실현을 제한할 만큼 중대하거나 우월한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자동차 엔진 결함의 은폐와 같은 사안은 단순한 기

업 내부 문제를 넘어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에 직결되는 중대한 공익침해행

위로, 언론을 통한 공익제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

유라는 공익적 가치와 맞닿아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 조사기관의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언론 제보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 없다” 는 점을 분명히 하며, 

언론을 통한 공익제보는 오히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감시 기능으로 작동

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만약 공익신고 전후의 언론 제보를 이유로 불

이익 조치를 허용한다면, 이는 언론의 공익보도와 사회적 감시 기능을 위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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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고 제도 전반의 신뢰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민권익

위원회는 회사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주장하는 손해가 공익신고자의 행

위로 보호받아야 할 공익적 가치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언론 제보로 인한 손실이나 기업의 명예훼손보다, 국민의 생

명·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익적 제보의 가치가 더 크다는 점을 인정하고 회사

의 해고 조치를 정당한 조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4) 의의 및 시사점

   이 사건은 국내 자동차 산업의 대표 기업이 장기간에 걸쳐 자동차 엔진 

결함을 은폐하고 내부 제보자의 문제 제기를 묵살한 사실이 드러난 대표적 

공익신고 사례로, 공익신고의 사회적 파급력과 제도적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

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공익신고 전후의 언론 제보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

적 기준을 명시한 첫 사례로, 언론 제보가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졌다

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호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또한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주장보다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안전’이라

는 가치가 법적 판단에서 우선될 수 있음을 보여준 판례적 의미를 가진다.

   아울러,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제보한 동일 사안에서 제보자가 

과징금의 30%인 430만 달러를 보상금으로 받은 반면, 국내에서는 2억 원에 

그쳤다는 사실은 국내의 공익신고 보상제도가 국제적 기준에 비해 현저히 낮

은 수준임을 보여 주는 단적인 예로 지적되었다. 이로 인해 「공익신고자 보

호법」상 보상금 지급 한도(30억 원)를 폐지하려는 개정 논의가 국회 정무위

원회에서 진행되는 계기가 되었다(참여연대, 2023).

     

<표 3-8>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엔진 결함 은폐 신고

구분 내용

사건명 「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 관련 보호조치 신청

사건유형
(제보연도)

국민권익위 결정.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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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방청 인사 개입 신고 사건

   1) 개요

   

   공익제보자는 소방공무원으로서, 당시 소방청장 A가 차장 및 청장으로 재

직할 당시 부하 직원에게 현금을 요구하고 개인적 친분이 있는 인사를 부당 승

진시키며 향응을 받았다는 사실을 감사원에 제보했다. 제보는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감사원은 조사 결과 A의 인사 관련 부당 지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소방청은 해당 제보자를 ‘허위사실 유포’ 및 ‘상관 명예훼손’ 등의 이유

로 직위해제하고 해임했다. 이에 공익제보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 보장 조

구분 내용

국민권익위원회 
결정

국민권익위원회 결정 의안번호 제2017-439호

사건 배경
현대자동차 내부 직원이 ‘쎄타 II GDi 엔진’ 결함 은폐 및 리
콜 지연 사실을 확인하고, 국토교통부 및 언론에 제보. 이후 
인사상 불이익과 직무배제를 당해 권익위에 보호조치 신청.

주요 쟁점

① 언론 제보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로 인정되  
   는지 여부
② 내부 비밀유지의무 위반과 공익신고 보호의 관계
③ 언론 공개행위와 공익 목적의 관계

판결 및 결정 
요지

언론제보는 공익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공익신고와 분리해 볼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
당하지 않은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 봄

의의 및 시사점

① 법리적 의의: 공익신고의 개념을 기관신고에서 언론제보까  
   지 확장함으로써 신고 경로의 다양화 근거를 마련함.
② 제도적 의의: 기업의 영업비밀보호와 공익신고 보호가 충  
   돌 할 때, 공익적 목적이 우선한다는 판단 기준 제시.
③ 정책적 시사점: 민간기업 내 공익신고자도 실질적으로 보  
   호 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부각시킴. 권익위  
   의 보호결정과 법원의 판단이 일치한 사례로, 공익신고제  
   도의 신뢰성과 법적 정당성을 강화한 전환점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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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요청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직위 해제 및 해임의 취소를 요구하는 결

정을 내렸다. 소방청장은 이에 불복하여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 주요 쟁점

   첫째, 국가기관인 소방청장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 보장 조치 결정에 대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둘째, 공익

제보가 「부패방지권익위법」제58조에서 규정한 ‘기명의 문서에 의한 신고’ 

요건을 충족하는 적법한 신고인지 여부. 셋째, 제보 내용이 허위사실이거나 

제보자가 허위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넷째, 해임 등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

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즉 불이익조치와 신고 사이의 인

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단이다.

   3) 판결 및 결정 요지

   국가기관인 소방청장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 보장 조치 결정에 대하여 

제기한 취소소송으로, 약 5년에 걸쳐 당사자능력, 신고의 적법성, 제보의 진

실성, 불이익조치와 신고 간 인과관계가 단계적으로 심리되었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일련의 판결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핵심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립

한 판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소방청장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조치 결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보아 본

안 판단 없이 청구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2014두

35379)은 국가기관도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 

요구를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미이행 시 과태료나 형사처벌의 불

이익을 받게 되므로 국민권익위원회 처분에 대한 소송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 판결은 신분보장조치가 단순한 내부 행정지시가 아니라 법적 효과

를 가지는 처분임을 명확히 한 선례로서, 이후 행정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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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조치를 다툴 수 있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확립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

미를 갖는다.

   둘째, 신고의 적법성에 관하여, 공익제보는 제보자가 부하 직원의 이메일

을 사용하여 이루어졌으며, 서면 신고 요건과 증거 제시 요건을 충족하지 않

았다는 이유로 소방청장은 해당 신고가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

였다. 그러나 법원은 제보자의 신원이 감사원에 의해 명확히 특정될 수 있었

고, 실제 감사 수행에 장애가 없었으며 이후 절차에서 하자가 보완된 점을 들

어 실질적 적법성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제58조의 신고요건을 엄격한 형식 

요건으로 해석하기보다, 익명 남용 방지와 조사 가능성 확보라는 입법취지에 

기초하여 신고를 유연하게 해석하였다.

   셋째, 제보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 소방청장은 제보가 허위이며 제보 목

적이 인사 불만 해소에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제보 내용이 허

위라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제보자가 불만 동기를 가졌다

는 사정만으로 신고의 진실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제보자는 형사재판

에서도 무죄가 확정되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형사절차와 독립적으로 제

보 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법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7조

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넷째, 불이익조치와 신고 간 인과관계에 관하여, 법원은 「부패방지권익위

법」 제63조의 불이익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신고 이후 이루어진 해임조치는 

우선적으로 신고로 인한 불이익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이 추정

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처분이 이루어졌을 것’이라

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나아가 ‘신고와 관련된 경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

았더라도 동일한 처분을 하였을 것이라는 점’까지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고 보았다. 이는 불이익추정 조항의 번복 요건을 엄격하게 설정한 판단으로

서, 대법원 2020두48314 판례에서 확립된 사용자(기관)의 강화된 입증책임 

원칙을 재확인한 법리로 평가된다. 법원은 소방청장이 제시한 징계사유가 해

임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고, 추정을 번복할 만한 입증도 

부족하다고 보아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을 모두 유지하였다.

   이 판결은 공익신고자의 보호 요건을 형식적·절차적 요건이 아닌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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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심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특히 불이익조치

와 신고 간 인과관계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여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리를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편, 본 사건은 소송 초

기 단계에서 당사자능력이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졌으나, 이는 절차적 성격을 

가지는 문제로서 본안에서 판단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직위해제 및 해임 취소 

요구 결정’의 적법성 판단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표 3-9>에서는 국민권익위

원회 결정에 대한 본안 판단 요소만을 정리하였다.

   4) 의의 및 시사점

   본 사건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절차적·실체적 기준을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무엇보다도 본 사건은 소송의 초기 단계에서 

당사자능력 문제로 약 5년간 본안 심리가 지연되었다는 점에서, 공익신고자 

보호 체계가 갖는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첫째, 국가기관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조치가 단순한 내부 행정지시가 아니라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임

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법원은 소방청장이 국민권익위원

회 결정을 다툴 수 있는 당사자능력을 인정함으로써, 국가기관도 국민권익위

원회의 보호조치로 인해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따라서 이를 다툴 절

차적 지위를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시는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의 법적 성

격을 분명히 하고, 향후 행정기관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소송구조가 

적용되는지를 제시한 선례로 기능한다. 또한, 이 사건에서 당사자능력 문제만

으로 소송이 장기간 지연된 사실은, 공익신고자의 권리구제가 실질적으로 이

루어지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명확한 절차 규정의 정비가 필수적임을 보여 준

다.

   둘째, 신고방식 요건에 대한 법원의 실질적 해석은 공익신고자 보호 범위

를 확대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법원은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보다 

신고의 공익성과 조사 가능성을 중시하여, 경미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보호

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방향을 명확히 했다. 이는 신고 접근성을 높이고 제



- 91 -

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해석으로 평가된다.

   셋째, 불이익추정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법원이 강화된 입증책임을 확인

한 점은 공익신고자 보호의 핵심 법리를 정교화한 의미가 있다. 특히 “신고와 

관련된 경위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동일 처분이 가능했음”을 적극적으로 입

증해야 한다는 기준은, 조직이 징계사유만을 근거로 보복조치를 정당화하는 

관행을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

는 방향으로 법리가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넷째, 약 8년에 걸친 장기 소송은 현행 보호 체계가 신고자의 경제적·사회

적·심리적 피해를 충분히 고려한 신속한 보호·구제 절차를 갖추고 있지 않음

을 드러낸다. 이는 보호명령의 집행력 강화, 절차 단축, 사후 관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전반적 개선 방향

을 제시하는 근거가 된다(참여연대, 2023).

<표 3-9> 소방청 인사 개입 신고 사건

구분 내용

사건명/죄명 징계처분 등

사건유형
(제보연도)

행정소송 (2011년)

원고/피고 소방청장 / 국민권익위원장

 소송 결과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8534(원고패, 2019.09.27) 
→ 서울고등법원 2019누61238(항소기각, 2020.08.19) 
→ 대법원 2020두48314(심리불속행기각, 2020.12.10)

사건 배경

지방소방본부의 인사 및 승진 과정에서 소방청장이 인사권을 
부당하게 행사했다는 정황을 확인한 소방공무원이 이를 국민
권익위원회에 신고함. 이후 내부에서 ‘허위신고’라는 이유로 
징계위원회 회부 및 해임 처분을 받자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
조치를 신청.

주요쟁점

①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공익신고  
   자 보호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
② 허위신고 여부 판단 기준 및 신고의 적법성
③ 해임 처분이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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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공익제보 12건의 판결문·결정문 법리 분석 보고서(참여연대, 2023)

  4. OO학원의 급식 위생 불량 신고 사건

   1) 개요

   2019년 2월 15일, 계약직 영어강사들이 관할 지자체에 전화로 “OO학원 

급식 위생상태 불량”을 신고했다. 같은 날 현장점검에서 유통기한이 최소 4

일, 최장 10개월 경과 한 식재료가 확인되어 학원장에게 과태료 24만 원이 

부과되었다. 공익신고 직전 학부모들로부터의 항의 직후 학원장은 제보자들에

게 출근 중지를 지시했고, 2월 16일까지의 급여만 지급하며 퇴직금은 미지급

했다. 제보자들은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했고, 권익위는 2019년 7월 15일 

임금·퇴직금 지급을 명하는 보호조치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학원장이 제

기한 취소소송은 2020년 5월 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 한 후 항소 포기로 

확정되었다.

   2) 주요 쟁점

구분 내용

판결 및 결정 
요지

법원은 제보자의 신고가 객관적 근거를 갖춘 공익신고에 해당
한다고 보았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정당하다
고 판단함. 또한 해임 조치는 신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불
이익조치로 판단하였고, 허위신고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음. 따라서 원고패소 판결(국민권익위원회 승소)

의의 및 시사점

① 법리적 의의: 공무원이 직무상 인지한 사항을 신고한 경우  
   에도 공익신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② 제도적 의의: ‘허위신고’ 판단의 엄격한 기준을 제시함으로  
   써 기관이 보호 회피를 위해 허위신고를 주장하는 남용을  
   억제함
③ 정책적 시사점: 공직사회 내부의 조직문화와 인사보복 관  
   행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부각함. 공익  
   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보호 체  
   계 강화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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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구술(전화) 신고의 적법성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는 원

칙적으로 문서 제출을 요구하되,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술 신고를 허용하고, 원칙적으로 접수기관의 기재·확인 절차를 규정

하고 있다. 본 사건은 전화 신고가 법 제8조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핵심

이었다. 둘째, ‘부정한 목적’에 해당 여부이다. 금품·근로 관계상 특혜 요구 등

과 동등한 수준의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주장·증명 책임이 누구

에게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셋째, 불이익조치 및 인과관계이다. 해고,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이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지, 불이익

조치 추정의 적용 여부였다. 

   3) 판결 및 결정 요지

   이 판결의 요지는 첫째, 구술(전화) 신고를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공익

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 형식적 절차가 미비하더라도, 법의 목적(조사 담보

와 신고자 보호)을 고려할 때 그 미준수를 이유로 공익신고의 효력 자체를 

부정해 보호 대상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제8조 요건을 과도하게 해석해선 안 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둘째, ‘부

정한 목적’의 부정이다. 부정한 목적은 금품이나 근로관계 특혜 요구에 준할 

정도여야 하며,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해야 한다. 즉 일부 개인적 동

기가 있더라도 ‘주된 동기’가 그러한 부정한 목적이었음이 증명되지 않으면 

공익신고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셋째, 불이익조치 및 인과관계의 

인정이다. 불이익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보호 결정을 한 권익위의 판단은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4) 의의 및 시사점

   이 사건은 첫째, 전화 신고의 보호범위를 명확히 하여, 민원성 구두 제보

라도 접수기관의 기재·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조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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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서 보호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는 해석으

로, 신고자 보호의 문턱을 낮췄다. 둘째, ‘부정한 목적’의 기준과 입증책임을 

정교화했다. 금품이나 특혜 요구와 동등한 수준의 목적이어야 하며, 그 존재

와 ‘주된 동기’성을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사후

적 갈등이나 감정만으로 공익신고성을 깎아내리는 남용을 억제했다. 셋째, 불

이익조치에 대한 구제 실효성을 재확인했다. 권익위 보호결정의 정당성을 인

정함으로써, 현장에서 빈발하는 해고·임금·퇴직금 미지급 등 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신속한 회복 경로가 타당함을 보여줬다(참여연대, 2023).

   

<표 3-10> OO학원의 급식 위생 불량 신고 사건

구분 내용

사건명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결정 취소

사건유형
(제보연도)

행정소송 (2019년)

원고/피고 학원장 / 국민권익위원장

 소송 결과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587(원고패, 2020.05.08)

사건 배경

OO학원 조리종사자가 급식시설의 위생상태가 식품위생법 기
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하고, 관할 보건소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함. 이후 해고, 임금체불 등의 불이익을 받자 국민권익위
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

주요쟁점

① 민간 교육기관(학원)의 위생 관련 신고가 「공익신고자 보  
   호법」의 보호대상인지 여부
② 내부자료·사진 제출이 업무상 비밀침해인지, 공익적 정당행  
   위인지 여부
③ 계약직 근로자의 해고 및 임금체불이 불이익조치에 해당하  
   는지 여부

판결 및 결정 
요지

법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정당하다고 판시함. 
급식위생 관련 제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공익신고로 
인정되며, 사진 촬영 및 자료 제출은 공익 실현을 위한 정당
행위로 판단. 학원의 해고조치는 신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불이익조치로 보아 원직복직 및 임금지급 명령 유지

의의 및 시사점 ① 법리적 의의: 공익신고의 대상을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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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공익제보 12건의 판결문·결정문 법리 분석 보고서(참여연대, 2023)

 

  5. OO어린이집의 보조금 부당 청구 비리 신고 사건

   1) 개요 

   공익제보자들은 강원 평창군 소재 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 중, 

2013년 2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A원장이 원아 출석일 수 조작을 통해 보육료

와 급·간식비를 부당하게 수령 했다고 강원도청과 평창군청에 신고했다. 평창

군청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3년 3월 14일 위탁계약 해지, 보조금 반환, 원장 

자격정지 45일 처분을 했다. 이후 임시원장으로 임명된 B원장은 신규 위탁자

로 선정된 뒤 보육교사 공개 채용을 진행하면서 공익제보자들을 부당하게 탈

락시켰다. 제보자들은 2013년 6월 24일 이를 불이익조치로 보아 국민권익위

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보자 2에 대해 임금 지급과 

원상회복을 명하는 보호 조치 결정을 하였으며, 제보자 1은 미응시로 기각, 

제보자 3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로의 근무 전환으로 각하했다. 이에 대해 B원

장과 A원장이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신고자 보호조치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첫째, 신임 원장이 진행한 공개 채용에서의 탈락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신분상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지. 둘째, 공익신고

구분 내용

   한정하지 않고, 민간 영역의 위생·안전 분야까지 확장함
② 제도적 의의: 내부자료 제공 행위도 공익 실현 목적이라면  
   정당행위로 보호됨을 명시
③ 정책적 시사점: 비정규직 등 민간분야 종사자 보호의 필요  
   성 강조. 공익신고제도가 국민 생활안전 영역으로 확대되  
   는 계기가 된 사건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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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채용탈락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셋째, A원장의 소 제기는 소의 이

익이 존재하는지였다. 

   3) 판결 및 결정 요지

   첫째, 신분상 불이익조치 해당하는지 여부에서 법원은 「공익신고자 보호

법」 제2조 제6호의 ‘그 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확대 해석했다. 즉 해임·해고 등 기존 근로관계의 일방 종료뿐 아니라, 기간

만료 후 갱신에 대한 합리적 신뢰가 형성된 경우의 갱신 거절, 더 나아가 신

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더라도 새로운 채용 절차에서 불공정한 절차를 통해 

공익신고자를 탈락시키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제보자 2의 채

용탈락은 신분상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둘째, 인과관계 인정에 

있어서도, 법원은 신고와 채용탈락 사이에 학부모와의 대화에서 드러난 B원

장의 발언 취지(공익신고자 책임 언급), 자격증 가산점 미부여, 평가항목 합산

방식의 선택이 결과를 좌우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공익신고가 탈락에 작용했다

고 보았다. 불이익조치 추정과 관련해 이를 번복할 만큼의 객관적 반증이 없

다고 판단했다. 셋째, 소의 이익에 있어서 불이익조치를 한 당사자는 신임 원

장 B이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 결정도 B를 상대로 이루어졌으므로 A원장

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넷째,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의 적법성

은 제보자 2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근로계약 체결 및 통상

임금 지급을 통한 원상회복)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목적과 불이익조치 

개념에 부합하는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4) 의의 및 시사점

   이 사건은 첫째,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신분상 불이익조치’의 범위를 

채용·갱신 국면의 차별적 배제까지 포괄하도록 넓힌 판시로서, 현장의 우회적 

보복을 제도적으로 제어하는 기준을 제시. 둘째, 불이익조치 추정의 운용에서 

시간적 근접성, 절차의 공정성, 정황증거를 종합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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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형식적 해명으로는 추정을 번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함. 셋째, A원

장의 소의 이익 부정은 불이익조치 행위자 특정의 중요성을 환기하였고, 국민

권익위원회 보호 결정의 적법성을 재확인함으로써 현장에서의 신속·실질적 구

제 가능성을 높였다. 마지막으로,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오른 어린이집 내부비

리 제보자가 채용시장 배제 등 장기적 불이익을 겪는 현실을 드러낸 사건으

로, 임금·원직 복귀를 넘어 취업 알선·재취업 지원 등 적극적 보호조치 도입 

필요성을 정책 아젠다로 부각시켰다(참여연대, 2023).

    

<표 3-11> OO어린이집의 보조금 부당 청구 비리 신고 사건

구분 내용

사건명 보호조치결정처분 취소

사건유형
(제보연도)

행정소송 (2013년)

원고/피고 어린이집 신임원장 외 1인 / 국민권익위원장

 소송 결과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6507(원고패, 2014.05.15) 
→ 서울고등법원 2014누51625(항소기각, 2014.10.21) 

사건 배경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해당 기관이 아동 수를 허위로 기재하고 
근무하지 않는 교직원을 등록하여 보조금을 부당 청구한 사실
을 확인,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함. 이후 해고 및 명예훼손 소
송 제기, 재취업 방해 등 불이익조치를 당해 국민권익위원회
에 보호조치 신청

주요쟁점

① 민간 어린이집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적용 대상에 포  
   함 되는지 여부
② 계약해지·신규채용 불하격·재취업 방해 등이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및 결정 
요지

법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정당하다고 판시함. 
민간 어린이집도 국가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로서 
공익침해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 신고자의 자료 제
출 행위는 공익 목적의 정당행위로 인정되며, 해고, 신규임용 
거절은 신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불이익조치로 판단

의의 및 시사점
① 법리적 의의: 공익신고 보호범위를 공공기관을 넘어 보조  
   금 지원 민간시설로 확장
② 제도적 의의: 내부자료 제공이 공익실현을 위한 정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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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공익제보 12건의 판결문·결정문 법리 분석 보고서(참여연대, 2023)

  6. 종교재단 사회복지시설의 노인 학대 신고

   1) 개요

   공익제보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센터의 센터장으로 재직 

중 센터 내 노인 학대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동대문구청장에게 적법한 실사

와 재발 방지 및 감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출했다. 구청은 접수 후 법인에 

설문조사·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후 노인보호전문기관 의견에서 “학대로 

판정할 명확한 근거는 부족하나, 진술 번복 및 제지 필요성 소명이 미흡하여 

잠재사례”라는 평가가 제시되었다. 그 사이 법인 대표는 공익제보자의 업무 

권한을 정지하고, 위수탁기간 만료를 이유로 시설장 임면을 해지했다. 공익제

보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계약 해지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결정을 했다. 법인에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1심은 

원고 승, 2심은 국민권익위원회 결정 적법으로 변경되었고, 대법원 심리불속

행기각으로 2심 확정되었다.

   2) 주요 쟁점

   첫째, 제보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단서의 ‘부정한 목적’(금품·근

로상 특혜 요구 등)에 해당하여 공익신고로 보지 않을 사유인지. 둘째, 제보 

후 2년 이내의 계약해지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로 추정되는지

(제23조), 그리고 그 추정 번복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 셋째, 위수탁 만료라

구분 내용

   로 인정된다는 기준 제시
③ 정책적 시사점: 민간 복지시설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사회  
   적 약자(비정규직·여성 근로자 등) 보호의 필요성 강조. 공  
   익신고제도의 생활밀착형 적용 확대를 보여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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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외형적 사유가 인과관계를 끊는 독립·우월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넷

째, 원상회복 조치의 실현 가능성(종교단체 내부 자격 요건, 인사 재배치 가

능성 등)이었다.

   3) 판결 및 결정 요지

   법원은 신고 내용이 노인복지법상 학대 의심 행위와 관련된 공익침해행위

를 관할기관에 문제 제기한 것이고, 금품·특혜 요구 정황이 없으며, 내부 갈

등만으로 ‘부정한 목적’을 단정할 수 없고, 신고가 명백한 허위라고 보기 어

렵다는 점을 들어 부정한 목적을 인정하지 않았다. 제보 후 2년 이내에 계약

해지가 이루어진 이상 불이익조치의 인과관계는 추정되고(제23조). 이 추정을 

뒤집으려면, 공익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처분을 했을 것임이 분명한, 다른 

뚜렷한 사유가 증명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1심은 ‘위수탁기간 만료 예정’과 

구청의 신규 위탁 공고 통지 등을 근거로 추정 번복을 인정했다. 2심은 공익

신고법의 입법취지(신고자 보호·활성화)를 중시하여, 단순한 기간만료 사정만

으로는 신고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어렵고, 법인이 갱신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정황도 보여 추정 번복 불인정으로 보았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

다. 끝으로, 법인은 “종교단체 내부 규정상 복직 불가”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과거에도 해당 자격이 없는 상태로 근무가 지속되었고, 타 직위·기관

으로 재배치 가능성이 확인되어 보호조치의 실현 가능성이 인정되었다.

   4) 의의 및 시사점

   첫째, ‘부정한 목적’의 기준을 엄격히 했다. 개인적 갈등·감정만으로 공익

신고성을 훼손할 수 없고, 금품·특혜 요구 수준에 준하는 명백한 목적이 증명

되어야 함을 재확인했다. 둘째, 인과관계 추정을 구체화했다. 형식적 사유(기

간만료)만으로는 추정이 쉽게 번복되지 않으며, ‘신고가 없었어도 동일 처분’

이 있었을 것이라는 반증이 요구된다고 보고, 기관의 우회적 보복을 억제하는 

판시를 내렸다. 셋째, 원상회복의 실효성 강화이다. 내부규정과 자격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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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한 복직 불가 논리에 제동을 걸고, 대체 배치 등 현실적 회복수단을 

폭넓게 인정해 보호조치 집행력을  복지시설 영역의 신고 보호 선례이다. 노

인 학대와 같은 취약계층 보호 사안에서 신고자 보호의 문턱을 낮추고, 위수

탁 구조에서 빈발하는 기간 만료형 보복에 대한 사법적 통제 기준을 제시했

다.(참여연대, 2023).

<표 3-12> 종교재단 사회복지시설의 노인 학대 신고 사건

 ※ 출처 : 공익제보 12건의 판결문·결정문 법리 분석 보고서(참여연대, 2023)

구분 내용

사건명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결정 취소

사건유형
(제보연도)

행정소송 (2017년)

원고/피고 사회복지법인 OO재단 이사장 / 국민권익위원장

 소송 결과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5870(원고승, 2019.06.13) 
→ 서울고등법원 2019누50627(원고패, 2020.05.20) 
→ 대법원 2020두40273(심리불속행기각, 2020.09.24)

사건 배경
종교재단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직원이 노인 학대 및 운
영비 부당집행 사실을 신고. 이후 위·수탁 계약 해지와 재계약 
배제 등 불이익을 받자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

주요쟁점

① 신고 동기가 일부 사적이더라도 공익성이 인정되면 보호되  
   는가
② 위·수탁 계약 만료·불갱신이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가
③ 신고와 불이익조치 간 인과관계 인정 기준

판결 및 결정 
요지

법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정당하다고 판시. 
신고자의 동기가 일부 개인적이라도 신고 내용이 공익침해행
위에 해당하면 보호대상으로 인정. 위·수탁 계약 만료의 형식
을 빌린 불이익조치도 실질적으로 신고와 관련된 경우 보호 
필요

의의 및 시사점

① 법리적 의의: 공익신고 보호의 판단기준을 ‘동기’가 아닌 ‘  
   공익성’ 중심으로 확립
② 제도적 의의: 계약만료·재계약 거부 등 간접 인사조치도   
   불이익조치로 인정
③ 정책적 시사점: 종교재단·사회복지법인 등 준공공기관의   
   공익신고자 보호 체계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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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사립대학교의 채용 청탁 진술 사건

   1) 개요

   공익제보자는 OO대학 직원인사위원회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던 중, 총장이 

면접 직후 채점표를 작성하지 말고 사후 결정하자고 지시했고, 며칠 후 경영

지원팀장이 특정인을 합격자로 정해 놓은 채 면접 채점표 작성을 회유해 특

정인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했다고 자진 신고서를 제출했다. 국민권익

위원회는 해당 행위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보아 교육부와 대검에 이첩 

했고, 공익제보자는 검찰 수사에도 일관되게 협조했다. 총장과 경영지원팀장

은 면접 평가 업무방해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공익제보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교육부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고 학교법인은 해

임을 의결했다. 공익제보자의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해임 

취소와 해임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를 요구하는 보호조치 결정을 하였고, 학교

법인과 총장이 제기한 취소소송은 1심 원고 패, 2심 항소기각, 대법원 심리불

속행기각으로 확정되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은 먼저 청탁금지법 사건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및 수사기관의 조사

에 협조한 행위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가여부. 

두 번째,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임 취소 및 감경 요구의 법적 근거가 「공익신

고자 보호법」 제20조 제1항에 있는가, 또는 제14조 제2항 책임감면 규정의 

준용 문제인가. 셋째, 공익제보자의 조사 협조와 해임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 

적용 및 번복 요건은 무엇인가. 넷째, 공익제보자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

하더라도 신분상실 수준의 중징계가 비례 원칙상 허용 되는가였다.

   3) 판결 및 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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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제15조는 신고자뿐 아니라 조사·수사 등에서 진술·증언·자료제

공으로 조력한 자도 신고자 등으로 보호한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공익제보자

의 자진 신고 및 국민권익위원회와 검찰 수사에 대한 일관된 협조가 이 조항

의 보호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준용 대상에 해당

한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 중 해임 취소 및 낮은 

수준의 징계 요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보아 적법하다고 보았다. 학교법인이 제14조 제2항 책임감면 규정의 부적용

을 들어 위법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15조 제3항의 감경·면제 요건과 국민권

익위원회의 권한 구조를 구분하여, 본건 보호조치가 책임감면이 아니라 불이

익조치 금지의 집행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셋째, 공익신고 또는 그에 대한 조

사 협조 이후 2년 내 이루어진 해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의 불이

익조치 추정이 적용된다고 보았고, 이 추정을 번복하려면 공익신고가 없었더

라도 동일한 신분 상실 처분을 했을 것이라는 다른 뚜렷하고 독립된 사유가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교육부의 중징계 요구가 있었다는 사정

만으로는 해임이 불가피했다고 볼 수 없고, 공익제보자의 역할과 사건 전모 

규명에 대한 협조, 면접 참여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해임은 재량권 한계를 

일탈한 과중한 처분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공익제보자에게 일정한 잘못이 

인정되더라도, 그 비위의 정도와 맥락에 비추어 신분 상실 처분은 과도하므

로, 불이익조치의 정당화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해임보다 낮

은 수준의 징계로의 감경 요구는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4) 의의 및 시사점

   첫째, 「청탁금지법」 사건에서 조력자 보호의 실효성을 재확인했다. 직접 

신고자가 아니더라도 수사·감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자료제공은 공익신고자 보

호 체계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

   둘째, 국민권익위원회의 불이익조치 금지 명령의 집행성을 분명히 했다. 

책임감면과 보호조치는 법적 성격이 다르며, 본건은 제20조 제1항에 기초한 

보호조치로서 적법하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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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인과관계 추정의 엄격한 번복 요건을 재확립했다. 외부 기관의 징계 

요구나 포괄적 관리책임만으로는 해임의 불가피성을 소명하기 어렵고, 신고가 

없었어도 같은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강한 반증이 필요하다.

   넷째, 비례성과 재량 통제의 관점에서 신분 상실 처분을 제한함으로써, 내

부 제보 협조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는 제도 취지를 강화했다(참여연대, 

2023).

   

<표 3-13> 사립대학교의 채용 청탁 진술 사건

구분 내용

사건명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결정 취소

사건유형
(제보연도)

행정소송 (2017년)

원고/피고 학교법인과 총장 / 국민권익위원장

 소송 결과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9831(원고패, 2020.04.23) 
→ 서울고등법원 2020누41230(항소기각, 2020.10.23) 
→ 대법원 2020두52979(심리불속행기각, 2021.02.04)

사건 배경

대학 교직원이 채용 면접에서 특정인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
라는 청탁을 받은 사실을 검찰 조사에서 진술함. 이후 대학은 
징계해임 처분을 내려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

주요쟁점

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조사에 협조한 조력자가 ‘공익신  
   고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해임이 과도한 경우 불이익조치  
   로 볼 수 있는지
③ 공익신고자의 조사협조와 해임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판결 및 결정 
요지

법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정당하다고 판시. 
공익신고자에는 신고자뿐 아니라 수사·조사에 협력한 조력자
도 포함됨.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해임이 과도하면 신고로 인
한 불이익으로 봄

의의 및 시사점

① 법리적 의의: 공익신고자의 범위를 ‘조사협조자’까지 확장
② 제도적 의의: 징계의 과도성 판단을 통해 불이익조치의 폭  
   넓은 해석 근거 마련
③ 정책적 시사점: 「청탁금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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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공익제보 12건의 판결문·결정문 법리 분석 보고서(참여연대, 2023)

 

  8. 제약회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신고

   1) 개요

   본 사건은 제약회사 내부 직원이 회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수사

기관에 신고하면서 시작된 대표적 공익신고자 실명 공개 사건이다. 공익제보

는 OO제약회사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가 의료인들에게 경제적 이

익을 제공하며 「약사법」 제47조 제2항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제

보했다. 제보자는 퇴사 이후에도 수사기관의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지

속하며 수사에 협조했다. 그러나 2014년 9월, 회사 직원이 개인 SNS에 “회사

와 의사들은 리베이트 사실을 부인하지만, 오직 이 사건의 기획자이자 고발자

인 OOO만이 리베이트라고 주장한다”는 글을 게시하며 제보자의 실명을 공

개했다. 공익제보자는 이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명예훼손)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비밀보장 의무 위반)으로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형사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공익신고자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항소심과 대법원

에서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도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시했다(서울동부지

방법원 2015가소240442, 2016.2.4.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나20335, 

2017.8.18. 항소기각).

   2) 주요 쟁점

구분 내용

   연계 강화, 협조자 보호 체계의 제도화 필요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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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공익제보자가 개인적 비위로 인해 조사를 받던 중 이루어진 신고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 단서의 ‘부정한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쟁점이 되었다. 이는 신고 동기에 개인적 이익 추구가 개입된 경우 공익신

고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는 문제였다. 둘째, 

피고가 공익제보자의 실명을 SNS에 공개한 행위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제1항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위반행위에 대

한 형사처벌의 적정성과 법리적 근거가 논점이 되었다. 셋째, 공익제보자의 

비위 연루 가능성과 공익신고 간의 인과관계, 즉 제보의 계기가 개인적 사건

이라는 사정이 공익신고자 보호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함께 다루어졌

다.

   3) 판결 및 결정 요지

   첫째, 공익신고의 ‘부정한 목적’ 예외에 관한 판단에서, 법원은 “공익제보

자가 개인적인 비리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익신고의 계기

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통해 사적 이익을 달성하려 했다는 구체적 증

거가 없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둘째, SNS를 통한 공익제보자의 실명 공개는 명백

한 비밀보장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제1

항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인적 사항이나 신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

실을 공개하거나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는 이미 

회사 내부 및 언론을 통해 제보자의 신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의 

기획자이자 고발자인 OOO’이라고 명시하여 공개한 점이 결정적 근거로 작

용했다. 셋째, 법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역시 명예훼손에 해

당한다고 보았다. 피고가 제보자의 행위를 ‘개인적 비리 은폐를 위한 허위 고

발’로 표현한 것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며,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과 「정보

통신망법」 위반 모두를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고,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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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의의 및 시사점

   본 사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이후 실명 공개 행위가 형사처벌

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로, 공익신고자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책

임을 명시적으로 확립한 판례적 의미를 지닌다. 

   첫째, 법원은 신고자의 개인적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그 행위가 공익적 목

적과 관련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신고 동

기의 순수성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지 않았다. 

   둘째, 본 판결은 실명 공개의 위법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비밀보장 조

항(제12조)의 실효성을 강화한 전환점이 되었다. 특히 SNS와 같은 공개적 매

체를 통한 실명 공개도 법적 처벌의 대상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디지털 환경

에서의 신고자 보호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셋째, 실무적 관점에서 본 사건은 공익신고자 실명 공개의 양형 기준이 여

전히 경미하다는 한계를 드러냈다. 벌금 200만 원이라는 형량은 실명 공개로 

인한 신고자의 사회적·심리적 피해에 비해 과소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실제로 국회는 2017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통해 관련 법정형을 기

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넷째, 본 사건은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강화 

필요성을 부각했다. 단순한 실명 비공개를 넘어, 내부망 및 언론 보도 과정에

서의 정보관리 체계 구축,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화 등 적극적 행정조치의 도

입이 요구된다.

   결과적으로, 제약회사 리베이트 사건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질적 보

장과 법적 집행의 균형 문제를 동시에 제기한 사례로, 공익신고자의 신분 보

호가 곧 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담보한다는 점과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미비하다는 점을 사회적으로 각인시킨 사건이라 평가할 수 있다(참여

연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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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제약회사의 불법 리베이트 신고 사건

 ※ 출처 : 공익제보 12건의 판결문·결정문 법리 분석 보고서(참여연대, 2023)

 

구분 내용

사건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공익신고자 보호법」위반

사건유형
(제보연도)

형사소송, 민사소송(2014년)

원고/피고 신고자 / 신원 유출자

소송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정1832(피고벌금 200만 원, 
2016.09.21)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노1549(항소기각, 2017.05.26) 
→ 대법원  2017도9391(상고기각, 2017.10.26)

사건 배경

제약회사 직원이 의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약사법을 위반
한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와 수사기관에 신고. 그러나 회사 
관계자가 신고자의 실명을 알수 있는 내용을 온라인에 공개함
으로써 명예훼손과 불이익이 발생

주요쟁점

① 신고자 실명 공개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② 공익신고자의 과거 비위가 공익신고 보호를 제한할 수 있  
   는지
③ 신고자의 공익성 판단 기준(동기 vs 행위의 내용)

판결 및 결정 
요지

국민권익위원회는 실명 공개 행위를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공개자에게 벌금 처분. 신고 내용이 공익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신고자의 일부 비위는 보호대상에
서 배제되지 않음

의의 및 시사점

① 법리적 의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에 대한 실질적 제재 확립
② 제도적 의의: 공익신고자의 동기나 과거행위보다 신고의   
   공익성 중심의 보호기준 명확화
③ 정책적 시사점: 신고자 실명유출·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  
   도 보완의 필요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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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OO재활원의 장애인복지법 위반 신고

   1) 개요

   공익제보자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산하 시설의 종

사자로서 2017년 9월부터 11월에 걸쳐 시청 및 검찰에 자격 없는 재단 대표

의 생활인 돌봄 관여, 시 보조금 정산 보고 미이행, 시설장의 정서적 학대 및 

방임 의혹을 단계적으로 신고했다. 시설은 같은 해 12월 공익제보자에 대해 

근태 불량, 동료 모욕, 단체대화방 게시로 인한 명예실추 등을 사유로 징계·

해고를 의결했다. 제보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여 ‘불이익조

치’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별개로 노동위 구제신청은 기각되었으나 그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법원 승소로 해고의 부당성이 확인되었다.

   2) 주요 쟁점

   첫째, 일부 신고(정서적 학대·방임)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해당 일

련의 행위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둘째, 「공익

신고자 보호법」 제18조(각하사유) 및 제10조 제2항·시행령 제12조(조사불요 

사유)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본건 보호조치 신청을 각하하

지 않고 인용할 수 있는지. 셋째, 해고 조치가 공익신고와 인과관계를 갖는 

불이익조치 추정(제23조)의 대상인지, 그리고 사용자 측의 추정 번복 가능성 

및 요건은 무엇인지였다.

   3) 판결 및 결정 요지

   공익신고 해당 여부에 대해 법원은 공익신고 성립 요건을 ‘구체적 사실 

신고’, ‘별표 법률 위반(형사벌·행정 처분 대상) 가능성’, ‘신고 시점에서 발생 

또는 발생 우려의 합리적 개연성’으로 정리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사후에 

무혐의가 나왔더라도 신고 당시 객관적 정황에 비춰 합리적으로 공익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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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추론되면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본건 신고 내용은 장애인

복지법 위반 의혹과 보조금 정산 의무 위반 등으로 공익침해행위 또는 그 우

려에 관한 것으로 보아 공익신고로 인정했다. 둘째, 법 제18조는 ‘각하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으로, 언론공개·중복 조사 등 조사불요 사유가 있어도 신고

자 보호 필요가 크면 각하하지 않고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보고, 법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본건을 인용한 판단 재량 행사가 적법하다고 보았다. 셋째, 

신고 후 2년 내 해고는 제23조의 인과관계 추정이 작동한다고 보았다. 법원

은 사용자 측이 이를 깨려면 신고가 없더라도 동일 처분이 불가피했음을 객

관적·독립 사유로 증명해야 하며, 해고 사유의 대부분이 신고 전후 근접 시점

에 발생했고, 신뢰 관계 파탄의 주요 원인이 신고 경위와 밀접하다고 보아, 

추정 번복 불인정 및 해고의 과중성(가장 침익적 제재)도 지적했다.

   4) 의의 및 시사점

   첫째, 수사·감사 결과가 무혐의여도 신고 당시의 합리적 개연성이 있으면 

공익신고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이는 위축 효과를 방지하고 신고 활성화를 도

모하는 규범적 기준을 재확인한 것이다.

   둘째, 언론공개·선행조사 등 절차 사유가 있어도, 2차 피해 가능성 등 보

호 필요성이 우세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각하 대신 본안 보호조치를 선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셋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추정을 번복하려면 신고와 무관한 

독립·우월 사유가 입증되어야 하며, 해고는 비례·필요 최소성 원칙상 최후수단

임을 분명히 했다. 

   넷째, 노동위 판단과 무관하게 국민권익위원회·법원이 독자 기준으로 보호

조치의 적법성과 인과관계를 심리했다는 점에서, 공익신고자 보호 체계의 전

속 목적(신고자 보호)을 재확인한 판례적 의미가 있다(참여연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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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OO재활원의 장애인복지법 위반 신고 사건

 ※ 출처 : 공익제보 12건의 판결문·결정문 법리 분석 보고서(참여연대, 2023)

구분 내용

사건명 보호조치결정취소 청구의 소

사건유형
(제보연도)

행정소송 (2017년)

원고/피고 OO재활원 / 국민권익위원장

 소송 결과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8794(원고패, 2019.06.28) 
→ 서울고등법원 2019누50214(항소기각, 2020.06.18) 
→ 대법원 2020두4281(심리불속행기각, 2020.10.15)

사건 배경

장애인 거주시설 직원이 재단 대표와 시설장이 후원금을 유용
하고 장애인에게 폭언·인권 침해를 가한 사실을 신고. 그러나 
수사기관은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림. 이후 신고자
는 징계·전보·해고 등 불이익을 당하자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
조치 신청

주요 쟁점

① 신고 내용이 무혐의로 종결되어도 공익신고로 인정되는가
②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기각되어도 국민권익위원회가 별도  
   보호결정을 할 수 있는가
③ 불이익조치와 신고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는가

판결 및 결정 
요지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 내용이 비록 무혐의 처분되었더라도 
공익침해행위에 관한 합리적 문제제기로서 공익신고에 해당한
다고 판단. 또한 노동위 구제기각은 국민권익위원회 각하 사
유가 아니며, 시설 측의 인사조치는 신고에 따른 불이익조치
로 인정. 이에 따라 원직복귀 및 불이익시정 명령(보호조치결
정)을 내림

의의 및 시사점

① 법리적 의의: 공익신고의 결과가 아니라 행위의 공익성 중  
   심으로 보호 여부를 판단한 최초 사례
② 제도적 의의: 노동위 등 타 절차 결과와 무관하게 국민권  
   익위원회가 독립적으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③ 정책적 시사점: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폐쇄적 조직 내에서  
   의 신고자 보호 필요성 부각, 제도 실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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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 하남시 주민소환투표 실시 관련 부패행위 신고

   1) 개요

   공익제보자는 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 근무자로서 2008년 3월 31일 국민

권익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 심사 소홀로 하남시에 재산상 손

해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부패행위를 신고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중앙선관위는 제보자의 언론 인터뷰를 문제 삼아 감사 후 중징계를 요구, 경

기도선관위는 2009년 3월 6일 파면 처분을 했다. 제보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징계 요구의 취소와 향후 신분상 불이익 예방을 구하는 신분보장조치를 신

청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 9월 30일 중징계 요구 취소와 차별 금지

를 요구하는 1차 신분보장결정을 내렸다. 이후 파면 처분에 대해서도 2009년 

6월 22일 파면 취소를 요구하는 2차 신분보장결정을 의결했다.

   2) 주요 쟁점

   첫째, 국가기관인 선관위 위원장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 보장 결정을 상

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을 가지는가. 둘째, 주민소환투표 

서명부 심사의 위법성 주장이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가. 셋째,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결정에 앞선 신고와, 중징계 요구 및 파

면 등 불이익조치 간 인과관계 추정이 인정되는가, 그리고 그 추정의 번복 요

건은 무엇인가였다.

   3) 판결 및 결정 요지

   첫째, 당사자능력 인정이다. 항소심과 대법원은, 국가기관 상호 간 조치라

도 특정 조치가 상대 기관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 영향을 미치며 

다른 법적 구제수단이 없으면, 상대 국가기관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당

사자능력과 적격을 인정했다. 둘째, 법원은 부패행위를 공직자의 지위 남용에 



- 112 -

의한 사익 도모, 예산·재산관리의 법령 위반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등과 같은 

고도의 위법·부정행위로 제한적으로 해석했다. 서명부 심사 과정의 미비는 단

순 부주의·직무 소홀의 차원으로 보아 부패행위 불해당으로 판시하고 국민권

익위원회의 1차 신분 보장 결정을 취소했다. 셋째, 법원은 징계 의결 요구 사

유를 제보 내용 자체가 아니라 방송 인터뷰의 허위 진술로 특정했다는 점을 

들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3조의 불이익 추정 적용을 부정했다. 곧, 징계

사유가 신고와 무관하게 특정되어 있고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라는 점이 증명

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을 취소했다.

   4) 의의 및 시사점

   첫째, 국가기관의 소송 주체성 기준 제시했다. 대법원은 국가기관 간 분쟁

에서 항고소송의 문을 열되, 조치의 성격, 불이익의 정도, 대체 구제 수단의 

유무 등을 종합 심사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대한 

행정통제의 절차적 경로를 명확히 했다.

   둘째, 부패 개념의 축소 해석과 그 한계를 보여줬다. 본 판결은 부패 개념

을 엄격히 한정하여 행정상 과오·부주의를 부패로 포섭하지 않았다. 그러나 

부패 예방과 신고 활성화라는 제도의 목적을 고려할 때, 결과적 손실과 법령

상 절차 위반이 혼재된 사안에서까지 협의 해석을 고수할 경우 신고 위축의 

위험이 존재한다.

   셋째, 불이익 추정의 실효성이라는 과제를 남겼다. 징계서의 사유 기재 방

식에 따라 제63조 추정이 무력화될 소지가 드러났다. 최근 「공익신고자 보

호법」 영역에서 확립되는 기준처럼, 추정 번복을 위해서는 ‘신고가 없었어도 

동일 처분을 했을 것’임을 다른 뚜렷한 독립 사유로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방

향으로 법리가 정교화될 필요가 있었다.

   넷째, 제도 개선 시사점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의 집행력 강화, 불이익 

추정 규정의 적용 범위 명확화, 신고 관련 표현행위(언론 인터뷰 등)와 본래 

신고 행위 간의 연속성 인정 기준정립 등이 필요하다. 이는 신고자 보호의 공

백을 줄이고, 권한 배분과 기관 간 견제의 균형 속에서 신고 활성화를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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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참여연대, 2023).

   

<표 3-16>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 하남시 주민소환투표 실시 관련 
부패행위 신고 

 ※ 출처 : 공익제보 12건의 판결문·결정문 법리 분석 보고서(참여연대, 2023) 

구분 내용

사건명 불이익 처분 원상회복 등 요구처분 취소

사건유형
(제보연도)

행정소송 (2008년)

원고/피고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국민권익위원장

 소송 결과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50506(각하, 2009.11.06) 
→ 서울고등법원 2009누38963(원고승, 2010.12.09) 
→ 대법원 2011두1214(상고기각, 2013.07.25)

사건 배경
하남시 주민소환투표 청구서 서명부 심사 부실로 인한 행정손
해(약 2억 원) 발생 사실을 신고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부패행위로 보지 않고 보호조치신청을 각하 

주요쟁점
① 국가기관(선관위)의 항고소송 당사자능력 여부
②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의 범위
③ 불이익추정 규정의 해석과 적용 한계

결정요지
법원은 국가기관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되, 해당 신고가 ‘고의
적 부패’가 아닌 단순 행정과실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부패
행위신고로 보지 않음. 불이익추정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

의의 및 시사점

① 법리적 의의: 부패행위 개념을 고의적 불법 행위로 한정한  
   협소한 해석
② 제도적 의의: 신고자 보호범위가 제한된 부패방지법 체계  
   의 한계 드러냄
③ 정책적 시사점: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의 필요성과   
   신고자 보호 범위 확대의 계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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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건축사사무소 대표의 공무원 뇌물 공여 신고

   1) 개요

   공익제보자 4인은 OO건축사사무소 재직 중 대표이사의 공무원 대상 상

품권 제공·골프 접대 등 위법 의혹을 2017년 9월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수사 후 검찰은 무자본 M&A 등으로 사건을 확대하고 7명을 기소했다. 회사

는 제보자들에게 전보, 업무 미부여, 성과·역량평가 하향 등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 제보자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했고, 국민권익위원회

는 청탁금지법 제15조의 준용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호조

치를 결정했다. 대표이사가 이를 다투었으나 1심, 2심, 대법원 모두 국민권익

위원회 결정을 유지했다.

   2) 주요 쟁점

   첫째, 보호조치 결정의 이행 주체를 법인으로 한정할 것인지, 실제 불이익

을 결정·집행한 대표자 개인도 포함되는지. 둘째, 제보가 ‘부정한 목적’에 해

당하여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셋째, 전보·업무 미부여·평정 하향이 정당

한 인사권 행사인지, 아니면 공익신고와 인과관계 있는 불이익조치인지. 넷째, 

국민권익위원회 보호조치 결정이 회사 인사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재량 일탈·

남용인지 여부였다.

   3) 판결 및 결정 요지

   첫째, 청탁금지법 제15조 제4항이 준용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

조 제1항과 양벌규정 체계에 비추어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법인으로 한정되

지 않으며, 실질적 의사결정권자인 대표자 등 개인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대

표이사 사임 후 조치라도 그가 실질적 의사결정에 관여했다면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둘째, ‘부정한 목적’은 금품·특혜 요구에 준할 정도의 주된 동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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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며, 일부 사적 동기가 존재하더라도 객관적 근거에 기초한 합리적 의혹 

제기이면 보호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 본 사건에서 무혐의 

부분이 있어도 신고는 합리적 근거가 인정되었다. 셋째, 제보 직후 등급 급락, 

항목별 점수 대비 비정상적 최종등급 하향, 전보·업무 미부여의 경위 등 사정

을 종합해 볼 때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기보다 공익신고와 관련된 차별·불이익

으로 보았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의 2년 내 인과관계 추정은 번복

되지 않았다. 넷째,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은 최소한의 보호 수단으로서 목적 

적합·필요·상당성이 인정되어 재량 일탈·남용이 아니다. 다만 이 사건 진행 중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에는 없던 이행강제금 규정을 원용해 부과했다

가 취소·반환한 사례가 있어, 이후 2021년 4월 20일 개정으로 청탁금지법에 

이행강제금·구조금 규정이 신설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4) 의의 및 시사점

   첫째, 보호조치 이행의 실효성 확대다. 불이익을 실제로 결정·집행한 대표

자 개인을 ‘불이익조치를 한 자’로 포함하여 법인 뒤에 숨는 책임 회피 가능

성을 축소했다.

   둘째, ‘부정한 목적’의 엄격 기준화다. 객관적 근거가 있는 신고를 갈등·경

영권 분쟁 프레임으로 희석해 보호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견제했다.

   셋째, 인사권과 보호 법리의 조화 기준 제시다. 평가·전보 등 형식상 재량

행위라도 타이밍, 패턴, 비교 집단 차별 정황을 근거로 불이익조치로 판단하

는 심사 틀을 제시했다.

   넷째, 제도의 정합성 보완이다. 사건 중 드러난 집행수단의 법적 공백은 

2021년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상당 부분 보완되었으며, 향후 국민권익위원회

는 보호명령 설계 시 법적 근거와 집행수단의 일치성을 더욱 엄격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참여연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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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7> 건축사사무소 대표의 공무원 뇌물 공여 신고 사건

 ※ 출처 : 공익제보 12건의 판결문·결정문 법리 분석 보고서(참여연대, 2023)

구분 내용

사건명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결 취소의 소

사건유형
(제보연도)

행정소송 (2017년)

원고/피고 OO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 국민권익위원장

소송 결과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90456(원고패, 2020.12.23) 
→ 서울고등법원 2021누32912(항소기각, 2021.09.16) 
→ 대법원 2021두54712(심리불속행기각, 2022.01.27)

사건 배경
건축사사무소 대표가 공무원에게 상품권·골프 접대 등 뇌물을 
제공한 사실을 이사 및 과장이 신고. 이후 신고자들이 전보, 
근무배제, 인사평가 불이익 등 보복성 조치를 당함.

주요 쟁점

① 보호조치결정의 이행주체가 회사인지 대표 개인인지
② 신고가 부정한 목적의 제보에 해당하는지
③ 업무평정·전보·업무배제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여부
④ 신고와 인사조치 간 인과관계
⑤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인지 여부

판결 및 결정 
요지

법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 
회사(법인)가 보호조치의 이행주체이며, 신고자의 행위는 공익
실현 목적의 정당한 행위로 인정. 전보·평정불이익 등은 공익
신고로 인한 보복조치로 판시

의의 및 시사점

① 법리적 의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의 첫 판례
② 제도적 의의: 기업의 인사재량권보다 공익신고자 보호가 우선
③ 정책적 시사점: 보호조치 이행강제금 및 구조금 제도 도입  
   의 필요성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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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변압기 구매 입찰 담합 신고

   1) 개요

   공익제보자는 변압기 제조·판매회사 OO의 영업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한

수원이 2013년 1월 15일 공고한 고리 2호기 비상전원공급용 승압 변압기 구

매 입찰에서 자사가 낙찰되도록 경쟁사에 이른바 들러리 입찰을 요청한 담합 

정황을 내부 제보, 국민신문고 제보, 언론 인터뷰의 순서로 신고했다. 공정거

래위원회는 2018년 2월 20일 해당 입찰 담합을 인정하여 과징금 및 고발을 

의결하였고, 검찰은 회사 관계자들과 함께 공익제보자도 입찰방해 등으로 기

소했다. 1심은 공익제보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공익신고 

협조를 참작하여 선고를 유예했다.

   2) 주요 쟁점

   첫째, 공익신고 과정에서 공익제보자 본인의 위법 가담이 드러난 경우 형

사책임의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한가. 둘째, 법원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1항의 책임감면 규정을 양형에서 어떻게 적용·참작할 것인가. 셋째, 

내부제보자가 위법행위에 일부 관여한 사안에서 제보의 공익성과 가담 정도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였다.

   3) 판결 및 결정 요지

   첫째, 법적 근거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규정 형식이 임의적 감면으로, 적용 여부는 재

판부 재량에 맡겨진다. 둘째, 사건 적용. 1심은 공익제보자가 담합을 최초로 

제보했다는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동 조항을 직접 원용하지 않고 벌금형을 선

고했다. 반면 2심은 공익신고 및 수사 협조로 담합 전모가 밝혀진 점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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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춘 점을 중시하여 선고유예를 선고하되, 제14조 

제1항을 명시적 감면 사유로 직접 적용하기보다 “적극 고려”하는 양형 사유

로 활용했다. 셋째, 균형 판단. 법원은 한편으로 피고인이 실무자로서 담합에 

관여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제보의 공익성과 단속·예방 효과를 

크게 보아 제재의 강도를 현저히 낮추는 결론에 이르렀다.

   4) 의의 및 시사점

   첫째, 내부 가담형 제보의 현실을 반영한 책임감면 법리의 실무화다. 재판

부가 제14조 제1항을 직접 적용하지는 않았으나, 공익신고 협조의 실질적 기

여를 양형에서 강하게 반영하여 선고유예로 귀착시킴으로써 내부제보 유인을 

유지했다. 향후 판례 축적을 통해 동 조항의 직접적 적용 기준(가담 정도, 제

보 시기, 수사 기여도, 반복성·주도성 등)을 보다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억지력과 유인 간 균형 모델을 제시했다. 가담 사실이 있는 제보자

에 대한 전면 면책은 일반예방을 훼손할 수 있지만, 일률적 중형은 공익신고

를 위축시킬 수 있다. 본 판결은 제보의 공익성과 가담도의 상대적 평가를 통

해 처벌과 유인의 균형점을 탐색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가 크다. 하지만 

공익신고자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4조 제1항을 명시적 감면 사유

로 직접 적용하지 않은 것은 아직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대한 적극적 

개입이나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겠다. 

   셋째, 기관 간 제도 연계 강화가 요구된다. 공정위의 고발, 검찰 수사, 법

원 양형 단계에서 공익신고 기여도를 일관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을 정비하고, 제14조 제1항 적용 여부와 범위를 명시적으로 심리·판시하는 관

행이 정착되어야 한다.

   넷째, 기업 내부 준법·내부 제보 시스템 개선의 촉진 효과가 기대된다. 본 

사안은 회사 내부 제보 시스템 가동과 외부 신고·언론 공개가 결합될 때 위법 

적발과 제재가 실효적으로 작동함을 보여 준다. 기업은 사전적 준법교육, 익

명·비보복 보장, 독립적 조사 절차를 제도화하여 내부제보가 외부화되기 전에 

시정 가능한 경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참여연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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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8> 변압기 구매 입찰 담합 신고 사건

 
 ※ 출처 : 공익제보 12건의 판결문·결정문 법리 분석 보고서(참여연대, 2023) 

제 4 절  소결

   본 장에서는 참여연대 161건의 공익신고 사례와 판결문·결정문 12건을 분

석하여, 우리나라 공익신고제도가 실제 운영 과정에서 어떠한 구조적 작동 경

향을 보이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161건 사례는 신고 대상, 위반행위, 

구분 내용

사건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입찰방해

사건유형
(제보연도)

행사 소송 (2017년)

원고/피고 대한민국(검찰) / 대표이사 외 5인, 공익제보자

소송 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708(공익제보자 벌금 300만 원, 
2018.07.20)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노1043(공익제보자 선고유예,      
   2019.11.21)

사건 배경
변압기 구매 입찰 과정에서 ○○기업이 경쟁사에 ‘들러리 입
찰’을 요청해 낙찰받은 담합행위를 직원이 신고. 신고자는 일
부 관여 사실이 있었지만 자진신고로 공익 실현에 기여.

주요쟁점

①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위법행위에 관여했을 경우 법적 책임  
   감면 여부
②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의 양형 반영 가능성
③ 자수와 공익신고의 구별

판결요지

법원은 신고자가 담합행위에 일부 가담했으나, 국민권익위원
회에 신고하여 수사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점을 고려해 「공익
신고자 보호법」 제14조를 근거로 형을 감경함. 벌금형에서 
선고유예

의의 및 시사점

① 법리적 의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책임감면 조항의   
   간접 언급
② 제도적 의의: 공익신고자의 형사책임 감면 기준 필요
③ 정책적 시사점: 다양한 신고자 유인 구조 확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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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소속, 처리결과, 불이익 조치라는 다섯 가지 분석 기준에 따라 체계적

으로 분류되었으며, 공익신고가 실제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제기되고 어떤 

양상으로 처리되는지를 보여 주는 경험적 근거를 제공한다. 반면 판결문·결정

문 12건은 각각의 사건들이 사법적·행정적 판단을 거치면서, 어떤 법적 기준

과 논리에 따라 신고자 인정 여부, 불이익 조치와 관련된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과의 정합성 여부, 그리고 보호·구제 여부가 어떠한 절차적 흐름과 법적 

근거에 의해 판단되는지를 확인하게 한다. 두 자료군의 교차 검토는 공익신고

제도가 법률상 규범으로 설계된 구조와 실제 운영상의 현실 간에 어떠한 간

극이 존재하는지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토대를 제공한다.

   첫째, 161건 사례분석 결과, 신고의 방식과 절차가 법률상 존재함에도 불

구하고 신고 기준의 모호성, 신고 이후 보호조치가 일관되게 작동하지 않는 

경향, 그리고 심리적 피해에 대한 지원 체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 문제가 

나타났다. 사례들을 신고 대상·위반행위·신고자 소속·처리결과·불이익 조치라

는 다섯 가지 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 신고 대상의 상당 부분이 상급자나 

기관 내부의 의사결정권자였으며, 위반행위는 구조적·반복적 성격을 띠는 경

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결과는 경징계·무조치 등으로 편중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신고자는 공익신고자로 인정받기까지의 과정이 복잡하게 전

개되었고 이후에도 신분 노출로 인해 전보, 직무배제, 조직적 고립과 같은 다

양한 형태의 불이익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공익신고의 ‘기

준’과 ‘절차’가 실제로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제도가 ‘신고자 보

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다.

   둘째, 판결문·결정문 12건의 분석에서는 12건 모두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조직이 취한 조치를 ‘불이익 조치’로 판단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조직의 대응은 대부분 불복으로 이

어져, 12건 중 11건이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절차적 흐름은 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 부족과 함께, 신고자에게 시간적·경제적·정신적 부담이 간접

적으로 전가될 가능성을 보여 준다. 실제로 11건 중 8건에서 원고인 조직이 

승소하였으며, 공익신고에서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은 최소 약 15개

월에서 최장 약 5년 4개월에 이르렀다. 행정소송의 직접 당사자는 국민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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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와 조직이지만, 법원의 판단이 신고자의 보호 여부나 불이익 조치의 유

지·중단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결과는 신고자에게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법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지지하거나 일부 인용한 사

례가 존재하더라도, 이러한 판단이 신고자의 회복이나 안정으로 실질적으로 

이어졌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사법 절차가 신고자의 급박한 위험을 

통제하거나 예방하는 기능을 충분히 수행했는지, 혹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 

판단이 불이익 조치의 중단으로 직접 연결되었는지 여부 역시 뚜렷한 경향성

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공익신고제도의 보호·보상·회복 체계가 신고자의 피해

를 실질적으로 완화할 만큼 신속하거나 충분하게 작동했는지 판단하기 어렵

다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 두 자료를 종합하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처분 과정과 신고자 

보호 체계는 동일한 제도 구조 안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함에도, 실제 운

영에서는 두 영역이 분리되어 기능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161건 사례에서

는 신고 이후의 보호조치가 일관되게 작동하지 않거나 사실상 부재한 양상이 

반복되었고, 12건의 판결문·결정문에서도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 판단이 법적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회복·안정으로 실질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났다. 즉, 기관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신고자에 대한 실

질적 보호·회복·구제는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았으며, 이는 제도의 설계 단계에

서 신고자 보호 기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

다. 이러한 경향은 공익신고제도가 공익침해행위의 적발이라는 기능에는 일정 

부분 기여하더라도, 신고자의 생계·경력·명예 보호라는 본질적 목적을 달성하

는 데 있어 제도적 기반이 취약함을 드러낸다.

   이러한 결과는 신고 기준과 절차의 일관성, 신고 이후 보호조치의 즉시성

과 실효성, 피해 회복을 위한 보상·지원 체계의 충분성, 그리고 기관의 대응

을 적절히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구조가 제도 전반에서 충분히 확보되었는지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다. 따라서 공익신고제도의 개선은 단순한 규정 정

비나 절차 보완을 넘어, 제도의 구조·목적·보호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다음 장에서는 본 장의 분석을 토대로 해외 주요국의 제도,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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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원회 자료를 비교하여, 우리나라 공익신고제도가 갖는 한계와 개선 가

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공익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

이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표 3-19> 소결

 

구분 시사점

161건 
사례분석

기준 모호, 절차 복잡, 공익신고자 인정까지 장시간 소요, 신고 대
상 중 내부 권력자의 비중 높음, 위반행위는 구조적, 반복적으로 
발생, 신고자의 82%가 복합적 피해 경험→제도 작동력 낮음

12건의 
판결문·결정

문 

12건의 사례 중 10건에서 공익신고의 절차, 범위, 대상 등에 대한 
다툼이 있었고, 11건에서 신고자에 대한 보호 미흡 및 입증책임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리고 보상의 미흡을 보여 주는 사건도 2건이 
있었다. 그리고 공익신고자 및 불이익 인정 사건 중 11건 행정소
송, 소송 결과 8건 국민권익위원회 승소, 하지만 장기간 소송 등에 
고통을 겪음, 복직 결정 이후에도 2차, 3차 보복 지속→보호·구제
는 법제 존재와 별개로 실질적 효과 낮음

종합
신고자 피해 누적, 제도의 실질적 작동 미흡, 단순 절차 보완이 아
니라 구조·목적·보호 체계의 전면 재설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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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공익신고제도의 개선 방안

제3장에서의 사례분석과 제2장에서 확인한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우리나라 

공익신고제도는 법률적 기반과 보호 장치를 일정 수준 갖추고 있음에도 실제 

작동 단계에서는 구조적 한계가 반복적으로 재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선행연구는 공익신고의 필요성, 보호의 정당성, 입법적 근거를 제시해 왔으나, 

신고자가 실제로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떤 피해를 경험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박호연·김명대, 2018). 특히 신고 이후 발생하

는 심리적·사회적 피해, 조직·행정·사법기관 간 상호작용의 구조적 문제 등 제

도의 “작동 실효성”에 관한 분석 공백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권수진·윤성

현, 2016).

   본 연구에서 분석한 참여연대 161건 사례는 이러한 한계를 구체적으로 보

여 준다. 신고 기준의 모호성, 조사·처분 단계에서의 신분 노출, 인사상 불이

익, 조직 내 고립 등은 신고자 보호 기능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드

러낸다(참여연대, 2025). 판결문·결정문 12건에서도 총 10건은 신고의 절차·

범위·대상 해석을 둘러싼 기본적 다툼이 있었으며, 11건은 신고자 보호·불이

익 추정·입증책임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등장하였다. 또한 최소 2건에서는 신

고자의 경제적·생활적 손실에 대한 제도적 보상 공백이 확인되었다. 또 11건

이 행정소송 중 8건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보호 결정은 유지되었으나, 대부분 

수년에 이르는 장기 소송 과정에서 신고자는 2차·3차 보복, 생계 악화, 경력 

중단 등 심각한 후속 피해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현행 보호·구제 체계

가 실질적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호루라기

재단의 심층면담 자료(62명)는 신고 이후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우울·불안, 사

회적 고립, 관계망 붕괴, 생계 파탄 등 심리·사회적 피해가 제도적 사후 관리 

부재 속에서 방치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시켜 준다(호루라기재단, 

2022). 이는 신고자의 “회복 단계”가 제도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지 않음을 뚜

렷하게 보여 주는 증거이다.

   따라서 제4장은 공익신고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

한 구조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익신고의 전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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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보호–보상–회복–통제”의 다섯 기능 축으로 재구성한 통합프레임

(Integrated Framework)을 제시한다. 이 프레임은 시간적 절차의 배열이 아

니라, 공익신고제도의 핵심 기능 요소를 구조적으로 구성한 틀로서, 각 기능

에서 드러난 병목과 제도적 결함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대안

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신고·

접수, 조사·처리, 보호·보상, 불이행 시 제재라는 시간적 절차의 흐름에 초점

을 두었다면, 본 연구의 통합프레임은 공익신고제도를 하나의 지속적 운영 체

계로 재구성한다. 이는 보호와 보상이 절차의 종착점에서 부수적으로 작동하

는 것이 아니라, 기준 설정 단계부터 회복과 사후 통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

에서 구조적으로 연계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절차 중심 접

근과 구별된다. 특히 ‘회복’과 ‘통제’를 독립된 기능으로 포함함으로써, 신고 

이후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피해와 제도 운영의 실패를 설명하고 교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 관점을 명시적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공익신고

제도를 단순한 신고 절차 중심의 제도에서 벗어나, 신고자 보호와 공공성 실

현을 동시에 달성하는 종합적 거버넌스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필수적 기반이 

될 것이다.

제 1 절  공익신고제도의 문제점

   선행연구와 참여연대 161건 사례, 12건의 판결‧결정문 분석을 종합하면, 

우리나라 공익신고제도는 법률적 기반과 보호 장치를 일정 수준 갖추고 있음

에도 실제 운영 과정에서 구조적 한계를 반복적으로 드러내고 있음이 확인된

다(OECD, 2016; TI, 2021; 권수진·윤성현, 2016; 박호연·김명대, 2018). 즉, 

제도는 존재하지만 실제 작동 과정에서 신고자의 권리보장 수준은 여전히 제

한적이다.

   첫째, 보호 규정의 형식화와 실질적 보호의 부재이다. 현행「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불이익조치 금지, 비밀보장, 신변 보호 등을 규정하나, 선행연구는 

이러한 규정이 선언적 수준에 머문다고 지적한다(김기선, 2014; 성중탁·박상

준, 2023; 장수연, 2021). 실제로 참여연대 161건 사례에서는 해임‧전보‧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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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공식적 불이익과 함께 업무배제·고립 등 비공식적 불이익이 반복되었으며, 

12건 판결‧결정문에서도 보호 결정 이후 역고소·명예훼손 등 갈등의 장기화가 

확인되었다(참여연대, 2025). 이는 법적 보호와 현실적 보호 사이의 괴리를 

보여 준다.

   둘째, 신고 범위와 보호 대상의 제도적 한계이다. 현행 제도는 열거된 법

률의 위반만을 공익침해행위로 인정하는 구조이므로 현대적 위험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제기된다(OECD, 2016; TI, 2021; 성중탁·박상준, 

2023; 이범석, 2018). 또한 외부 신고자·협력자에 대한 보호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지적된다(이영우·장수연, 2022). 161건 사례에서도 민간 영역 신고가 제

도적 회색지대에 놓여 처리 지연·기관 간 책임 분산 등의 문제가 반복되었다

(참여연대, 2025).

   셋째, 보상 및 경제적 지원 체계의 미비이다. 보상 제도는 존재하나 지급

액과 지급률이 낮고 절차 지연이 빈번하다는 점이 일관되게 지적된다(OECD, 

2016; TI, 2021; 김기선, 2014; 이희갑, 2020). 실제 사례에서도 실직, 소득 

감소, 소송 비용 부담 등 경제적 위험이 누적되지만 보상액은 실제 손실에 크

게 미달하는 경우가 많았다(참여연대, 2025). 이는 제도가 신고자에게 과도한 

비용을 전가하여 신고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넷째, 심리·사회적 회복 및 사후 관리 체계의 부재이다. 선행연구는 신고

자의 우울·불안·고립 등 비경제적 피해를 강조하지만(TI, 2021; 권수진·윤성

현, 2016), 현행 법제는 경제적·절차적 구제에 치중하고 있다. 161건 사례에

서도 심리적 손상, 사회적 고립, 경력 단절 등의 심각한 후유증이 나타났으나, 

체계적인 상담·치료·재취업 프로그램은 거의 제공되지 않았다(참여연대, 

2025). 특히 호루라기재단이 수행한 62명의 심층 면접 분석에서도 신고자 다

수가 만성적 불안·수면장애·대인관계 회피, 가족 해체 위험, 직업적 정체성 상

실 등을 호소하였으며, 이들이 겪는 심리·사회적 손상은 경제적 보상만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호루라기재단, 2023). 이는 

제도적 보호 이후 단계에서 체계적 회복·사후 관리 지원이 사실상 공백 상태

임을 드러낸다(이우진, 2022).

   다섯째, 제도 운영 및 집행 구조의 취약성이다. 독립적 신고 채널, 입증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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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환, 신속한 보호명령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OECD, 2016; TI, 2021; 박대규, 2023; 이우진, 2021). 그러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접수·조사·보호 결정·사후 조치 등의 단계에서 처리 지연, 책임 분

산, 집행력 부족이 나타난다(정환필, 2023). 또한 불복 소송 장기화로 신고자

가 추가적 피해에 노출되기도 한다(박호연·김명대, 2018; 임현섭, 2023).

   요약하면, 현행 공익신고제도의 문제는 기준·보호·보상·회복·운영이 단절적

으로 작동한다는 데 있다. 제도의 필요성과 법적 정당성은 확보되었으나, 신

고자가 실제로 경험하는 보호 수준은 매우 제한적이며, 구조적 병목이 제도 

전반에 걸쳐 반복되고 있다(박대규, 2023; 성중탁·박상준, 2023; 장수연, 

2021).

제 2 절  공익신고제도의 개선 방안      

   

   본 절에서는 공익신고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기능별로 재구성하여 분석하

고, 이에 기초한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각 영역별

로 제도 운영상 확인된 문제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국제 비교와 사례분석을 

토대로 실현 가능한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아울러 이러한 개선 방안이 적용

될 경우 공익신고제도의 실효성과 신뢰성이 어떻게 제고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효과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공익신고제도의 구조적 재설계 방향을 종합적

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1. 통합거버넌스 프레임

   공익신고제도는 신고의 접수에서 조사, 보호, 보상, 회복, 사후 통제에 이

르기까지 다양한 기능적 요소가 연속적으로 작동하는 절차적·제도적 체계이

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이러한 기능들이 유기적 구조로 설계되지 못하고, 각 

기능이 개별 제도 단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는 신고

자 보호의 실효성 저하, 보상 결정의 지연, 회복 지원의 부재, 기관 간 역할 

중복 또는 공백 등과 같은 구조적 병목을 반복적으로 초래해 왔다. 이러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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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제도의 개별 규정을 보완하는 방식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고, 공익신고

의 전 과정을 하나의 통합된 구조 속에서 재구성하는 분석틀이 필요함을 시

사한다.

   본 연구는 제3장에서 분석한 161건의 사례 자료, 12건의 판결·결정문에서 

확인된 문제를 종합하여 공익신고제도를 구성하는 다섯 개의 핵심 기능 축, 

즉 “기준–보호–보상–회복–통제”의 통합거버넌스 프레임을 귀납적으로 도

출하였다. 이 프레임은 공익신고가 단순한 법률 행위가 아니라, 규범적 기준

의 명확화, 신고자 보호의 집행력 강화, 보상 체계의 실효적 작동, 신고 이후

의 심리·사회적 회복 지원, 그리고 제도 운영에 대한 통제와 책임성 확보라는 

다층적 요소들이 상호 연결되어야 비로소 실효성을 갖는다는 점을 구조적으

로 설명한다.

   첫째, 기준(Standard-Setting)의 기능은 공익신고의 범위, 적법성, 정당성, 

요건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신고자가 합리적 신념에 근거해 신고 의사결

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의미한다. 기준이 모호할 경우 신고자

는 법적 위험을 스스로 감수해야 하며, 그 결과 신고 자체가 위축되거나 부적

절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둘째, 보호(Protection)의 기능은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이익 조

치, 신분상·경제적·사회적 보복, 신변 위협 등으로부터 신고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집행력을 포함한다. 보호가 실효적이지 않으면 신고는 

지속될 수 없고, 이 기능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된다.

   셋째, 보상(Compensation)의 기능은 신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금

전적·사회적 보상 체계를 의미하며, 이는 신고의 유인을 강화하고 제도 참여

를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는 보상 결정의 지연, 현

실과 동떨어진 보상액, 과도한 입증책임 등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회복(Recovery)의 기능은 신고 이후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정신

적·관계적·경제적 손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절차적·정책적 장치를 포

함한다. 신고자의 회복이 부재할 경우 공익신고는 개인에게 비가역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로 남게 되어, 제도 참여의 위축으로 이어진다.

   다섯째, 통제(Oversight)의 기능은 제도가 규정된 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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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보상·조사 과정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기관 간 역할 분담은 적절한지 등을 점검하고 책임성을 확보하는 기능이다. 

이는 제도의 실효성을 유지하고 운영 편차를 줄이는 데 필수적이다.

   이 다섯 기능 축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계된 구조를 

이룬다. 기준이 명확해야 보호 조치가 일관되게 집행될 수 있고, 보호가 실질

적으로 작동해야 보상 체계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보상과 회복이 적

절히 이루어져야 신고자의 사회적·경제적 복귀가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전 

과정이 통제 기능을 통해 감독 되지 않는다면 제도는 실효성을 유지할 수 없

다. 즉, 통합거버넌스 프레임은 공익신고제도가 어느 한 요소만 보완해서는 

개선되기 어렵고, 다섯 기능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을 구조

적으로 보여 준다.

   

  2. 명확한 기준

   1) 필요성

   현행 공익신고제도는 신고의 범위, 보호 대상, 신고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

되어 있지 않아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보호 실효성을 저해하고 있다.   

   참여연대 161건 사례분석 결과, 특히 민간부문·하청·비정규직 노동자의 신

고는 법률상 ‘공익침해행위’로 인정되기 어렵거나 신고자 자격이 불명확하다

는 이유로 보호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었다(참여연대, 2023). 또한 

신고를 경험한 면담자 다수는 “신고가 공익인지 사익인지 매번 다투어야 했

고, 그 과정에서 보호 여부가 불확실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호루라기재단, 

2022). 이러한 사례들은 공익신고의 범위·자격·절차의 모호성이 실제 현장에

서 보호의 불안정성으로 직결되고, 결과적으로 신고자의 행동을 위축시키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따라서 공익신고의 

정의와 범위, 절차, 신고 자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제도 실효성 확보의 

필수 조건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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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선 방안

    

   첫째, 신고 범위의 포괄적 규정과 보호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는 공익침해행위를 495개 개별 법률 위반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실제 공익침해 영역은 이보다 훨씬 넓고 다양하다(참여연

대, 2023). 영국의 「공익신고법(PIDA)」, EU의 「공익신고자 보호지침 EU, 

2019」, 독일의 「내부고발자보호법(HinSchG)」24)은 모두 열거식이 아닌 포

괄적 규정을 채택하여 ‘법령 위반’, ‘공공의 안전·건강·환경·재정·인권 침해 위

험’을 광범위하게 포함한다(European Commission, 2023; Hall & Purchase, 

2017).

   또한 이들 국가의 제도는 고용 형태나 법적 신분과 관계없이 신고 자격을 

폭넓게 인정한다. PIDA와 EU의 지침은 정규직뿐 아니라 하도급·파견·용역 근

로자, 플랫폼 노동자, 계약직, 자영업자, 협력업체 종사자, 공급망 관계자, 자

원봉사자, 인턴·연수생까지 보호대상에 포함하며, 감독기구 구성원과 채용 지

원자까지도 공익신고자로 인정한다(European Commission, 2023; 국민권익위

원회, 2020; 김경석, 2013).

   둘째, 신고 절차의 명문화와 다양한 신고 경로의 제도화가 요구된다. 현형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5조에서는 언론과 시민단체 등의 외부 신고를 실질

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반면, 해외의 여러 나라와 제도들에서는 신고 절차와 방식에서 보다 명확

하고 다양함을 볼 수 있다. 영국의 「공익신고법(PIDA)」은 ‘내부신고–외부 

신고–대중 공개’의 3단계 절차를 법률로 명문화하여 단계별 보호 요건과 정

당성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Hall & Purchase, 2017; 박대규, 2023), EU의 

「공익신고자 보호지침 EU, 2019」 역시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신고

자가 독립기관에 직접 외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이우진, 2022). 독

일의 「내부고발자보호법(HinSchG)」은 연방법무청(Bundesamt für Justiz), 

연방금융감독원(BaFin), 연방기업연합감독청(Bundeskartellamt) 등 분야별 전

문기관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독일 연방법무부, 2023), 사안의 특성

24) 독일 연방 법무부. (2023). 「Hinweisgeberschutzgesetz」(내부고발자보호법). 독일 연방법률 공식 데
이터베이스. https://www.gesetze-im-internet.de/hinschg/ (검색일: 2025. 11. 17).



- 130 -

에 맞는 전문적 처리 구조를 제공한다. 

   

   3) 기대효과

   이상의 개선 방안이 실현될 경우, 공익신고제도는 형식적 제도에서 실질적 

권리 보장 체계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법 적용의 포괄성 확대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민간 및 비

정형 고용 영역에서도 공익신고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다(European Commission, 2023; OECD, 2016).

   둘째, 신고 절차의 명문화와 다층적 신고 경로의 제도화는 신고자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제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신고자

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위험 수준에 따라 적절한 채널을 선택할 수 있고, 기

관 역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보호를 거부하거나 책임을 회피할 여지가 줄

어든다. 이러한 구조는 신고자에게는 안정적인 권리 보장 장치로, 행정기관과 

사법부에는 일관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여 제도의 접근성과 신뢰성을 동시

에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Hall & Purchase, 2017; Lewis & 

Vandekerckhove, 2020).

   셋째, 신고 범위와 절차에 대한 법적 해석 기준이 정비되고, 국민권익위원

회가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실무에 정착될 경우, 행정기관과 사법부 

간 판단의 일관성이 높아지고 불필요한 분쟁과 소송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신고자·소속 기관·사법부가 동일한 규범 인식을 공유하는 기반을 제공함

으로써, 신고 이후 장기 분쟁과 불확실성으로 인한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완

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국민권익위원회, 2024; 호루라기재단, 2022).

        

  3. 보호 체계의 집행력 강화

   1) 필요성

   현행 공익신고제도의 가장 심각한 한계는 신고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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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다는 점이며, 그로 인해 보복과 불이익 조치가 구조적으로 반복된다는 사

실이다. 참여연대의 161건 사례분석 결과, 신고자의 성명이 공개되지 않았음

에도 직급, 부서, 담당 업무, 신고 내용의 특수성 등 간접적 단서만으로 신원

이 특정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었다(참여연대, 2025). 이러한 신원 특정은 

해고, 전보, 징계, 승진 배제와 같은 공식적 불이익뿐 아니라 업무배제, 집단 

따돌림, 음해성 소문 유포 등 비공식적 보복으로 즉각 이어졌다. 또 복직 이

후 역할을 부여받지 못해 “자리만 있고 업무는 없는 상태”가 지속되거나, 부

서 행사·회식·소모임 등에서 조직적으로 배제되는 등 관계적 피해가 반복적으

로 확인되었다(호루라기재단, 2022).

   또한 2018년 도입된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는 중요한 제도적 진전임에도 불

구하고(박대규, 2023), 현장에서는 비실명 대리신고제도의 도입 이후에도 여

전히 신분 노출과 불이익 조치가 발생하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

21조의2는 불이익 조치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한액이 3천

만 원이고 연간 부과 횟수가 2회로 제한되어 있어, 사실상 연간 최대 6천만 

원 수준의 금전적 제재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기관 또는 사용자 측이 

일정 수준의 비용을 감수하면 보복 조치를 계속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둔다

는 점에서 실효성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 참여연대 사례에서도 다수

의 신고자가 불이익과 신고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해 보호가 

거부되었으며, 일부 사건에서는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와 같은 역고소

로 장기간 법적 분쟁에 노출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참여연대, 2025).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년~2024년)간 신변 

보호를 신청한 신고자는 총 108명에 달했으나, 이 중 23명(약 21.3%)만이 보

호조치를 인용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 2025). 이는 신고자로

부터 실제 신변 위협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승

인되는 보호 범위는 제한적이라는 점을 보여 준다. 또한 현행 제도는 공익신

고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신고 내용이 사실로 입증되었는지 여부, 즉 결과 중

심의 판단 구조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반면 영국(PIDA), 미국(WPA), EU의 「공익신고자 보호지침 EU, 2019」 

등은 신고자가 신고 당시 ‘공익침해를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근거’를 보유



- 132 -

했는지를 보호의 핵심 기준으로 삼는다(European Commission, 2023). 이 접

근은 조직 내부의 정보 비대칭성과 신고자의 위험 상황을 고려할 때 보호 체

계가 갖추어야 할 현실적 기준으로 평가된다. 또한 EU의 「공익신고자 보호

지침 EU, 2019」과 독일의 「내부고발자보호법(HinSchG)」은 신고 후 불이

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신고 행위와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법

률에 명문화하고 있으며, 이는 신고자에게 과도한 입증 부담이 전가되는 구조

적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이다(Šepec, 2020; 독일 연방법무부, 2023). 

이러한 국제 기준과 비교할 때, 한국의 보호 체계는 신원 보호의 한계, 불이

익의 은밀성, 입증책임의 전가 등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신고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여전히 미흡함을 확인할 수 있다.

   2) 개선 방안

   신고자 보호 체계의 개선은 실제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취약 지점

을 중심으로 보호의 범위와 강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에서 접근할 필

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보호제도의 형식적 요건과 실제 작동 간의 간극을 줄이

고, 신고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

다.

   첫째, 불이익 발생에 대한 법적 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현재는 신고자가 불이익과 신고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

다. 하지만 실제 사례에서는 전보, 업무조정, 평가절하, 관계적 배제 등 은밀

한 방식으로 불이익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이에 대한 입증이 매우 어렵

다(참여연대, 2025; 호루라기재단, 2022). 따라서 신고 이후 인사상 불리한 

조치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고와 관련된 것으로 우선 추정하고, 사용자가 신

고와 무관하다는 점을 소명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입증 구조를 조정한다면, 신

고자의 구조적 열위를 보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 보호명령의 집행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제재 구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행 이행강제금 규정은 상한과 부과 횟수

가 제한적이어서 기관이나 사업주가 일정 수준의 경제적 부담만 감수하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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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상 보복을 지속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박대규, 2023). 이에 이행강제

금의 상향 조정,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부과, 보호명령 위반 시 형사책임 부

과 등 제재 수준의 실질적 강화가 요구된다. 나아가 보복행위에 대한 형사적·

행정적 처벌을 강화하고, 위반 기관에 대한 제재부과금·공표제도·감사 의무화 

등 적극적 법 집행을 확대함으로써, 보호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또

한 복직이나 직무 복귀 명령과 같은 적극적 구제 수단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

를 위반하는 경우 즉각적인 사법적 통제(가처분, 집행정지 등)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정비한다면 신고자가 장기간의 분쟁과 불안정 상태에 방치되는 문제

를 크게 완화할 수 있다(Defender of Rights, 2017; Gobert & Punch, 

2003).

   셋째, 신고의 적법성과 보호 여부를 판단할 때 결과 중심 기준에서 벗어

나, 신고 당시의 ‘합리적 신념’을 명시적 기준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제도는 신고 내용이 사후적으로 사실로 입증되었는지 여부에 과도하게 초점

을 두는 경향이 있으며, 그 결과 위반행위가 최종 확인되지 않거나 일부만 인

정된 경우 신고자 보호가 축소되거나 부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참여연

대, 2025). 반면 영국의 「공익신고법(PIDA)」, EU의 「공익신고자 보호지침 

EU, 2019」, 독일의 「내부고발자보호법(HinSchG)」 등은 신고자가 신고 당

시 공익침해가 존재한다고 합리적으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를 핵심 판

단 기준으로 삼고, 이후 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보호를 부여하는 구조를 채택

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23). 우리나라 역시 공익신고의 인정 기

준을 신고자의 선의와 합리적 판단 근거에 두고, 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보호 

자격이 유지된다는 점을 법률과 가이드라인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3) 기대효과

   이상의 개선 방안은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체계가 실

제로 보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조적 취약 지점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러한 조치들이 도입될 경우 신고자 보호 체계는 명목적 제

도에서 실질적 권리구제 장치로 전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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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불이익 추정 규정의 도입은 입증 부담을 신고자에게 과도하게 전가

하는 기존 구조를 완화하여, 실제로 보복이 발생했음에도 입증하지 못해 보호

받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는 기반이 된다. 이는 신고자의 절차적·심리적 부

담을 낮추어 침묵을 초래하던 보복 위험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OECD, 2016; TI, 2021).

   둘째, 보호명령 등의 집행력 강화와 신속한 구제 절차는 신고 이후 장기간 

불안정 상태에 놓이는 문제를 줄이고, 보복행위가 즉각적인 제재로 이어진다

는 규범을 조직 내부에 명확히 정착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는 보복의 비용을 

높여 억제 효과를 강화하며, 공익신고를 조직적 일탈이 아니라 정당한 공공책

무로 인식하게 하는 문화적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Defender of Rights, 2017; 

European Commission, 2023).

   

  4. 보상 체계의 실질적 작동

   1) 필요성

   공익신고자가 직면하는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신고 이후 발생하는 소득 

상실과 생활 기반의 붕괴이다. 많은 신고자들이 전보, 배제,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경험한 뒤 장기간 실업 상태에 놓였으며, 그 과정에서 생계 악화, 가

족 해체, 건강 악화로 이어지는 중대한 후유증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호루

라기재단, 2022). 이는 신고자가 감수하는 경제적·사회적 위험이 단순한 직업 

상실을 넘어 삶의 지속 가능성 자체를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 준다. 

또 보상금·구조금 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신고자들은 절차 지연, 

심사 기준의 불명확성, 낮은 지급액 등으로 인해 실질적 보상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호루라기재단, 2022). 이처럼 신고자가 부담한 위험과 

국가가 제공하는 보상 장치 사이의 간극은 제도 신뢰와 이용 가능성을 저해

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해외 주요국은 임시 구제와 실질적 손실 보전을 신고 활성화의 핵심 요소

로 설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보상 체계는 실제 피해 규모와 회복 필요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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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제도적·현실적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OECD, 2016; 김기

선, 2014; 박대규, 2023). 이러한 구조에서는 신고자의 경제적 안전망이 충분

히 확보되지 않아, 공익신고가 개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위험한 행위

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2) 개선 방안

   공익신고 보상 체계의 핵심 문제는 법적 근거의 부재가 아니라, 이미 마련

된 제도가 충분히 집행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데에 있다. 보상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부족과 낮은 운영 강도로 인해 제도의 

목적이 약화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보상 체계 개선의 출발점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 보다, 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현행 보상 제도를 실질적

으로 집행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강화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첫째, 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인식과 집행 태도에 대한 전면적 재점검이 

필요하다. 법률이 정한 보상금 제도가 현실에서 기능하도록 보상금 산정 구조

를 현실화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시행령 제23조에 근거한 보상심의위원

회가 형식적 절차를 넘어 실질적 심의·결정 기구로 작동하도록 운영 방식을 

정비해야 한다. 지난 14년간 국민권익위원회가 지급한 보상금은 보상금 지급 

대상 금액의 5.7%에 불과하고, 건당 평균 지급액도 약 220만 원 수준에 그치

고 있다(<표 2-8> 참조). 법률이 상한을 최대 30%까지 허용25)하고 있는 것

에 비하면 너무 낮은 지급 비율이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이 법규정의 부재라

기보다 제도를 소극적으로 운용해 온 관행에 있음을 보여 준다. 현행 구조금 

제도 역시 유사한 한계를 보여 준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는 육체

적·정신적 치료비, 이사 비용, 쟁송 비용, 임금 손실액 등 다양한 피해 유형을 

구조금 지급 사유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최근 3년(2022~2024년)간 실제 지

급 실적은 8건에 총 2,553만 원에 불과하다(국민권익위원회, 2025). 이는 제

도가 법률상 존재하더라도, 신청 요건에 대한 과도한 엄격 해석과 심사 지연, 

절차적 불확실성이 결합될 경우, 공익신고자의 긴급 생계 위기를 완화하기 위

25)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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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임시 구제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

라서 법률이 열거한 피해 항목을 기준으로 일정 수준의 정액·정률 지급 기준

을 명확히 설정하고, 긴급성이 인정되는 사안의 경우 위원장 직권에 의한 우

선 지급 절차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운용 원칙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박

대규, 2023).

   둘째, 보상과 구조금 지급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가칭)공익신

고자 보호 기금’ 설치를 제안한다. 이재일(2015)과 이희갑(2020)은 공익신고

로 인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또는 민간 부문에서 회수된 재정적 이익(과징

금, 환수금, 벌금 등)의 일정 비율을 별도의 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제안

한 바 있다. 실제로 미국의 「부정청구방지법(FCA)」과 증권거래위원회(SEC)

의 신고자 보호 프로그램은 회수 재원을 기반으로 보상 재원을 충당함으로써 

10~30% 수준의 실질적 보상비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재원 구조가 제도

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임을 보여 준다(Moberly, 2007). 

우리나라 또한 법률상 보상 상한을 30%까지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제 지급 

수준이 매우 낮은 현실을 고려할 때, 안정적이고 목적지향적인 재원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3) 기대효과

   보상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될 경우, 공익신고자가 신고 이후 직면하는 

생계 위기와 경제적 불안정이 구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 참여연대 161건 

사례와 신고자 다수는 반복적으로 확인된 장기 실업, 소득 공백, 가족·관계망 

붕괴 등의 피해는 적시에 지급되는 보상금·구조금이 마련될 경우 상당 부분 

경감될 수 있다(참여연대, 2025; 호루라기재단, 2022). 이는 신고자의 경제적 

기반을 회복시키고, 신고 직후의 급격한 위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충하는 효

과를 제공한다. 또한 보상금 산정 기준이 재정 환수액 중심의 형식적 구조에

서 벗어나 신고자의 기여도, 피해 규모, 공익성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현실

화된다면, 공익신고는 개인에게 과도한 위험을 전가하는 행위가 아니라 사회

적 가치를 창출하는 정당한 시민적 행위로 재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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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의 기대 손실을 줄이고,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신고 활성화로 이

어질 가능성이 높다(OECD, 2016).

   구조금 지급의 신속화와 기금 기반 재원 확보가 이루어질 경우, 미국 「부

정청구방지법(FCA)」과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신고자 보호 프로그램이 보

여준 것처럼 기금의 안정성이 보상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핵심 요

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Moberly, 2007; 권수진·윤성현, 2016). 이는 우리나라 

제도가 현재 보상금 평균 220만 원, 구조금 3년간 8건 지급이라는 한계를 넘

어서 제도적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기반이 된다(국민권익위원회, 2025). 

아울러 보상·구조금 체계가 재취업 지원·직업훈련·사회보험 유지 등 장기적 회

복 정책과 연계될 경우, 공익신고 이후 반복적으로 나타난 경력 단절과 사회

적 낙인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이는 공익신고를 단기적 금전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복귀를 지원하는 포괄적 보호 체계로 확장하는 것으로, 국제적 

기준이 제시한 보호·회복 패러다임과도 일치한다(Lewis & Vandekerckhove, 

2015; OECD, 2016).

   

  5. 심리·사회적 회복 지원

   1) 필요성

   공익신고자들은 법률상 보호조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신고 이후 심리

적·사회적 회복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참여연

대의 161건 사례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18%(29건)만이 불이익 조치를 

경험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82%는 두 가지 이상의 불이익을 중복하여 겪은 

것으로 확인되었다(참여연대, 2025). 불이익은 해고, 전보, 징계와 같은 공식

적 조치뿐만 아니라, 맞고소, 따돌림, 업무배제, 소문 유포 등 비공식적·관계

적 조치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누적적·다층적 불이익 구

조는 신고자에게 단일 사건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심리·사회적 손상

을 초래한다. 다수의 신고자들은 복직 이후에도 “자리만 있고 업무는 없는 상

태”, “부서 회식과 조직 활동에서의 지속적 배제” 등 조직 내 고립을 경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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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로 인해 우울, 불안, 공황 증세 등 정신건강 악화가 반복적으로 나타

났다. 일부 사례에서는 정신과 전문 치료와 장기적 상담이 필요한 상태였고, 

자살 충동을 경험했다고 진술한 신고자도 있었다(호루라기재단, 2022). 이러

한 심리적 피해는 대인관계 회피, 사회적 위축, 조직 적응 실패 등 장기적 기

능 저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단순한 불이익 조치 이상의 구조적 손상으

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구조는 공익신고가 단순히 직업적 불이익에 그치지 

않고, 삶의 기반을 위협하는 심리·사회적 위기로 전개된다는 점을 보여 준다. 

특히 불이익은 단발적이 아니라 복합적·연속적 형태로 발생하기 때문에 신고

자는 장기간의 소송, 조직 내 낙인, 관계망 붕괴 등 복합적 스트레스 요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 이는 현행 제도가 신고자의 실제적 회복을 보장하기에

는 구조적으로 부족함을 의미한다. 또한 심리·사회적 손상은 경제적 피해와 

달리 정량화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기 때문에, 오히려 회복 지원에 대한 공적 

개입의 필요성이 더 크다. 신고자가 겪는 정서적 소진, 관계적 고립, 조직 적

응 실패는 장기적 생계와 사회적 기능을 직접적으로 저해하지만, 현행 제도에

서는 이러한 비경제적 손상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거나 지원하는 장치가 충분

하지 않다.

   따라서 공익신고자의 회복 지원은 단순한 법적 보호를 넘어 심리적 안정, 

사회적 재통합, 조직 내 역할 복원 등 다층적 회복을 포괄하는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즉,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치료 지원, 가족 상담, 

관계 회복 프로그램, 조직 적응 코칭, 동료·관리자 대상 교육 등 통합적 회복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 기존 연구에서도 심리·사회적 지원 체계의 결여는 신

고자 보호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신뢰성을 약화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반복적

으로 지적되고 있다(OECD, 2016; 박대규, 2023).

   2) 개선 방안

   공익신고자의 심리·사회적 회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회복 지

원을 국가의 명확한 책무로 규정하고, 이를 실질적 정책 수단으로 구현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회복 지원은 보호·보상과는 구별되는 독자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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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으로서, 신고 이후 발생하는 심리적 손상, 관계 파탄, 생계 불안 등 복합적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다층적 장치로 구성되어야 한다.

   첫째, 공익신고를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로 재정립하는 규범적 원리를 제도

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공익신고법(PIDA)」, EU의 「공익

신고자보호지침 EU, 2019」, 독일의 「내부고발자보호법(HinSchG)」 등은 

공익신고를 단순한 개인 선택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시민적 

의무로 규정하고, 그 의무를 수행한 신고자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위치 짓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9; Lewis, 2001; 독일 

연방법무부, 2023). 이러한 관점은 공익신고자를 조직 질서를 교란한 문제 인

물이 아니라, 공공성을 수호한 시민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의 토대가 되며, 

심리·사회적 회복 지원을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 보장의 일

환으로 이해하도록 만드는 규범적 기준이 될 수 있다(박대규, 2023).

   둘째, 공익신고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완화하고, 공익적 행위에 대한 사

회적 존중을 확산하기 위한 인식 개선·홍보 정책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EU의 지침은 회원국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정보 제공과 인식 제고

를 위한 캠페인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고자에 대한 부

정적 이미지 대신 공적 감시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시민으로서의 이미지를 

확산하고자 한다(European Commission, 2019). 우리나라에서도 중앙행정기

관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공익신고의 의미, 신고자의 기여, 보호·회복 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장기적 홍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학교·군·

공공부문의 교육과정에 공익신고와 신고자 보호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OECD, 2016; 박대규, 2023).

   셋째, 공익신고자의 심리·사회적 회복을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단계

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공익신고자는 해고, 전보, 

징계 등 공식적 불이익뿐 아니라, 따돌림, 관계 단절, 낙인 등 비공식적 피해

가 복합적으로 누적되는 과정에서 우울, 불안, 공황, 대인기피 등 심각한 심리

적 손상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참여연대, 2025; 호루라기재단, 2022). 이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정책은 단순한 법률 지원과 경제적 보상에 그치지 않고, 

정신건강 상담과 치료비 지원, 가족 상담, 관계 회복 프로그램, 조직 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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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코칭 및 관리자·동료 교육 등 다층적 회복 지원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3) 기대효과

   심리·사회적 회복 지원 체계가 구축될 경우, 공익신고자들이 신고 이후 경

험하는 장기적 손상이 구조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연대 161건 

사례와 신고경험자 다수가 반복적으로 우울·불안·공황 증상, 관계 단절, 조직 

내 고립, 장기적 사회적 위축 등은 주로 다층적 불이익과 사회적 낙인에서 비

롯된 것으로 나타났다(참여연대, 2025; 호루라기재단, 2022). 이러한 상황에

서 상담·치료 지원, 가족 지원, 조직 복귀 코칭 등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신고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재적응이 촉진될 뿐 아니라, 장기적 

정신적 후유증의 누적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공익신고를 시민적 의무이자 공익적 기여로 재정의하는 규범적 기반

이 강화되면, 신고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완화하고, 신고자의 정당성을 제

도적으로 인정하는 문화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영국·EU·독일 사례에서 확

인되듯, 공익신고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인식 개선 정책은 신고자를 조직의 

이탈자나 문제 제기가 아닌 공공의 이익을 수호한 시민으로 위치 짓는 효과

를 가져왔으며(European Commission, 2019; Lewis, 2001), 이는 한국에서도 

신고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줄이고 장기적 사회적 회복을 촉진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OECD, 2016).

   나아가 사회적 인식 개선과 회복 지원 체계의 결합은 공익신고제도 전반

의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신고자가 법적 보호 외에도 사회적 지

지와 제도적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때, 신고 이후의 불확실성과 기대 손실이 

크게 감소하며 이는 곧 신고 의지의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박대규, 

2023). 해외에서도 심리·사회적 회복 지원 체계가 활성화된 국가일수록 공익

신고 비율이 높고 장기적 제도 신뢰가 강화된 것으로 보고된다(Lewis & 

Vandekerckhove,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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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운영체계의 통제 강화

   1) 필요성

   공익신고제도의 실효성은 신고 접수, 조사, 보호 결정, 보상 심의, 사후 관

리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이 하나의 일관된 원칙과 책임 구조 아래에서 운영

되는가에 의해 좌우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분석한 참여연대 161건 사례, 

그리고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현행 제도는 이러한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

리·조정·감독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다시 말해, 법률과 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제로 작동하게 만들 

통제 메커니즘이 부재하거나 취약하다는 점이 구조적 한계로 확인된다(참여연

대, 2025; 호루라기재단, 2022).

   우선, 신고에서 최종 종결까지 이어지는 처리 기간과 절차상의 병목은 운

영체계 통제 부재의 대표적 결과이다. 권수진·윤성현(2016)의 연구에 따르면, 

공익신고 접수 이후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소요된 기간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19명 중 7명은 5년 이상이 걸렸다고 응답하였고, 최장 12년에 이르는 사례도 

보고되었다. 참여연대 사례분석에서도 신고가 여러 기관을 거치며 지연되거

나, 조사·보호·보상 단계 간의 연계가 끊겨 사건이 장기간 계류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참여연대, 2025). 이는 어느 단계에서, 어떤 기관의 책

임하에 사건이 처리되고 있는지, 지연과 누락이 발생했을 때 누가 이를 시정

할 권한을 가지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 준다. 이러한 시간적 병목

과 책임의 공백은 곧 신고자의 피해 장기화와 제도 신뢰의 약화로 이어진다.

   불이익 조치 금지에 관한 집행과 사후 관리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나타난

다. 현행 법제는 해고, 전보,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에서는 제재 

수준이 낮고, 반복 위반에 대한 체계적 점검과 사후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

지 못하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 2025; 박대규, 2023). 보호 결정 이후에도 

조직 내에서의 따돌림, 업무배제, 평가 절하 등 비공식적 보복이 계속되었음

에도 이에 대한 후속 조치나 제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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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2025; 호루라기재단, 2022). 이는 불이익 금지 규정의 존재만으로는 충

분하지 않으며, 실제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시 

강제력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행정적 집행력과 감독 기능이 결여되어 있

음을 시사한다.

   보상과 구조금 제도의 운영 역시 통제 부족의 문제를 드러낸다. 법률상 보

상금과 구조금은 신고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단기적 생계 위기를 완화

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지급률과 지급액, 심사 속도

는 제도의 취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국민권익위원회, 2025; 

김기선, 2014). 특히 보상심의위원회와 구조금 심사 절차가 어떠한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사건 간 편차는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한 외부적·내부적 

통제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는 형식적으로 존재하지만 신고

자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낮은 제도로 인식될 위험이 크다.

      

   2) 개선 방안

   현재와 같이 기관별로 처리 기준과 속도가 다르고, 보호조치와 보상·구조

금 절차가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구조에서는 단계별 병목과 책임의 공백이 반

복될 수밖에 없다(권수진·윤성현, 2016). 이러한 구조적 단절은 신고자의 장기

적 불안정과 제도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지는 핵심 원인이므로, 이를 근본

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운영과 강한 집행력을 갖춘 독립기구의 설

립이 필수적이다. 독립기구의 필요성은 단순한 조직 확대가 아니라, 공익신고

의 보호·보상·회복·통제라는 핵심 기능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지위와 

집행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 있다. 현행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

부 내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인사와 예산에서 독립성이 제한되고, 조사·보

호명령 집행력 및 기관 간 조정 권한에서도 구조적 제약을 가진다. 이러한 한

계는 공익신고 사건의 신속한 처리, 피해자 보호, 기관 간 조율과 같은 실질

적 기능 수행에 장애가 된다. 따라서 독립기구는 조사권, 자료요구권, 보호 명

령권, 시정 권고권, 즉시 구제 명령권 등 강력한 집행 권한을 보유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헌법기관 또는 준헌법기관 수준의 법적 지위를 갖추



- 143 -

어야 한다(박대규, 2023).

   이러한 필요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제도적 모델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적

합하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두 합의제 구조를 채택하고 있

지만, 두 기관의 본질적 차이는 합의제 자체가 아니라 그 합의제가 보장하는 

독립성의 수준에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부의 인사·예산 통제하에 있는 

중앙행정기관인 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임기 보장, 해임 제한, 독립예산 편성 

등 강한 독립성을 갖춘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운영되며 정치적 중립성이 제

도적으로 보장된다. 공익신고제도의 특성상 정치적 영향력 차단, 중립적 보호·

보상 집행, 기관 간 간섭 방지가 핵심이므로, 인권위 모델이 독립기구 설계의 

기준으로 적합하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와 제6조~12조의 독립

성 장치에도 부합한다. 이러한 제도적 방향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국민권익

위원회를 별도의 독립기구로 격상한 ‘(가칭)공익신고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한

다. 공익신고위원회는 독립성·전문성·집행력을 강화하여 공익신고제도를 일원

적으로 운영하는 국가적 컨트롤타워로 기능하도록 설계된다. 공익신고위원회

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독립성 장치를 준용해 위원 임기 보장, 해임 제한, 독

립예산 편성 등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정치적 영향력과 행정부 내부 간섭으

로부터 자유로운 운영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이와 같은 법적 위상과 독립성 확보를 전제로 할 때, 공익신고위원회는 세

부적인 조직도나 부서 설치를 지나치게 구체화하기보다, 공익신고제도의 실효

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능을 중심으로 구성 원칙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특

히 신고 접수와 정보 관리의 일원화, 조사 과정의 신속성과 적정성 확보, 불

이익 조치에 대한 실질적 보호조치 집행, 보상·회복 지원 체계의 일관성 강

화, 그리고 기관 간 절차 조정과 통제를 담당할 수 있는 기능적 체계가 확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능들은 독립기구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구조적 요건

이며, 조직의 세부 구성과 운영 방식은 향후 입법 과정과 국가적 논의를 통해 

보다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 144 -

   3) 기대효과

   공익신고위원회 설치를 통해 운영체계의 통합성과 집행력을 강화할 경우, 

공익신고제도 전반에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절차적·제도적 효과가 기대된다.

   첫째, 신고 처리의 신속성과 예측 가능성이 크게 향상된다. 통합된 접수·

조사·보호 체계는 사건이 여러 기관을 순환하며 지연되는 기존 문제를 해소하

고, 처리 단계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장기간 계류와 절차 누락 가능

성을 최소화한다. 이는 신고자의 시간적·정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고 이후 

과정이 일정한 표준 절차에 따라 운영됨으로써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크게 

높인다(권수진·윤성현, 2016).

   둘째, 불이익 조치 금지 규정의 실질적 집행이 가능해진다. 독립기구가 상

시 모니터링과 통제 권한을 가지게 되면, 법령상 규정된 보호조치가 단순 선

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조직 내부에서의 비공식적 보복까지 포함해 실질적으

로 집행될 수 있다. 이는 신고자가 경험했던 따돌림, 업무배제, 인사상 불이익

의 반복을 방지하고,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기반이 된다(호루라기재

단, 2022).

   셋째, 보상·구조금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강화된다. 보상금과 구조금 

지급 과정의 일관성 있는 기준 확립, 심사 절차의 통제, 심사 속도의 개선을 

통해 제도는 보다 투명하고 신뢰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 이는 신고

자의 경제적 손실 회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뿐 아니라, 제도의 예측 가능성

을 높여 공익신고 의지를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국민권익위원회, 2025; 

김기선, 2014).

   넷째, 기관 간의 중복 조사 및 책임 회피를 방지하고 제도 운영의 일관성

이 확보된다. 기존에는 사건이 복수 기관을 경유하며 서로 다른 판정 기준이 

적용되거나, 각 기관이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었다. 독립기구

가 단일 통제 축을 형성하면 이러한 비효율이 제거되고, 국가 차원의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어 공익신고제도 전반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진다.

   다섯째, 공익신고 문화의 확산과 제도 신뢰 회복이 가능하다. 보호·보상·회

복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독립기구가 운영될 경우, 공익신고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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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인식이 완화되고 신고 행위가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재정립될 수 

있다. 이는 제도 신뢰성을 높일 뿐 아니라, 공공과 민간 영역 전반에서 내부 

부패 예방과 조직 투명성 강화라는 긍정적 파급효과를 창출한다(박대규, 

2023).

   여섯째, 국가적 통제·감독 수준이 강화되어 공익침해행위 예방 효과가 증

대된다. 독립기구의 지속적 모니터링과 감독은 단순한 사후적 구제가 아니라, 

사전 예방적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이는 공익침해행위 발생 가능성

을 줄이고, 사회 전반의 공적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종합하면, 공익신고위원회 설치는 단일 기관의 확대가 아니라 공익신고제

도의 작동 기반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하는 조치로서,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 확

보, 절차적 공정성 강화, 제도 신뢰 회복, 부패 예방 효과 증대로 이어지는 

다층적 성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는 공익신고제도가 법률상 규정된 형식적 제

도를 넘어, 실제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기 위한 필수적 전제 요건이 된다.

<표 4-1> 공익신고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구분 문제점 개선 방안

명확한 기준

열거식 법률체계로 인해 현대적 
위험을 포괄하지 못함, 신고 범
위, 대상, 절차 등에 대한 기준
의 불명확 

신고 범위 포괄화, 신고자 및 
보호 대상 확대, 내부–외부–공
개 3단계 절차 명문화

보호 체계의 
집행력 강화

불이익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  
신변보호 미흡, 반복되는 신변 
유출과 계속되는 불이익

입증책임 전환, 신속 보호명령, 
독립 신고 채널 도입, 신변유출
자 처벌 강화, 신변보호 협력체
계 구축

보상 체계의 
실질적 작동

낮은 지급률(5.7%)과 처리의 장
기화, 실직적 소득 감소, 소송 
비용 등 경제적 피해 전가

법정 상한(최대 30%)에 근접한 
보상 실천, 신속 지급 절차, ‘(가
칭)공익신고자 보호 기금’ 설치

심리·사회적 
회복 지원

우울·불안·고립 등 심리·사회적 
피해의 반복, 상담·치료·재취업 
등 회복 지원 체계 부재

상담·치료·재취업 프로그램 도
입, 사회적 낙인 완화, 장기 경
력 회복 지원

운영체계의 
통제 강화

접수·조사·보호·사후조치 전 과
정에서 지연, 책임 분산, 집행력 

국가인권위원회 수준의 독립성 
및 집행력을 갖춘 ‘(가칭)공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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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제점 개선 방안

부족, 입증책임 전환, 신속 보호
명령, 독립 신고 채널 등이 실
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함

고위원회’ 설치, 신고 전 과정 
통합관리, 조사 감독, 보호 집
행, 보상 절차 개선 등 기능 중
심의 운영체계 구축

종합 
통합거버넌스 프레임 제시: 공익신고제도를 기준·보호·보상·회복·통
제의 다섯 기능 영역으로 재구조화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기본 틀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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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는 참여연대 161건의 공익신고 사례, 12건의 판결·결정문,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 공익신고제도의 실제 작동 양상과 

구조적 문제를 다층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실증자료 분석과 함께 제2장에

서 제시한 국민권익위원회 통계자료 및 관련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공익신고제도의 핵심 기능은 “기준–보호–보상–회복–통제”라는 다섯 

개의 축으로 구조화될 수 있음을 귀납적으로 확인하였다. 본 절의 연구 결과 

요약은 이와 같이 도출된 통합적 분석틀을 중심으로 각 기능 영역에서 나타

난 병목과 제도적 한계를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명확한 기준’ 측면에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공익신고의 범위·자

격·절차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여러 기준의 모호

성과 불일치가 나타났다. 161건 사례 중 공익 침해 여부 혹은 신고자 자격 

판단이 일관되지 않아 보호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여러 차례 확인되었다. 또한 

판결·결정문 분석에서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실관계를 가진 사건임에도 언론

제보의 공익신고 인정 여부가 다르게 판단되는 등 절차적 예측 가능성 부족

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호 체계의 집행력 강화’ 측면에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법률상 

여러 보호 장치가 있으나, 실제 신고자에게는 보호의 불안정성과 보복의 누적

적 발생이 확인되었다. 사례 161건 중 18%(29건)만이 불이익을 경험하지 않

았으며, 82%는 해고, 전보, 징계 등 공식적 불이익과 따돌림, 업무배제, 맞고

소 등 비공식적 불이익을 두 가지 이상 중첩하여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수의 신고자는 복직 이후 “업무 없는 자리 배치”, “조직 활동에서의 지속적 

배제”, “동료와의 관계 단절”과 같은 관계적 고립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으

며, 우울, 불안, 공황 등의 정신적 손상과 심리치료, 상담 이용 경험이 광범위

하게 보고되었다(호루라기재단, 2022). 또 법률상 비실명 대리신고제도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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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된(2018년) 이후에도 신분 특정과 노출이 지속되었다. 게다가 국민권익위원

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동안 신변 보호를 신청한 신고자 

108명 중 23명(21.3%)만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 2025). 이

는 실제 신변 위협이 빈번하게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승인되는 보

호 범위가 매우 제한적임을 보여 준다. 

   셋째, ‘보상 체계의 실질적 작동’ 측면에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보상 체

계는 제도적으로 존재하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작동하고 있

음을 확인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지난 14년(2011~2024년)간 

지급한 보상금은 보상대상가액의 5.7%에 불과하며, 신고 건당 평균 약 220만 

원 수준이었다(<표 2-8> 참조). 이는 법률이 보장하는 ‘최대 30% 보상’과 실

제 지급액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함을 보여 준다. 구조금 지급 실적 역시 

매우 제한적이다. 최근 3년(2022~2024년)간 구조금 지급 건수는 8건, 총액은 

2,553만 원에 그쳤으며(국민권익위원회, 2025), 심층 면담에서도 “구조금 심

사 지연”, “생활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음”이라는 진술이 반복되었다. 

미국의 경우 「부정청구방지법(FCA)」이나「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처럼 성과와 연동한 보상과 임시 구제 장치가 활성화되어 있으나, 우리

나라의 경우 지급률·액수·속도 등 모든 측면에서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넷째, ‘심리·사회적 회복 지원’ 측면에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공익신고 

후 발생하는 심리적·사회적 손상에 대한 체계적 회복 지원은 사실상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161건 사례와 62건 면담자료 모두에서 신고자는 장기 소

송, 조직 내 낙인, 관계망 해체로 인한 우울·불안·공황 등의 정신적 손상을 지

속적으로 경험하고 있었으며, 자살 충동을 고백한 사례도 있었다. 복직 이후

에도 역할 상실과 조직적 고립이 반복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신과 치료·

상담·가족치료 등 심리적 회복 수요는 광범위하였으나,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

하는 체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공익신고자에 대한 

부정적 낙인은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였다.

   다섯째, ‘운영체계의 통제 강화’ 측면에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공익신고 

전 과정에 대한 통합적 관리·감독 기능의 부재가 가장 뚜렷한 구조적 한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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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권수진·윤성현(2016)의 연구에서도 신고 접수부터 사건 종결까지 5

년 이상 소요된 사례가 19명 중 7명에 달했으며, 일부 사례는 최장 12년의 

처리 기간이 확인되었다. 이는 신고의 전 과정에서 지속적 병목 현상이 발생

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제도 전반의 처리 지연이 구조적으로 내재 되어 있음

을 시사한다. 또한 불이익 금지 규정과 이행강제금 제재는 형식적으로 존재하

나, 실제 집행률과 제재 강도는 낮아 보복행위 억제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처리 속도, 보호 명령 인정 기준, 보상·구조

금 심의의 수준 역시 상당한 편차를 보였으며, 이를 일관되게 조정·관리할 중

앙 통제 기능의 부재로 인해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통일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익신고제도가 개별 기관의 재량과 운영 관행에 

과도하게 의존함으로써 전체 제도 체계의 통합성과 지속성이 약화되고 있음

을 의미한다.

제 2 절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참여연대 161건 사례, 12건의 판결·결정문, 그리고 국민권익위

원회 통계 및 국내외 선행연구를 종합 분석하여 공익신고제도의 구조적 한계

를 “기준–보호–보상–회복–통제”라는 다섯 기능 축으로 정리하였다. 이러

한 분석을 토대로 도출되는 정책적 시사점은, 단순한 법률 조문의 보완을 넘

어 제도의 작동 방식과 국가의 집행 의지를 재구성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추

어질 필요가 있다.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제도의 정비보다 우선되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이다. 공익신고제도

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제도 자체의 보완이 

아니라 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적 의지 강화라는 점이다. 본 연구의 분

석 결과는 공익신고제도의 성패가 제도 설계나 법률 규정의 추가 여부보다, 

이를 실제로 집행하고 운영하려는 정부와 권익위의 의지와 집행 강도에 의해 

좌우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 준다.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2020∼2024년) 동안 신변 보호를 신청한 신고자는 108명이었으나, 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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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조치를 인용 받은 사람은 23명(21.3%)에 불과했다(국민권익위원회, 

2025). 이는 신변 위협이 제기되는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제

도적으로 승인되는 보호가 극히 제한적임을 의미한다. 보상과 구조금 제도에

서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된다. 지난 14년(2011~2024년)간 지급한 보상금은 

보상대상가액의 5.7%에 불과하며, 건당 평균 약 220만 원 수준이다(<표 

2-8> 참조). 더 나아가 최근 3년(2022∼2024년)간 지급된 구조금은 총 8건, 

2,553만 원에 불과해, 법률이 예정한 긴급 생계 보호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 준다(국민권익위원회, 2025).

   이러한 결과는 공익신고자의 보호·보상·회복 체계의 한계가 법적 근거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 제도가 엄격한 기준과 미약한 집행 관행 속에 방치되어 

있다는 데 기인함을 시사한다. 정책적 의지가 신고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 정부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2013년 정부가 불량식품 단속 강화와 연계

해 신고포상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을 때, 관련 신고 건수가 단기간에 크게 

증가한 사례는 보상금 규모의 미세 조정보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 메시지와 

집행 의지가 신고 건수 변화에 더 결정적 요인임을 보여 준다(국민권익위원

회, 2015; 권수진·윤성현, 2016). 결국 공익신고제도의 정상적 작동을 위해서

는 제도 개정 이전에 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

자를 보호하겠다는 명확한 정책 방향과 적극적인 집행 의지를 제도 운영 전

반에 반영해야 한다. 이는 제도의 실효성뿐 아니라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

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선행적이고 핵심적인 정책적 시사점이다.

   둘째, ‘포괄적 법률 적용과 기준의 명확화’이다. 공익신고의 범위와 대상을 

규정하는 현행 제도는 개별 위반 법률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공익침해행위를 충분히 포섭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

닌다. 이와 별도로 참여연대 161건 사례분석 결과, 민간 부문, 하청·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등은 공익침해행위의 인정 여부나 신고자 자격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보호 범위 밖에 놓인 사례가 적지 않게 확인되었다(참여연대, 2025). 

또한 언론제보나 시민단체 제보 등 외부 신고의 경우, 법률상 인정 범위가 협

소하여 사실상 제도 외부에서 처리되거나, 보호 여부가 불명확한 회색지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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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무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영국의 「공익신고법(PID

A)」, EU의 「공익신고자보호지침 EU, 2019」, 독일의 「내부고발자보호법

(HinSchG)」은 개별 법률의 열거보다는 포괄적 기준을 중심으로 보호 대상

을 설계하고 있다. 특히 이들 제도는 신고 내용이 사후적으로 모두 입증되지 

않더라도, 신고 당시 신고자가 공익침해를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근거를 가

지고 있었는지를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아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European 

Commission, 2023). 이는 조직 내부의 정보 비대칭성과 신고자의 취약한 지

위를 고려하여, 결과 중심이 아니라 신고 당시의 인식과 공익성을 기준으로 

보호 여부를 결정하는 합리적 설계로 평가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공익신고의 범위와 기준을 개별 위반 법률의 열거

식 구조에 한정하기보다, 공익침해의 위험성과 신고자의 합리적 신념을 중시

하는 포괄적 포섭과 해석 원칙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환은 공

익신고를 단순한 조직 내부 문제 제기가 아니라 시민의 정당한 공적 감시·참

여 행위로 재정의하고, 신고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기반을 제공한다.

   셋째, ‘보호 체계의 집행력 강화’이다. 공익신고자 보호에서 정책적으로 가

장 시급한 과제는 새로운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보호 

장치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집행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 참여연대의 161건 사

례분석 결과, 전체의 82% 이상에서 두 가지 이상의 불이익이 중복 발생하였

으며, 해고, 전보, 징계 같은 공식 조치뿐 아니라 맞고소, 업무배제, 따돌림, 

소문 유포 등 비공식적·관계적 보복이 동시에 나타나는 구조가 확인되었다(참

여연대, 2025). 다수의 신고경험자는 복직 이후 업무 미부여, 조직적 고립, 장

기간의 우울·불안·공황 증상, 정신과 치료 이용 등 심리·사회적 손상이 반복적

으로 드러났다(호루라기재단, 2022). 또한 최근 5년간 신변 보호 신청 108건 

중 보호 인용은 23건(21.3%)에 불과하여, 현행 심사 기준과 운영 방식이 신

고자의 구조적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국민권익위

원회, 2025).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가 규정한 이행강제금 

역시 상한액 3천만 원, 연간 2회 부과 한도라는 제약에 따라 실질적 제재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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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미약하다. 신변노출자에게 200만 원의 벌금만 부과된 ‘제약회사의 리베

이트 신고 사건 사례(<표 3-14> 참조)’처럼, 법정 상한(제30조, 5천만 원 이

하 벌금)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처벌 역시 제재 기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불이익 발생 시 인과관계를 우선 인정하는 ‘불

이익 추정 원칙’ 도입하고, 신변보호 기준의 완화, 보호명령 위반에 대한 제

재 강화가 필요하다. 이는 신고자의 실질적 안전을 보장한다는 제도적 신뢰를 

형성하는 핵심 요소이며(Šepec, 2020; 박대규, 2023), 더 나아가 보호 규정이 

법이 정한 수준에 걸맞은 집행력을 발휘하도록 만드는 데 중요한 제도적 기

반이 된다.

   넷째, ‘보상·구조금 및 회복 지원의 실질화와 회수 재원의 기금화’이다. 새

로운 제도의 창설에 앞서 중요한 것은 이미 존재하는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

도록 만드는 운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현행 법률은 보상·구조금 지급 근거

와 비율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지급 비율, 심사 지연, 협소한 인

정 기준 등으로 인해 신고자의 경제적·심리적 회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

하고 있다(참여연대, 2025; 호루라기재단, 2022).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최근 통계는 현행 보상·구조금 제도가 신고자의 피해 회복 장치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 준다(국민권익위원회, 2025). 이는 법적 근거의 

부족보다는 기관의 의지 부족, 보상 산정 방식, 심사 기준, 재원 구조, 집행 

관행 전반에 걸친 운영상의 한계에서 비롯된 문제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보상·구조금의 실효적 집행을 강화

하는 동시에, 지속적·안정적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여기에 본 연구 제4장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공익신고로 회수된 재

정적 이익(과징금, 환수금, 벌금, 손해배상액 등)의 일정 비율을 자동 적립하

는 ‘(가칭)공익신고자 보호 기금’ 설립은 이러한 재원 구조를 제도적으로 안정

화하는 핵심적 장치가 될 수 있다. 기금 기반 구조는 단순한 재원 마련을 넘

어, 보상금 산정의 예측 가능성, 구조금의 신속 지급, 장기적 회복 지원 프로

그램의 안정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며, 나아가 공익신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위한 사업도 가능할 것이다(이재일, 2015; 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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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2020). 해외사례 역시 이러한 방향성과 부합한다. 미국의 「부정청구방지

법(FCA)」과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은 내부고발자에게 10∼

30% 범위의 성과연동형 보상을 제공하며, 그 재원을 과징금·벌금·환수금 등

에서 직접 조달하는 체계를 확립하였다(Moberly, 2007; 권수진·윤성현, 

2016). 이 구조는 보상 제도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신고 활성화의 핵심 기반으로 작동하였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공익신고를 단

기적 금전 지급의 문제가 아니라, 공익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재도약

의 기회로 재정의하는 기반을 제공하며,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는 

효과를 갖는다(박대규, 2023). 특히 기금 기반의 회복 지원 구조는 공익신고

자 보호 체계를 선언적 규정이 아닌 실질적 권리보장 체계로 전환하는 데 핵

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다섯째,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상 제고와 통합적 통제 거버넌스의 구축’이

다. 공익신고 전체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중앙 통제 기능의 

부재는 구조적 한계로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권수진·윤성현(2016)의 조사에 

따르면 일부 사건은 접수부터 종결까지 5년 이상이 소요되었으며, 최장 12년

에 이른 사례도 존재하였다. 이는 신고, 조사, 조치, 보호, 보상, 회복의 어느 

단계에서든 병목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제도 전체를 유기

적으로 조정할 상위 관리체계가 부재함을 보여 준다. 기관별 처리 속도, 보호 

결정 기준, 보상·구조금 심의 수준의 편차도 컸으나, 이를 조정 및 감독할 통

합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에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지 

못하였다. 

   집행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직적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협력·권고 중심의 기관이 아니라, 강제력을 갖춘 실질적 집행기

관으로의 격상이 필요하다는 점이 여러 사례에서 확인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민권익위원회를 ‘총리 소속 행정기관’ 수준에 머무르게 할 것이 아니라, 공

익신고를 전담할 수 있는 ‘독립된 별도 기구’(합의제 독립위원회 또는 외청급 

독립기구)로 재편하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독립성, 전문

성, 집행력은 공익신고제도의 작동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며, 특히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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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보호명령 집행, 기관 간 처리 편차 조정, 보상·회복 절차의 통합 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부 내부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구조가 

필수적이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 자체가 최근 개혁 방향에서 강조한 바와 같

이(국민권익위원회, 2025), 공익신고제도가 단순한 부패 신고를 넘어 사회 전

체의 위험 감시 체계로 기능하기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제도적 전환이다.

   이상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은 본 연구가 제시한 “기준–보호–보상–회복

–통제”의 통합프레임이 단순한 분석 도구를 넘어, 공익신고제도 개편 과정에

서 국가와 입법·행정부가 고려해야 할 구조적 과제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정

책 설계의 지침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특히 제도의 실효성은 개별 

규정의 보완 여부보다 이를 실제로 집행하려는 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정

책적 의지, 그리고 그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적이고 강력한 통

제 구조의 구축이 결합될 때 비로소 확보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공익신고제

도의 정상적 작동은 정부의 집행 의지가 부재한 상태에서 단순한 제도 정비

만으로 달성될 수 없으며, 동시에 분절된 운영 구조 속에서 정책적 의지가 충

분히 구현되기도 어렵다. 따라서 정책적 의지와 통합적 거버넌스는 상호 보완

적 요소로서, 공익신고제도가 사회의 위험 감시 체계로 기능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제도 전반을 통합적으로 설계·조정·집행할 

수 있는 국가 운영체계의 확립이 공익신고제도의 실효성 회복을 위한 핵심적 

정책 방향임을 실증적으로 제시한다.

제 3 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공익신고제도의 작동 실태를 다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구조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실증적·정책적·사회적 의의를 

동시에 갖는다. 

   첫째, 첫째, 학문적 의의로서 본 연구는 공익신고제도의 핵심 기능을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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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축으로 구조화한 통합거버넌스 프레임(Integrated Governance Frame)을 

제시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공익신고를 법제 중심 또는 보호 중심으로 단편적

으로 접근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신고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기능적 구조를 

귀납적으로 도출함으로써 공익신고제도를 하나의 통합적 거버넌스 체계로 분

석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이는 제도 설계와 운영평

가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분석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문적 기

여가 크다.

   둘째, 실증적 의의로서 본 연구는 참여연대 161건 사례, 12건의 판결·결정

문,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구조금 통계 등 다원적 자료를 통합 분석한 

국내 최초의 연구이다. 기존 연구가 특정 데이터 유형에 의존한 한계를 벗어

나, ‘사례–판결–통계’를 결합한 다층적 접근을 통해 공익신고 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병목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특히 신고 이후의 복합적 불

이익, 보상·구조금 제도의 미작동, 신변보호의 낮은 승인률, 처리 지연 등 제

도 내부의 작동 실패를 경험적 근거에 기반하여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

에서 실증적 기여가 크다.

   셋째, 정책적 의의로서 본 연구는 문제를 “규범의 부재”가 아니라 “집행의 

부재”로 명확히 전환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본 연구는 보상금 규모보다 정

부의 정책 의지가 신고 활성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예: 2013년 불량

식품 단속 및 파파라치 정책)을 확인하였으며, 신변 보호·보상·구조금의 낮은 

집행률이 제도 신뢰를 약화시키는 핵심 요인임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또

한 제도 개선을 위해 새로운 제도 도입이 아니라 기존 제도의 실질적 집행을 

우선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하였다. 나아가 ‘(가칭)공익신고자 보호 

기금’ 제안, 통합전산망 구축, 중앙 통제 기능 강화 등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

한 개혁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정책 설계자에게 실질적 참고 기준을 제공하였

다.

   넷째, 사회적 의의로서 본 연구는 공익신고를 조직 내부의 문제 제기가 아

니라 시민의 공적 감시·참여 행위로 재정의함으로써 공익신고자에 대한 사회

적 인식을 전환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신고자는 심리·사회적 손상, 관계망 

해체, 건강 악화 등 신고 이후의 실질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드러냄으로써,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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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신고자 보호가 단순 법률적 보호를 넘어 사회적 회복과 재정착을 지원하는 

종합적 공공정책이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제기하였다. 이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낙인을 완화하고, 공익신고를 사회적 자산으로 인식하는 문화 형성에 기

여한다(참여연대, 2025; 호루라기재단, 2022).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공익신고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단순 지적하는 것을 

넘어, 통합프레임을 바탕으로 제도의 전반적 작동 원리를 해석할 수 있는 기

반을 제공하였다. 이는 향후 공익신고제도 개편 과정에서 국가와 입법·행정부

가 고려해야 할 구조적 과제를 체계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문적·정책적·

사회적 의의를 갖는다.

  2.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참여연대의 공익신고 사례 161건, 판결·결정문 12건, 국민권익

위원회 자료를 결합하여 공익신고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다층적으로 분석하였

다는 점에서 실증적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한계 역시 지닌다.

   첫째, 자료의 대표성 한계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참여연대 사례는 지원

을 요청한 신고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자료로, 피해가 중대하거나 갈등이 장기

화된 사례의 비중이 높다. 따라서 전체 공익신고자 집단을 통계적으로 대표한

다고 보기는 어렵고,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

   둘째, 자료 접근성의 제약이다. 신고 처리 과정, 보호명령 내역, 보상·구조

금 심사 기준 등 제도 운영의 핵심 정보는 행정기관 내부 자료로 분류되어 

공개되지 않는다. 본 연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식 질의를 통해 일부 정보를 

확보하였으나, 대부분 절차적 설명에 그쳤고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심사 사

유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제도 작동 실태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데 중요한 

한계로 작용하였다.

   셋째, 심리·사회적 피해의 계량화 한계이다. 호루라기재단 면담자료에서 

우울, 불안, 대인관계 위축, 사회적 고립 등 심리·정서적 손상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으나, 이러한 경험은 객관적 지표로 계량하거나 장기적 변화를 추적

하기 어렵다. 이는 심리적 피해의 비가시성과 주관성으로 인해 국제적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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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적으로 지적되는 구조적 한계이다.

   넷째, 국제 비교의 범위 제한이다. 본 연구는 미국, 영국, EU 등 주요 서

구권 제도를 중심으로 비교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제도적·문화적 변이가 큰 아

시아권 국가들과의 체계적 비교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는 우리나

라 공익신고제도의 개선 방향을 보다 폭넓은 제도적 스펙트럼에서 평가하는 

데 한계를 남긴다.

   다섯째, 정책 대안의 실증적 검증 한계이다. 본 연구는 질적 사례분석 중

심의 접근을 취하였기 때문에, 제4장에서 제시한 개선 방안이 실제로 어떠한 

비용·편익 구조를 갖는지, 행정 집행 과정에서 어떠한 저항이 발생할 수 있는

지, 그리고 정책 효과가 현장에서 어느 정도 실현될 수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검증하지 못하였다. 또한 독립기구 설립과 운영체계 개편안의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행정조직의 역량, 인사·예산 구조, 정치적 합의 가능성을 충분히 반

영한 검토에는 한계가 있었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공익신고제도를 “기준–보호–보상–회복–통제”의 

다섯 기능 영역으로 재구조화한 통합거버넌스 프레임을 제시함으로써 제도 

연구의 실증성과 통합성을 강화하였다. 다만 자료의 제약과 방법론적 한계, 

국제 비교 및 제도의 실현성에 대한 심층적 검증의 부족은 향후 연구에서 보

완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향후 국가 행정 데이터와 시민사회 자료의 결

합, 비용·편익 분석, 장기 추적 연구, 아시아권 제도 비교, 정책 실행 가능성 

평가가 병행될 경우 공익신고제도에 대한 연구는 보다 정교한 실증 연구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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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structural limitations that persist 

in the operation of Korea’s Public Interest Disclosure System despite the 

existence of statutory and institutional protection mechanisms, and 

proposes policy measure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The analysis 

draws on 161 disclosure cases submitted to the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Center of th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and twelve judicial and administrative decisions related to 

whistleblower protection. Although the 161 cases lack statistical 

representativeness, as they were submitted by whistleblowers seeking 

assistance, they provide valuable empirical evidence of recurring 

procedural delays, organizational resistance, and deficiencies in prot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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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s. The twelve rulings and decisions serve as normative references 

that illustrate how courts and authorities assess the legitimacy of 

disclosures, determine causal links to retaliatory actions, and apply 

standards for protection and remedies. In-depth interview materials from 

the Whistleblower Support Foundation were used solely as supplementary 

sources to contextualize long-term harms and perceived institutional 

effectiveness.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current system is characterized by a 

narrowly defined scope of reportable violations, rigid interpretation of 

protection requirements, weak enforcement of identity and personal safety 

measures, and ineffective compensation and relief mechanisms, with an 

average compensation payout rate of only 5.7%. In addition, long-term 

psychological and social harms remain largely undocumented, and no 

systematic public recovery framework is in place. The absence of an 

integrated oversight mechanism further results in fragmented and 

inconsistent implementation across procedural stage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an Integrated Governance 

Frame structured around five functional domains: standard-setting, 

protection, compensation, recovery, and oversight. Key policy 

recommendations include expanding the statutory scope of protected 

disclosures, shifting the burden of proof, strengthening enforcement of 

protection orders, establishing independent reporting channels, creating a 

Whistleblower Protection Fund, introducing comprehensive recovery 

programs, and establishing an independent Whistleblower Protection 

Commission. By integrating empirical case data with legal 

decision-making materials, this study identifies structural factors that 

undermine institutional effectiveness and presents systematic policy 

alternatives to strengthen whistleblower protection and enhance public 

trust in the disclosu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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